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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지로 유통되므로, 유통의 출발 인 산지유통이 

농산물 유통 구조 반에서 차지하는 요도가 매우 높다. 산지유통은 

한 생산자와 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자의 소득에도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 의 하나이다. 산지유통의 요성 때문에 정부

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 지만, 산지유통구조가 복잡하

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산지유통정책

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여 향후 산지유통정책 개선 방

안을 마련하기 해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난 20여년간 이루어진 산지유통정책의 내용

을 악하고 그 변천 과정을 정리하 다. 유럽, 일본 등 외국의 산지유통구

조 변화와 산지유통정책에 해서도 악하 다. 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 문가 설문, 산지유통조직과 농업인에 한 설문 등을 통해 산지유

통 실태를 분석하고, 산지유통정책에 한 인식을 악하 다. 이처럼 산

지유통정책과 그 성과에 한 다각 인 분석을 바탕으로 산지유통정책 개

선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산지유통구조의 개선을 한 산지유통정책 

수립의 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수행에 도움

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수많은 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1.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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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개하고 있으며 목 에 따라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 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과실과 시설채소 심으로 산지유통정책의 성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히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미흡하고, 마

 역량이 취약하며, 출하자 조직화를 제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 은 기존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 

산지유통 실태 분석에 기반하여 산지유통정책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의 정책 목표는 그 시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은 80년  소

규모 동출하반 구성을 핵심 과제로 하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  

심의 산지유통조직 육성, 농 과 농업법인을 포 하는 산지유통 문조직, 

공동마  조직 육성 등으로 정책 상이 변화되었다.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정책은 80년  산지유통에 필요한 개별 설비 지원에서 산지 물류 기

능을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범 를 시군 규모 이

상으로 하는 거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발 하 다.

  최근 새로운 정책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사업 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산지유통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개하고 있으며 목 에 따라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역

량 강화, 유통 인 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통종합자 은 산

지유통조직의 원물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 안정과 산지유

통조직 역량 강화를 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 산업과

의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과 원 경 과의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은 

랜드 마 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사

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권역별거 산지유통

센터건설 등의 사업은 유통 인 라를 개선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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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0년도 시행한 2009년 실  기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의 수는 

779개소이며 이  농  조직이 598개소이고, 농조합 등 농업법인이 181

개소이다. 이 산지유통조직은 2006년도에 383개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779개로 증가하 다. 산지유통조직이 취 하는 비 은 감귤, 사과 등의 품

목은 총생산량 비 평가 상 조직이 취 하는 비 이 50%를 과하고 있

다. 총생산량 비 평가 상 조직의 취 비 은 당근, 양 , 배 등의 품목

이 50%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감자, 마늘, 단감 등의 품목은 20～40%, 토

마토류는 20% 수 , 배추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산지유통종

합평가 상 조직의 총 취 량  농 이 차지하는 비 이 90%를 과하고 

있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산지유통조직에서 농 이 인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를 보면, 유통활성화사업 상 조직의 평균 매출액

은 2006년에 10,493백만원에서 2009년에 13,557백만원으로 증가하 다. 

  산지유통정책에 한 문가 조사에 따르면 문가들은 요도, 우선순

, 정책 효과 등의 측면에서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

선, 제도 개선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안정 

사업의 경우 우선순 에 비해 효과가 낮아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이

나 인 라 개선, 제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농업 융 개선은 요도, 우선순 ,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낮

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직 인 정책사업으로 농업 융 개선 사업

을 추진하는 것에 해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정책 자 의 사업별 비 을 살펴보면, 2001～2011년 기간 동안 산지유

통정책자 에서 산지유통활성화 자 이 차지하는 비 은 83.9%이며, 2011

년에는 그 비 이 91.8%로 증가하 다. 정부 산지유통정책 자   산지유

통조직의 원물 구매를 한 융자 지원이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비 이 증가하 다. 앞서 문가 조사에서 농업 융 개선 사업은 

요도나 우선순 , 효과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자 은 원물 구매에 한 융자 지원에 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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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정책사업의 추진 주체는 크게 행정조직과 일선 산지유통조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한  행정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부서와 지방자

치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산지유통정책은 앙부서가 정책의 입안‧사업

상 선정‧평가 등의 반을 할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기

존의 사업 매뉴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 행정조직은 정부의 공모 

사업 신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 상자로 선정되면 산 지원‧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 앙회는 신청 업무 

행, 산지유통조직에 한 평가, 자  배정 등의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지유통정책의 문제 으로 첫째, 원물 구매자 에 한 융자 자 이 정

책자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정책 자 에서 원물 

구매자 의 비 이 90%를 넘어 원물 구매를 제외한 타사업의 비 이 미미

하다. 둘째, 재원이나 담당 부서를 달리하는 유사 복 사업들이 존재하여 

산지유통정책 반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정책 목표 달성을 

해 제도  수단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주로 지원을 주로 정책을 추진하

여 충분한 정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를 핵심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규모화를 한 실질 인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 다섯째, 정책 추진 주체 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역

할이 불분명하며, 특히 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

  산지유통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단기 융지원 심의 정책 비 을 

축소하고 장기 구조개선에 을 맞춘 정책의 확 가 요구된다. 둘째, 유

사 복 사업의 통폐합, 정책 수요자 심의 정책 개발 등을 통해 산지유

통정책 반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이나 품목의 특성에 맞

게 자율 으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정부-시도-시군-산지유통조직 등이 

긴 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지원 정책과 동시에 제도  수단을 병행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를 극 화시

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자 운  측면에서는 구매자 에 한 지원을 직  지원에서 간

지원으로 환하고, 장기 투자 방식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구매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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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  지원하지 않고 농신보 등 정책 자  운용 기 에 출연하여 

융 문성이 높은 기 을 통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입되는 정책자 의 

비 을 이고 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 투자 방

식의 정책 사업을 개발하여 간 지원 방식을 통해 확보된 정책 자 의 여

력을 역량 있는 산지유통조직이 안정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 랜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같이 산지유통정

책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기반에 한 정부 지원 사업은 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한 포 보조 방식의 정책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이나 품목에 

합한 산지유통정책의 수립을 활성화하고, 시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유통정책에 한 참여와 책임을 확 해 나가야 한다. 한 유사 복 

사업은 수요자 심으로 통합하여 재원이 상이하더라도 시설지원, 랜드 

육성 등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동일 부서에서 리할 수 있도록 사업체

계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생산자조직 육성을 한 제도 도입과 생산자 조직

화를 한 도매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련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농업인의 개별 출하를 제한하되 규모화된 생산자조

직의 권한을 확 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한 도매시장 련 

규정을 개선하여 개별 농업인의 소량 출하를 감소시키고, 생산자조직을 통

한 량 출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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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Improvement on Agricultural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xisting policies on agricul-
tural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based on an analysis of marketing 
status. The number of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in 2006 was 383, 
but it had risen to 779 in 2009.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s that sell 
tangerines and apples sold more than 50% of the country's total production 
of the fruits. Organizations handling carrots, onions, and pears sold about 
50% of the total production. Organizations handling potatoes, garlic, and 
persimmons sold  20～40% of the total production, but organizations han-
dling tomatoes and cabbage did not meet the 20% level. The size of aver-
age sales increased from 10,493 million won in 2006 to 13,557 million 
won in 2009.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marketing policies are found as follows. 
First, the subsidies for raw material purchase are over 90% of the policy 
funding. Second, as there are similar/duplicate projects with different fund-
ing source and administering department, inefficiency may arise with re-
spect to agricultural marketing policy across the board. Third, the institu-
tional means to achieve policy goals were not utilized, and sufficient policy 
outcomes are not met. Fourth, practical policy measures are not enough for 
the expansion of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 Finally,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also policy executors, are unclear.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agricultural marketing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reduction of short-term financing policy and development of 
long-term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cused on restructuring marketing in 
producing distric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nsolidation 
of similar projects and development of consumer-oriented policies to in-
crease policy efficiency. Third, a policy system that promotes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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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farmers' marketing 
organization should be built. Finally, in addition to the support policy, in-
stitutional means should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to maximize policy 
performance.

Researchers: Seung-Yong Gouk, Eui-Sik Hwang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0.
E-mail address: gouksy@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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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과 목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개하고 있으며 목 에 따라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 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

통종합자 , 농산물자조 지원, 품목별 표조직육성 등은 수 안정과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지유통종합자 은 개별 

경 체가 지원 상이나 농산물자조 지원과 품목별 표조직육성 사업은 

생산자단체 연합조직에 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 산업과의 농산물 랜

드육성지원사업과 원 경 과의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은 산지유통조직

의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물물류표

화, 농산물표 규격 공동출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권역별거

산지 유통센터건설 등의 사업은 유통 인 라를 개선함으로써 유통의 효율

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실과 시설채소 심으로 산지유통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산지유통활성화 정책의 성과로 감귤‧사과‧배 등 과실류는 정부 

지원 산지유통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부지원 산지유통조직의 감

귤, 사과의 취 비 은 50%를 넘어서고 있고, 배 역시 45%로 높은 유통비

을 유하고 있다. 노지채소 에서도 장이 불가피한 양 , 마늘 등은 

시설지원  구매자  지원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 정부 지원 산지유통조직

의 취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히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미흡하고, 마  역량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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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출하자 조직화를 제 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 랜드마 , 자 지원 등 개별 정책에 해서는 검토가 이루

어지고는 있으나 기존 정책에 한 종합 인 평가 작업은 미흡하다. 특히 

정부는 2010년 산지유통정책 체계를 개편하면서 선택과 집  시스템 미흡

으로 인한 정책효과 반감, 자 지원 주의 정책으로 산지조직의 혼란 

래, 상이한 재원‧조건‧부서에 의한 지원정책으로 시 지 효과 부재를 기존 

산지유통정책의 문제 으로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정책 간의 연

계성 미흡이 산지유통정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정부 정책의 성 여부에 한 비 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동일한 산지유통조직이 유사한 정책 사업의 지원 을 복 수령하여 산지

유통정책의 효율성을 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 시군 

차원의 랜드 사업을 지원하여 시군 랜드가 상호 경쟁하도록 하는 랜

드 육성정책을 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한 비 도 존재한다. 산지유통

정책에 한 종합 ‧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기 해서는 기존 산지유통정

책에 한 객 인 평가에 기반한 산지유통정책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 연구의 목 은 기존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 산지유통 실태 분석

에 기반하여 산지유통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산지유통정책의 

필요성, 산지유통정책의 목표 설정 등을 통하여 산지유통정책 개선을 한 

방향을 설정할 것이다. 산지유통정책에 한 주요 논 에 한 객 인 

검증을 통해 한 산지유통정책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산지유통정책 관련 연구 동향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산지유통에 한 연구는 주로 개별 산지유통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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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  방안이나 이를 한 지원책 제시에 이 맞추어져 있다. 박 범

외(2009)는 결론에 산지유통정책에 한 제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

구의 은 산지유통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산지유통조직 발  방안에 맞

추어져 있다. 권오상 외(2009)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경

성과와 결정요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국승용 외(2008)는 조직화, 마

, 경 리 등의 측면에서 산지유통조직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서성천 외(2007)는 농업법인의 마  역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등 농업법인의 마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산지유통정책 련 연구는 주로 개별 정책의 입안이나 평가에 을 맞

춘 연구가 부분으로 산지유통정책 반에 한 종합 인 연구는 부족하

다. 김동환 외(2006)는 정책 자 지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 안정사업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분석했다는 에서 다수의 정책을 종합 으로 분석

한 연구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연구는 개 개별 사업에 을 맞추고 

있다. 김동환 외(2009)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사업에 한 진단과 합리 인 

평가 지표에 한 정책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선외(2006)의 농산

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한 평가, 황의식 외(2006)의 조합공동사업 

발  방향에 한 연구, 황의식 외(2004)의 공동마 조직 발  방안 연

구 등은 개별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 는 제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재배 련 연구는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거시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재배 실태 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에 을 맞추고 있다. 해외 연구는 

소규모 농가의 동조합을 통한 계약재배 필요성에 한 이론, 실증사례를 

통한 검증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생산 통계, 농 의 계약재

배 실태  가격정보 등의 거시 자료를 활용한 국내 계약재배에 한 연구

로는 창곤 외(2011), 김완배 외(2001)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사례 조

사 는 농가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로는 김명기 외(2004),  박동규 외

(2001) 등의 연구가 있다. 한 강태훈(2004), 양승룡 외(2007) 등은 채소

수 안정화 사업 련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정책 사업의 옵션가치를 계측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계약재배에 한 이론 인 논의를 정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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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는 Carlos Arthur(2005), Martin Prowse(2008) 등의 연구가 있으며, 개

발도상국을 심으로 계약재배의 성과에 한 실증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2.2. 산지유통 관련 연구

  박 범 외(2009)는 농산물유통 환경의 변화와 망, 산지유통종합평가 자

료를 바탕으로 한 산지유통 조직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산지유통조직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 다. 발  잠재력을 갖춘 산지유통조직을 선발하고, 정책  

지원과 외부 자본의 투자를 통해 역단  규모 산지유통조직으로 발

시키는 것을 산지유통조직 성장의 경로로 제시하 다. 이를 해 산지유통

조직 육성 사업의 개선, 규모 마  조직 지원, 산지유통 지원 사업의 통

합, 농 의 산지유통 기능 강화, 산지유통 지원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 다.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 측면에 을 맞춘 연구로, 

산지유통정책의  다른 핵심 요소인 수 안정에 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

으며, 정책 상은 기존 정부 지원 산지유통조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승용 외(2008)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원자료와 평가 상 조직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지유통 조직의 성공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농

과 농업법인으로 평가 상 조직을 분류하고 군집 분석을 통해 성공 으로 

운 되는 조직을 분류한 후 로짓 분석을 통해 성공 으로 운 되는 조직의 

특성을 분석하 다. 조직형태, 원물 확보 체계, 취  품목과 거래처, 재무 

리, 품질 리, 연구개발, 우수 인력,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성공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 다.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에 한해 분석

이 이루어졌으며, 개별 경 체에 을 맞춘 연구로 산지유통정책에 

을 맞춘 연구는 아니다.

  서성천 외(2007)는 24개 농업법인에 해 설문조사하고 요인분석을 통

하여 마  믹스(4P Mix)의 상호 연 성에 해 규명하 다. 한 한국라

이스텍, 감나루, 소사뜰 농조합, 서일농원 등의 마 믹스에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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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 다. 정호근(2005)은 농업경 체의 수직통합의 유형  유

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성공요인을 제시하 다. 수직통합의 유형별 

특성과 성공요인이 구체화한 사례로 동조합 주도형 도드람, 기업주도형 

하림의 경우를 분석하 다. 창곤(2005)은 일본 가고시마 지역의 농 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 정책에 한 사례연구를 실시하 다. 가고시마 지역 

농 의 산지유통 활동 체계에 해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랜드, 생산자단체 인증제고, 농식품 안 ‧안심 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2.3. 산지유통정책 관련 연구

  최병옥 외(2009)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  활용 방안에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산지유통시설의 가동률을 계측하고, DEA 방법을 활용하

여 효율 인 산지유통시설을 구분하고, 해당 시설의 특성을 분석하여 산지

유통시설의 효율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김동환 외(2006)는 산지유통활

성화를 한 자 지원 정책의 황과 성과, 문제  등을 분석한 후 유통환

경 변화에 따른 산지유통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지원 규모와 품목별 가

격추이 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농업인과 자 리 

실무자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사업에 한 인식 등을 조사하 다.  

이 연구는 정책 자  집행의 효율성에 을 맞춘 연구이며, 이 연구 이

후 다양한 여건 변화가 이루어져 이를 반 한 산지유통정책에 한 재평가

가 필요하다.

  황의식 외(2006)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국내 실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이 충분히 발 되지 않은 여건하에서 개별 조직에 

한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

는 일본 농 의 경제사업을 벤치마킹하 다. 고 선 외(2006)는 농산물산

지유통센터, 농산물물류표 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등의 효율성을 평가

하 다. 각 사업의 계획과 계획 수립 시 제시된 성과 목표를 검한 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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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 목표를 산출‧평가하고, 사업 집행 체계에 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별 사업 추진의 정성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최

지  외(2005)는 거 산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 주요 과실의 지역별 생

산 망  유통센터의 정배치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김동환 외

(2005)는 거 산지유통센터의 경 리, 마 리, 원물조달, 수확후

리, 기계  설비 리 등의 분야에 한 운 지침을 제시하 다.

  황의식 외(2004)는 산지유통의 활성화를 해 공동마  확  필요성

을 제안하고, 선진국의 산지유통조직을 벤치마킹하여 공동마 조직의 개

념, 공동마 조직의 발  략 등을 제시하 다. 생산자  산지유통조

직 담당자에 한 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일본‧네덜란드‧ 랑스 등에 

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 다. 국회 산정책처(2008)는 정부업무 성과 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정책사업을 평가하면서 산지유

통 련 정책의 시행계획에 한 평가를 시행하 다. 련 사업의 연계성 

결여, 유사사업의 복 등을 지 하며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취합하여 단

일과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평가

를 진행하며, 조사 등을 통해 평가 지표를 산출하는 등 상세한 평가가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

2.4. 계약재배 관련 연구

  박동규 외(2001)는 계약재배에 한 개념과 계약재배의 필요성 등을 정

리한 후 축산물과 청과물 생산 농가에 한 계약재배 실태 조사를 바탕으

로 계약거래의 효과 인 정착과 운 방안을 제시하 다. 계약거래 지원방

안으로 유통업체의 계약거래 홍보, 분쟁처리  계약거래 보증 기구 설립, 

계약거래 기 방지책 마련, 주산지와 주요 유통업체와의 연계 등의 방안

을 제시하 다. 김완배 외(2001)는 수직결합의 개념과 합병, 내부성장, 계

약 등의 유형을 구분하고, 계약생산의 다양한 유형과 그 특징을 제시하

다. 정부의 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양계, 양돈, 청과물 등의 계약재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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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고 발  방안을 제시하 다. 김명기 외(2004)는 강원도 정선군 

일 의 농가 조사와 농  자료를 활용하여 고랭지채소 계약재배의 일반 

황, 출하경로별 농가의 수익성 차이 등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실패

에 한 비책, 계약이행 농가에 한 인센티 , 농  마  지원 체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창곤 외(2011)의 연구는 농 자료를 활용하여 노지채소의 계약재배 

실태를 분석하고, 농  계약재배 발 을 해서 수 안정사업 내실화, 손

실확보 방안 마련, 농작업반 운 , 산지유통 문가 육성, 농 앙회의 

사업 참여 확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계약재배와 련된 자료를 활

용하 으나 계약재배의 실태나 발  방향에 을 맞추지 않고, 채소수

안정화사업의 옵션가치 평가에 을 맞춘 연구로는 양승룡 외(2007), 강

태훈(2004) 등의 연구가 있다.

  C. Arthur(2005)는 계약생산이 농가에 주는 이득으로 외부 투자, 불확실

성 해소, 기술  지원, 생산 기술 향상, 로 확보, 가격 험 감소, 소득 안

정, 신용 확 , 부산물 활용 등을 제시하 다. 계약생산 시 농가의 불이익

으로는 불리한 계약조건 갱신, 기업에 한 의존 강화, 출하시기 연기에 의

한 손실, 불공정한 계약 체결, 농가의 생산 의사결정 제한, 장기계약에 의

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지 하 다. 한 농가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기업 측면에서도 계약 생산의 장 과 단 이 있을 수 있음

을 밝히고, 이에 한 고려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M. Prowes(2008)는 자

본, 기술 등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기 해 계약생산이 도입되고 있으며, 기

업과의 계약생산 시 농가의 자율성 제약, 거래단가를 인하 는 부분 정산, 

계약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 하며, 생산자조직에 

의한 계약재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5. 이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산지유통정책을 연구 상으로 한다는 에서 기존 산지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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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한 연구와 차별화된다. 산지유통조직 연구는 개별 산지유통조직

의 성공요인, 발 방안 등에 연구의 이 있으나, 이 연구는 정부의 산지

유통정책을 연구 상으로 한다.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한 연구에서도 부

분 으로 정책의 문제  분석, 정책 안 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나, 이 연구는 정책 황, 정책 체계, 정책 성과 등을 주요 연구 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도 산지유통에 한 실태 분석을 실시할 것이나 정책 문

제의 발견, 정책 결과 등 정책  에서 산지유통에 한 황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는 산지유통정책 반을 종합 으로 분석한다는 에서 기존 개

별 산지유통정책에 한 연구와 차별화된다. 산지유통정책에 한 연구는 

부분 개별 정책의 성과 평가, 개별 정책의 도입을 한 타당성 분석 등 

개별 정책을 연구 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평가 측면에서는 개별 

산지유통정책을 고려하나, 산지유통정책 반이 산지유통정책의 필요성과 

목 에 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통합 인 개선방안 제시

를 목 으로 한다.

3.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유통정책 황, 산지

유통구조와 실태,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 외국의 산지유통구조와 정책, 

산지유통정책 개선 방안 등이다.

   제2장 산지유통정책 황에서는 산지유통정책의 변천과정과 시사 , 

재 운 되고 있는 산지유통정책에 한 황을 정리하 다.

  제3장 산지유통구조와 실태에서는 청과물 생산구조의 변화, 산지유통종

합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산지유통조직의 구조, 산지유통조직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악한 산지유통조직의 황과 산지유통정책에 한 

인식, 농업인에 한 조사를 통해 분석한 농업인 출하구조와 계약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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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등의 내용을 정리하 다.

  제4장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에서는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산지유통정책의 목표, 산지유통정책자 의 용도, 산지유통정책 추진체계, 

산지유통정책의 성과, 산지유통정책의 문제  등을 서술하 다.

  제5장 외국의 산지유통구조와 정책에서는 일본의 산지유통구조와 정책, 

랑스의 산지유통구조와 정책을 소개하 다.

  제6장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산지유통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

고 정책 자 , 정책추진체계, 제도 개선 등의 측면에서 산지유통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4. 연구범 와 방법

4.1. 연구범위

  이 연구에서 포 하는 산지유통정책의 상 품목은 과실과 채소로 한정

한다. 한 수 안정과 련된 정책은 제외하고, 산지유통조직의 역량강화, 

산지유통 인 라 개선과 련된 정책에 을 맞추고자 한다. 수 안정과 

타 산지유통정책이 연 성은 가지고 있으나 수 안정은 시장 가격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어 산지유통구조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는 타정책 목표와 

차별성이 있다. 연구 과정에서 부분 으로 수 안정과 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지만, 이 연구의 목 인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에 수 안정과 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원 농산물은 크게 과실, 시설채소, 노지채

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지채소는 수 안정 사업과 연 성이 높으므

로, 이 연구는 과실, 시설채소 등에 을 맞추어 련 정책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정책은 산지유통종합자 지원사

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거 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이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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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조직과 련된 정책 사업은 자조 지원, 물류표 화, 표 규격공

동출하 등의 사업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지원 상이 산지유통조직

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아 산지유통정책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다. 한 앞의 

5가지 정책이 표 인 산지유통정책으로 인식되고 있고, 산지유통조직에 

한 지원규모 측면에서도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4.2. 연구방법

  산지유통정책의 성과는 유통비용 감,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효율화‧경

안정성 제고 등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계측 가능하다. 이 같은 실증 분석을 

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경  실태에 한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나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확보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아 실증 분석에 제

약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산지유통

조직과 생산자에 한 실태조사와 문가에 한 델 이 조사, 산지유통정

책의 변천과정에 한 규범  분석 등의 방법을 용하기로 한다.

  산지유통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에서 발간한 농정백서, 농정에 한 연

차 보고서, 정부의 자체평가 보고서, 농림사업시행지침 등의 자료를 참고

하여 정리한다. 정부 산지유통정책 황은 각종 정부 정책보고서와 농림사

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악한다. 정부의 산지유통정책의 변화 과정을 고

찰함으로써 기존 정부 정책의 목표와 주요 정책 수단에 해 평가하고, 향

후 정책 개선방안 제시의 기 를 삼고자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심으로 한 구조분석은 2006～2009년 작성된 산지유

통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활용한다. 한 산지유통조직에 한 실태조사를 

해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농업인의 

산지유통실태와 인식조사를 해 농업 측센터 표본 농가에 한 화 설

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수 , 매경로와 

매사업의 안정성, 산지유통조직의 정부 정책에 한 인식, 산지유통조직

과 계약재배에 한 농업인의 인식 등을 진단하여 산지유통정책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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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산지유통정책에 한 평가를 해 문가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차의 개방형 질문, 2차의 인식조사 등 2회에 걸쳐 문가 조사를 실시한

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문가들이 인식하는 산지유통정책의 목표를 폭넓

게 악하며, 인식조사를 통해 개별 목표에 한 우선 순 , 상호 연계에 

한 조사를 실시한다. 문가의 인식과 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상호 비

교하여 재 정책 목표의 합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외국의 산지유통구조와 정책은 외부 문가에 원고를 의뢰하며, 련된 

문헌을 참조하여 원고의 내용을 보완한다. 외국의 산지유통구조와 산지유

통정책을 연계 분석하여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수립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한다. 외국에서 시행되는 산지유통 정책의 내용도 요하겠으나, 해당 

정책이 수립된 과정과 문제인식을 악하여 우리나라 산지유통정책 수립

에 시사하는 바를 찾는 데 을 맞춘다.

그림 1-0. 연구추진체계



산지유통정책 황  제2장

1. 산지유통정책의 변천과정1

1.1. 산지유통정책의 도입

  1970년  반까지 농산물 유통정책의 핵심은 양곡수 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이라는 용어가 정부 정

책 보고서에 등장하는 시기는 1972년이다. 유통마진 축소, 간이집하장 설

치, 도매시장 련 제도 정비, 농산물 시세 정보 제공 등이 유통구조개선을 

한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었다. 1974년부터 농 을 통한 계통출하의 확 , 

계통출하 활성화를 한 계획생산체계 도입 등의 정책 목표가 제시되고 있

으나 구체 인 정책 수단은 미흡하 다. 1976년 계통출하 활성화를 해서

는 농 의 매사업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지 매장, 고속도로 농

산물 집하장, 수송차량 보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 다. 1977년에

는 공 사업 확 를 해 계통출하 활성화를 한 새마을 작목반 조직의 

필요성을 새롭게 강조하 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1980년부터 

온 장고 설치 사업이 도입되었다. 1980년도부터 산지유통이라는 용어

가 정책 사업에서 본격 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으며, 기 산지유통정책

은 장고 설치를 통한 산지유통기반 강화가 핵심이었다. 1982년부터 기존

 1 산지유통정책의 변천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부록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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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목반 조직을 확  개편하여 동출하반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

작하면서 산지유통조직 육성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하 다. 이후 

80년  산지유통정책은 동출하반 육성과 장고, 집하장, 차량 등 산지

유통시설 보 을 축으로 추진되었다.

1.2. 산지출하조직 육성(9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는 원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 하 다는 특성이 있다. 비닐하

우스 등 시설원 의 보 이 확 되고, 종자‧농자재 등의 기술 수 이 높아

지면서 원  농산물의 생산성이 제고되었다. 시설, 농기계 등에 한 투자 

선행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농산물의 효율  매를 통한 농가소득의 제

고, 가족농이 아닌 상업농 차원의 농업경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정

부 정책 역시 확 된 원  농산물의 안정 인 로 확보, 이를 통한 농가

의 소득안정 등에 이 맞추어졌다.

  생산자단체 심의 시장교섭력 강화, 품목별 동출하조직 육성 등이 80

년 와 90  반 산지유통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80년 에는 품

목별 동출하반 육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 으며, 이를 진하기 해 

집하장, 수송차량, 장고, 선과장 등의 시설 지원 사업이 병행되었다. 80

년 의 정책 기조는 90년 반까지도 이어졌으며, 91년 들어서며 재배지역 

단  집단화, 공동생산‧공동출하를 통한 소득 증  등 정책 목표가 다소 

구체화되면서 정책 사업도 세분화되었다.

  1991년 유통구조개선 책에서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족, 농어민공동출하 

부족, 밭떼기거래 성행 등을 산지유통의 핵심 문제로 제시하 다2. 상이한 

이름으로 동일한 조직에 지원되던 정책 자  통합을 시도하여 동출하반 

육성자 과 출하조  자 을 공동출하 진자 으로 통합하는 정책이 추진

되었다. 1991년부터는 집하, 세척, 선별, 포장, 가공, 장 등 산지유통에서 

 2 농림수산부. 1991.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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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다양한 물류 기능을 통합한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지원 사업을 추

진하기 시작하 다. 주요 주산단지에 단 농  심의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을 설치하여 2001년까지 343개소로 확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 다.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세농   인수합병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657개의 세 단 농  통합계획을 제시하 으나 농  반의 

구조 개선과 연 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 다. 96년까지 체 단  

농 에 유통 담 상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 의 매사업 활성화에 

한 정책  심이 확 되기 시작하 다. 산지수집상의 밭떼기 거래 근 을 

한 농 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산지경매 활성화를 한 산지집하장 설치 

확  등의 책이 추진되었으나 농 이 산지수집상의 폐해를 이는 명시

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1.3. 수입개방에 대응한 산지유통의 경쟁력 제고(93～96)

  이 시기는 수입개방의 불가피함과 이에 한 응을 해서는 농업경

체의 경쟁력 강화가 요하다는 인식이 확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품목을 심으로 수입개방은 80년 부터 확 가 시작되었으나 부분의 

농산물의 수입 개방 확 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우루과이라운드 상 과

정에서 확산되었다. 수입개방에 비하기 해서는 수입 농산물에 한 경

쟁 우  확보의 필요성이 두되었고, 이를 해 품질 제고, 가공 등에 

한 심이 확산되었다. 한, 1994년 농안법 동3으로 유통구조에서 도매

상인의 향력이 확인되었으며, 생산자조직의 매역량 강화를 통해 생산

자의 거래교섭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개정 농안법의 내용이 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공

동 응하여 농산물 유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 으며, 이를 계기로 매

인의 도매거래가 허용되고, 상장경매 원칙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농안법이 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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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 상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 가 상되는 시 에서 이

를 타개하기 한 신농정이 정부차원에서 발표되고, 이에 따라 산지유통정

책의 목 과 내용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수입개방에 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 으며, 이를 해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산지에서 매, 장, 가공, 수출 등의 유통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갖추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과 련

된 법률을 제정하고,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조직 주도의 농

산물 가공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 농안법 동 이후 발표된 농산물 유통개 책에서는 품목별 생

산자조직화 미흡, 산지유통 시설에 한 투자 미흡, 기존 유통시설에 한 

생산자 조직의 경 능력 부족, 생산자단체의 자율 인 생산조정, 출하조  

능력 등을 산지유통의 문제 으로 인식하고 과제를 제시하 다4. 농어민을 

품목별 문조직으로 육성하여 시장 응능력 제고를 주요 정책 목표로 설

정하 다. 고품질 생산 유도  국산 농수산물에 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

고를 해 표 규격, 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추진하 다. 생산

자조직이 산지에서 선별, 규격포장, 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

통 시설에 한 투자를 획기 으로 확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포

매매의 제도화로 산지 유통의 공정거래 실 을 한 책의 필요성이 제

기되기도 하 다.

  농 법 개정과 연계하여 농 을 심으로 산지유통구조를 재편하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 다. 1996년에는 농  운 에서 생산자 조합원의 참여

와 역할을 증 하는 방향으로 농 법을 개정하 다. 품목별 조직의 요성

을 인지하고 품목별 조직의 결성, 생산자 조직화, 운 활성화 등을 지원하

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 다. WTO 상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수매 비축을 통한 가격 안정 사업을 생산자단체 심의 사 ‧자율  수

안정 사업으로 방향을 환하 다.

  산지 생산자조직화를 한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유통 시설과 장비를 보

 4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4. 농수산물 유통개  책(공청회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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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유통 시설과 설비에 한 지원은 기 차량, 온 장고 등 산지

에서 요구하는 개별 시설 지원에 을 맞추었으나, 90년  반을 넘어

서면서 세척‧선별‧규격포장‧상품성 제고‧ 랜드화 등 물류 기능을 종합

으로 수행하는 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게 심이 이동되었다. 

90년  반을 지나면서 산지유통시설의 기능  선별과 포장의 기능을 

상 으로 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다수의 시설이 보 ‧운 되

면서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  효율화를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 다.

  이 시기 산지유통정책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응하기 한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 이를 한 농 의 정비와 품목별 조직 육성, 상품성 제고를 

한 유통시설 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목표는 향후 산

지유통정책의 수립에도 지속 으로 강조되고 있어 산지유통정책의 골격이 

형성된 시기로 볼 수 있다. 유통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비교  구체

인 정책 수단과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운 하기 한 산지조직

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구체 인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 다. 

이는 산지유통시설을 우선 보 하고, 시설이 원활하게 운 되지 못하자 시

설 운  효율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시행착오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1.4.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구조 조성(97～02)

  산지 정책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산지유통정책의 트 로 농 의 요

성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추진된 주산지 조성, 유통 약‧유통명령 등의 

사업이 해당 사업을 산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역량 있는 산지조직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정책 수단이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한 트 로서 

농 의 요성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일선 농 의 사업규모가 반 으로 

작아 정책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 같은 문제

를 극복하기 해 농 의 역합병이 추진되기도 하 다.



18 산지유통정책 황

  1997년 2단계 유통개 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2004년까지 산지공동

출하율을 80%, 채소 포장화율을 90%로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

다. 이를 해 농 이 공동출하와 표 규격화를 책임지고, 산지 유통시설

을 거 으로 농산물을 량공 할 수 있는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 다.  주산단지 농 을 상으로 산지유통 시범농 을 선정하여 시

설  운 자 을 집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 다. 공동출하 

진 기 을 확  조성하여 무, 배추 심으로 계약재배 확 , 채소류 공동출

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유통 주요 거 지역에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을 집 으로 지원하고, 간이 집하장과 산지 가공공장의 운 활성화

의 필요성도 제시하 다. 한 농 의 기능을 보완하기 해 유통 문 농

업회사법인과 민간 유통회사에 시설자 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의 산지유

통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도 수립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농산물유통개  책을 발표하여 수 안정, 산지

유통 신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감, 고품질 안 농산물 공 , 

공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소매단계 유통마진 감 책 강화 등을 핵심 

략으로 제시하 다5. 농안법을 개정하면서 유통 약과 유통명령제를 도

입하여 생산자 조직의 자율  수 안정 사업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정생산과 가격안정 정책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채소류 최 보장가격제 

시행, 주산지 농 의 채소류 계약재배사업 확  등의 정책을 도입하 다.  

산지의 유통시설 정비와 공동출하 확 , 이를 한 산지의 정보화‧포장화‧

기계화 기반 구축을 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유통시장의 개방화에 응한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를 해 산지유통센

터 건설 정책을 추진하 다. 기존 포장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지의 종

합 인 유통거 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명칭을 농

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 변경하 다(1998). 산지유통센터가 기존 청과물

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공동계산, 랜드화, 계약재

배, 물류개선 등 산지유통과 련된 기능 반을 수행하도록 정책사업을 

 5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3. 농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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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 다. 1999년부터 간이집하장에 포장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터를 육성하는 사업을 개하 으며, 2002년부터 신규시설 설치를 

가  억제하고 기존시설의 보완 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 다.

  1,200여개의 농 을 500개소 수 으로 통폐합하여 농 의 규모화를 도

모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 으나 계획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 통폐합

을 통한 산지 농  반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 으나 일선 조합의 반발 등 

복잡한 사회  요인이 작용하여 농  구조 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일선 농 의 통폐합을 통한 역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

하자, 이미 역화를 통해 유통사업 기반이 확 된 농 의 유통사업 활성

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통정책의 방향이 환되었다.

  주산지를 심으로 품목별 기  조직을 육성하고 장기 으로 규모가 큰 

역 조직 육성을 지향한다는 정책 목표하에 산지에서 공동출하 활동을 수

행하는 유통 주체 육성을 해 산지유통 문조직 육성 사업을 추진하 다. 

생산자조직화를 지원하기 하여 생산유통지원자 , 출하조직자 , 규격화 

공동출하선도 , 채소유통 활성화자  등 다양한 정책 자 을 지원하 다.  

2000년부터 유통 련 각종 운 자 을 통합하고, 조합의 자율성 제고와 자

 지원의 효율화를 해 동조합 유통활성화 자 을 지원하 다. 2002년

부터 농조합을 사업 상자로 추가하고 산지유통 문조직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 다.

  수 안정을 한 제도 개선, 농 의 역화 등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 다앙한 산지유통정책이 추

진되었다. 유통 약‧유통명령 등을 제도화하여 수 안정을 도모한 것은 주

요한 정책 성과라고 단된다. 하지만 일선 농 의 통폐합을 원활하게 추

진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 될 수 있다. 이미 역화된 농 을 지원한다

고 하 으나 역화 농 의 수가 많지 않아 소 일선 농 에 해서도 정

책 자 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산지유통 문조직 육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역화되지 않은 조직에 해서도 정책 자 이 지원되

었다. 한 신규 산지유통센터에 한 지원을 억제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가 제되지 않은 산지유통시설의 보 이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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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직의 부담을 과 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마케팅 지향형 산지유통 조성(03～10)

  90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소비지를 심으로 형유통업체의 향력

이 속도로 확 되었다. 한‧칠  FTA 체결 등 과실을 심으로 무역장벽

이 완화되면서 소비지 시장에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을 해서는 품질 경

쟁력이 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었다. 한 반 인 소득수 이 높아지

면서 고품질, 차별화된 농산물에 한 수요 기반도 조성되었다. 이 같은 여

건 변화에 응하기 해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 

산지 규모화를 통합 거래교섭력 제고 등이 산지유통의 요한 과제로 부각

되었다.

  참여정부는 산지유통 규모화, 고품질 랜드 농산물 공 , 물류효율화 

등에 을 맞추어 유통정책을 개하 다6. 형유통업체, 자상거래 

의 빠른 성장 등 유통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해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

화‧ 문화‧ 랜드화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 다.  2005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규모의 산지유통조직  우수 조직을 선정하여 공동마  조

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2006년 6개 공동마  조직

을 선정하 다.

  2004년 농 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 간 공동출자로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일선농  경제사업의 규모화‧ 문화를 강화하기 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일선 농 의 합병을 통한 경제사업 역화의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경제사업 부분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통합하여 경제

사업의 역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제로 

공동마  조직 선정, 거  APC 설립, 원 랜드 사업 지정 등이 이루어

 6 한국농 경제연구원. 2008. 농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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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하는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에 많은 정책  역량이 투입되었다.

  FTA의 발효에 응하여 과실산업경쟁력 제고를 해 마련된 FTA 기  

사업을 통해 과실 산지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과

실 주산지에 역 사업범 의 규모화‧ 화된 거 산지유통센터를 설립

하여 과실 산지유통 인 라를 개선을 도모하여 2004년 2개소의 사업주체

를 선정하여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0년 말 재 15개소의 거 APC가 

공되었다. FTA 기 을 재원으로 과실 랜드 육성사업을 도입, 국 랜

드, 역 랜드, 시‧군 랜드 등 다양한 규모의 과실 랜드 육성사업을 추

진하 다.

  FTA기 에서 지원하는 과실을 제외한 채소, 특작, 화훼, 밭작물 등의 

랜드 육성을 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부터 FTA, DDA 등 시장개방 

확 와 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우수 농산물

랜드 육성이 주요 산지유통정책 목표로 설정되었다. 원 작물  밭작물 

주산지를 심으로 비용 감‧고품질화시설  랜드육성을 한 자 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유통 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랜드 육

성사업이 추진되었다.

  2009년부터 시‧군규모의 역화된 사업범 의 유통회사를 육성하기 

한 시군유통회사 육성사업이 추진되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 , 소비

지 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시·군 단  이상으

로 규모화· 문화된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 을 지원하는 것이 정

책의 골자 다. 소비지·산지 간 직거래 확 로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  공

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 를 도모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0년까지 10개의 시군유통회사를 설립하 으며, 

2010년부터 사업명을 역유통주체육성사업으로 변경하 다.

  2010년 복잡한 산지유통정책 사업을 개편하여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심으로 산지유통 사업체계를 개편하 다. 2007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과 과실‧시설채소 수 안정사업을 통합하 으며, 2009년부터는 노지채소 

수 안정사업과 장용 수매지원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통합하

다. 산지 유통 련 사업이 상호 병립되어 유사 사업 간 복에 의한 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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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9 2010

산지유통활성화 산지유통종합자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과실 수 안정 사업

- 시설채소 약정출하

산지유통종합자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과실 수 안정 사업

- 노지‧시설채소 약정

  출하

- 수매지원( 장용, 

  산지가공)

산지유통종합자

지원

채소 수 안정 

- 노재채소 계약재배

- 시설채소 약정출하

노지채소 계약재배

가공원료 수매지원 가공원료 수매지원

과실 수 안정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각 연도,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표 2-1. 수 안정사업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추진체계 변화

율을 방지하기 하여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사업을 심으로 하고 련 산

지유통 련 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산지유통정책 체계를 개편하 다. 

150 개의 우수 산지유통 조직을 집  육성하고, 랜드 육성‧APC 건립 등

의 사업 상을 이들 조직으로 한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 다. 개별 경

체 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공동 마 을 통해 규모화된 경 체 주로 

사업 상을 개편한 것이다. 선택과 집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수 산지유통

조직 심으로 통합 는 수직계열화를 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 다. 

경  실  평가에 따른 인센티  시스템을 강화하여, 우수 조직에 한 지

원 강화, 부진 조직의 퇴출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  경제사업 역화를 한 제도  수단으로 도입

하 으며,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 으나 내실 있게 운 되지 못하면

서 일선 조합의 경제사업을 효율 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

다. 시군유통회사는 법인 신설을 제로 추진되어 기존 조직과 갈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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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장수 S-APC 사례>

  북 장수군의 S-APC는 2004년 착공하여 2006년 완공한 최 의 

거 APC로 사과를 주 품목으로 하고 있다. 장수군의 사과 품종 분포

는 홍로 등 생종이 약 75%를 차지하고, 만생종이 약 25%를 차지하

여 가을에 집  출하되는 특성이 있고, 만생종의 비 이 어 장 

등을 통해 출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편이다. 장수 거

APC는 단기간 집  출하의 문제 을 완화하기 해 무주, 진안, 장

수 등 인근 지역의 사과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 4개 시군의 

거 으로 활용한다는 제하에 17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  10,479

평, 시설면  3,119평의 거 APC를 건립하 다.

  하지만 사업 기 물량 확보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면서 경  

부담이 과 되는 상황이 발생하 다. 사업 년도 4천톤의 사과를 취

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나, 실제로는 1,110톤을 확보하면서 규모 

시설의 가동률이 하게 낮아졌다. 체 취 량의 91.6%는 장수군

에서 조달했으나 목표량 2,300톤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17톤 

수 이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조달 한 비 은 각각 8.0%, 0.2%, 

0.2%에 불과하 다.

  사업이 기에 안정되지 못하면서 규모 시설 운 에 따른 경 부

담이 과 되어 장수 거 APC를 운 하는 (주)S-APC가 기 지 않

은 경  압박에 시달렸다. 이처럼 사업계획은 인 한 다수의 시군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 으나 지자체 간 는 지역 농  간 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산지유통조직의 역화가 원활하게 추진

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 다.

생하거나 신설 조직이 조기에 사업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2년 만에 사업이 단되기도 하 다. 거 APC 사업은 과실을 

심으로 산지유통 인 라 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운  조직이 견실

하지 못하여 원물을 제 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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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산지유통정책 황

2.1. 산지유통정책 사업내용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의 정책 목표는 그 시기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은 80년  소규

모 동출하반 구성을 핵심 과제로 하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  심

의 산지유통조직 육성, 농 과 농업법인을 포 하는 산지유통 문조직, 공

동마 조직 육성 등으로 정책 상이 변화되었다.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정책은 80년  산지유통에 필요한 개별 설비 지원에서, 산지 물류 기능을 

종합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지유통센터, 사업범 를 시군 규모 이상으로 

하는 거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발 하 다.

   최근 새로운 정책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사업 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산지유통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군유통회사 

지원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사업범  역화, 

종합  기능 수행 등의 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과 커다란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랜드 육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일종인 

랜드경 체를 심으로 생산‧유통 등의 산지기능을 종합 으로 수행하

도록 한다는 에서 기존 정책사업과 정책방향이 유사하다.

  정부는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개하고 있으며 목 에 따라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 유통 인 라 조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

통종합자 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입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

안정과 산지유통조직 역량 강화를 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원 산업과의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과 원 경 과의 과실 랜드

육성지원사업은 랜드 마 을 지원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 으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권

역별거 산지유통센터건설 등의 사업은 유통 인 라를 개선함으로써 유통

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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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목 지원자  용도 지원비율

산지유통종

합자

수 안정

역량강화

출하선도 , 매취자 , 

운 자
기 융자 80%, 자부담 30%

농산물 랜

드육성지원
역량강화

조직운 , 마 , 생산기

반 조성, 종합처리 시설

기 보조 30%

(밭작물 100%), 지방 70%

과실 랜드

육성지원
역량강화

랜드 품질 리, 마  

운 , 랜드 홍보

기 보조 30%, 지방 50%, 

자부담 20%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건

립지원

인 라
청과‧화훼‧약용작물 

유통시설

국:국고 80%, 자부담 20%

지역:국고 40%, 지방 30%, 

자부담 30%

권역별거

산지유통센

터 건설

인 라
과실 5천～2만톤 내외 

규모의 유통시설

신규:국고 40%, 지방 30%, 

자부담 30%

보완:국고 30%, 지방 30%, 

자부담 4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표 2-2. 산지유통 련 정책 비교

2.1.1. 산지유통종합자

  FTA 등 시장개방 확 , 소비자 기호변화, 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

산물 유통환경변화에 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를 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면단  지역조합 는 소규모 농업법인 주의 소단  

사업권역에서 시·군단  이상 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 하도록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

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역

유통주체 등 통합마  행조직(이하 통합조직)에 자  배정권한을 부여

하여 산지조직 간 통합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공동계산 취 액 100억원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을 규모에 따라 6개 형

산지유통조직으로 구분하고, 공동계산 취 액 15억원 이상의 산지유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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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규모에 따라 9개 등 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자 지원 상 조직으로 

선정된 후 3년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  승 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승  요건 달성 시까지 사업비 추가 지원을 단하여 규모화를 진

하는 장치를 마련하 다.

  지원자 은 출하약정을 한 출하선도 , 지원 상품목의 원료구입을 

한 자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외상매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기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지원 리는 1.0～3.0% 범

에서 당해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차등 용한다.

2.1.2 농산물 랜드 육성 지원

  시장개방 확 와 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우수 농산물 랜드 육성하기 해 도입된 사업이다. 원 작물  밭작물 

주산지를 심으로 비용 감, 고품질화시설, 랜드육성을 한 자 을 지

원함으로써 생산  유통 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원자격은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량수요업체, 기존법인, 공

동마 조직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랜드를 운 할 수 있

는 조직구성  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로 한정한다. 한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 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30억원 

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법인체에 한한다. 향후에는 법인설립을 완

료하고, 최근연도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

직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에 한하도록 할 정이다.

  지원 상 품목은 원 작물의 경우 채소류, 특작류, 화훼류, 밭작물인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이다. 지원자 의 용도는 조직운  지원 

측면에서 심의 원회 운 , 조직결성  법인설립, 교육, 경  컨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  지원 측면에서는 랜드 개발‧ 리, 마  기반구

축, 상품  등, 생산기반 조성 지원 측면에서는 공정육묘장 등 생산비 

감  품질고 화를 한 공동이용시설‧장비 구입 등에 자 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처리시설 지원 측면에서는 건조, 가공, 생시설 등에 활용할 수 



산지유통정책 황 27

있으나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복되는 시

설지원은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출하선도 , 원료구

입비, 계약재배 계약 , 매취자 , 산지유통시설 개선자 , 직거래 등 유통

사업 운 자  등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자 은 향후 산지유통종합자

으로 통합되어 지원될 정이다.

  지원기간은 원 작물 3년간, 밭작물 1년간이며, 지원 한도액은  원 작

물은 95억원(기 보조 28.5, 지방비 49.5, 자부담 17), 밭작물은 생산기반조

성  종합처리시설 10억원(기 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교육  컨설

 지원 25백만원이다. 

2.1.3 과실 랜드 육성 지원 사업

  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 됨에 따라 다국  과실 랜드와 경쟁

할 수 있는 국내 과실을 표할 수 있는 국공동 랜드를 육성하고 지역

단  군소 랜드를 통합하여 과실주산지를 심으로 지역공동 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시키기 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국공동 랜드의 경우 7개 시도 이상으로 조직된 역조직

으로 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으로 한

정한다. 한 지역공동 랜드는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 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 FTA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를 지원 상으로 

한정한다.

  지원 자 은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 ,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

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 , 랜드 평가회 등의 랜드 품질 리, 마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등 마  

운 , 고‧홍보비, 소비 진 시식회, 과실 랜드 축제, 랜드개발 등 

랜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비율은 국공동 랜드의 경우 국고 

80%, 자부담 20%, 지역공동 랜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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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 으로 육성

하기 하여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해 필요한 집하·선별·포

장· 장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이하 APC)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지유통조직 통합

( 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랜드 육성·마 ,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

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  기여하기 해 추진된다.

  2011년부터 기존에 없던 기 이 추가되었는데, 지자체 단  산지유통종

합계획 수립 후 해당 계획 차원에서 산지유통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되

는 시군에 지원한다. 시·군 단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로 

최근연도 원 농산물 취 액 30억원 이상 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설립자 을 지원한다. 취  품목은 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부류를 취 하거나 임산물을 취 하는 경우는 임산물 취 액이 

50% 이하인 경우 지원 상에 포함된다.

  지원자 은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실시설계, 책임감리비, 시설

부 비 등 설계  감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축비, 선별  포장 시

설‧장비류, 가공시설‧장비류 , 유통시설‧장비류, 생시설‧장비류 등의 구

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고 재원은 역·지역발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며 신규시설은 보조 

70%(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시설보완의 경우 보조 60%(국

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의 지원요율이 용된다. 총사업비는 신

규시설 50억원 내외(최소 25억원 이상), 보완시설 30억원 내외를 권장하고 

있다.

2.1.5. 거  산지유통센터 건설 사업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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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지유통조직에 한 정책자  지원규모>

  산지유통정책의 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산지유통조직에 지원

되는 규모를 악해야 산지유통조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자 은 최  500억원까지 배정받을 수 있으며, 약 150

개 조직을 상을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평균 3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

다. 이는 시  리와 지원 리의 차이인 4% 수 을 용하면 최  

20억원, 평균 1.2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자 은 년

도 실  평가에 따라 1～3%의 차등 리가 용되고, 무이자인센티

의 규모도 변경되므로 개별 조직마다 지원 규모가 상이하다. 

  시군유통회사로 지정되면 3년간 20억원의 운 비를 지원받으며, 운

비는 CEO 인건비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시군유통

유통시설 계열화의 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  경쟁력  교

섭력 증 를 도모하기 해 도입된 사업이다. 선별‧ 장‧가공시설‧포장시

설 등 상품화시설  생시설을 일  지원하여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물류비용 감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지원 상은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는 시군 단 의 규모화된 마 사업 운 이 가능한 운 주체를 확

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지원 자 의 용도는 집하선별·포장· 냉· 온

장·냉장수송시설, 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 으로 일

지원하고, 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 품목의 특성

에 따라 일 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 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고 재원은 FTA기 이며 민간이 소유하는 일반유형의 경우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유형의 경

우 국고보조 50%, 지방비 50%의 지원요율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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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국고 지원 수 지방비 지원

산지유통활성화
최  500억원, 

평균 31억원

농산물 랜드
원  28.5억원(3년간), 

밭작물 10억원(1년)
원  49.5억원

과실 랜드 1.6억원(지역공동 랜드) 1.2억원(지역공동 랜드)

시군유통회사 20억원(3년간)

APC
신규 최  20억원, 

보완 9억원 (2～3년간)
신규 15억원, 보완 9억원

거 APC
일반 최  60억원, 

공공 75억원
일반 45억원, 공공 75억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표 2-3. 산지유통정책의 사업별 지원 규모

회사는 향후 추가 지정은 없을 정이며, 역유통주체로 편성되어 산

지유통활성화 사업의 지원 상이 된다.

  농산물 랜드 사업 상자로 지정되면 원 랜드의 경우 3년간 95

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그  국고는 28.5억원이다. 밭작물 랜드 

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 동안 10억원이 지원되며, 조직운 이나 마  

산은 액 기 에서 보조된다. 

  과실 랜드 사업은 개소당 3～4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며 국고는 지

역공동 랜드 사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1.6억원이 지원된다. 국공동

랜드로 인정되면 국고 지원 비 이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추가 인 

인센티 가 있다.

  APC는 신설 시 50억원, 보완시 3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며, 국고는 

신설 시 20억원, 보완 시 9억원이 투입된다. 거 APC는 개소당 15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배정되며, 일반 유형에는 국고 60억원, 지자체가 

설립주체인 공공유형에는 국고 7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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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지유통정책 추진체계

  사업에 따라 사업의 계획수립‧신청‧선정‧집행‧ 리‧ 검 등의 추진체계

가 상이하다. 산지유통종합자 은 시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일선 산지유통조직,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 앙회, 농식품부 등이 

사업의 계획과 리를 직  담당한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일선 산지유통조

직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시군-시도를 경유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자 을 지원하는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 랜드육

성사업은 시군과 시도 모두 사업주 기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

머지 사업에서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신청을 조율하고 자 을 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체계에서 시도의 기능은 다수의 시군에

서 제출된 사업계획이나 신청을 조율하거나 우선순 를 선정하는 등의 소

극 인 수 에 머물러 있다. 농 앙회는 일선 농 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격성 등에 한 심의를 수행한다.

  유사한 사업이지만, 재원이 상이하여 사업 추진 체계와 담부서 등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농산물 랜드육성지원과 과실 랜드육성지원은 랜

드경 체 육성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농산물 랜드육성지원 사업은 농안기

을,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은 FTA기 을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산지유

통센터건설 사업도 특회계를 활용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 FTA기 을 활용하는 권역별산지유통센터건설 사업이 상이한 사업체계 

하에서 수행되고 있다.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의 종합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동일 품목의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복되는 시설에 한 지

원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자 용도가 유사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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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재원 담당부서

산지유통종합자 농안기

- 유통정책과

- 유통공사 유통조성

- 농 앙회 산지활성화

농산물 랜드육성지원 농안기
- 원 산업과, 농산경 과

- 유통공사 상생 력 ,자 지원

과실 랜드육성지원 FTA기 - 원 경 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특회계

- 유통정책과

- 유통공사 유통조성

- 농 앙회 연합마

권역별거 산지유통센터 건설 FTA기
- 원 경 과

- 유통공사 기 리 ,유통조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표 2-4. 산지유통 련 정책 재원과 담당부서

2.3. 산지유통정책 추진 실적

2.3.1. 산집행 실

  2001년 이후 산지유통정책에 투입된 정부 정책자  계액은 7.3조원이

며, 2011년에 투입될 자  규모는 5,165억원이다. 산지유통정책자  규모

는 ’09년 5,536억원, ’08년 5,209억원으로 지난 3년간 지속 으로 감소하

다. 

  산지유통정책사업  산지유통종합자 (이 의 산지유통활성화 자 )의 

규모가 타 사업에 비해 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산의 

경우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산이 차지하는 비 이 91%에 달하고 있다. 하

지만 산지유통활성화 자 은 융자 지원 산이기 때문에 액의 규모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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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01～’08 ‘09 ‘10 ‘11 계 비고

산지유통활성화 47,668 4,745 4,332 4,697 61,442 융자

농산물 랜드 463 521 501 158 1,643 보조

과실 랜드 47 23 18 14 102 보조

시군유통회사 - 40 79 48 167 보조

APC 8,345 199 211 165 8,920 보조

거 APC 953 8 68 83 1,112 보조

계 57,476 5,536 5,209 5,165 73,38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각 연도.

표 2-5. 산지유통정책자  추이

단 : 억원

로 보조 지원과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하다. 융자 지원이므

로 그 효과를 이자로 환산하여 계측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리 6%를 가정할 

때 실제 자  지원 효과는 2011년 기  31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한 

무이자 지원 규모는 일부에 불과하고 부분 1～3%의 리를 부담해야 하

므로 시  리를 연리 6%로 가정 시 실제 지원효과는 연리 4% 내외 수

,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농산물 랜드 사업 산이 ’10년에 비해 ’11

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랜드경 체에 한 융자지원을 산지유통활

성화사업에서 통합하여 지원하도록 지원방식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2.3.2. 사업추진실

  산지유통종합자 은 2007년도 436개 조직, 2008년도 449개 조직, 2009

년도 437개 조직 등 매년 4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정부의 산지유통활성화

자 을 활용하 다. 2011년부터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150개 조직에 

해서만 산지유통종합자 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원조직의 

수는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산지유통종합 자 이 3년거치 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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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군 경 체 명 품목

복수
시군

충남 서산‧태안 서산태안6쪽마늘조합 공동법인 마늘

북 임실‧진안 농업회사법인 북동부권고추 건고추

경북 안동‧ 화 안동 화 조합공동사업법인 건고추, 양

단일
시군

충북 괴산 괴산고추 조합공동사업법인 건고추

경남 의령 의령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수박,양상치 

남 무안 무안군농  조합공동법인 양

남 신안 (주)신안그린유통 (시군유통회사) 마늘

경북 상주 상주시 조합공동법인 오이, 양

경기 고양 한국화훼농 장미, 분화

충남 논산 농업회사법인팜슨(시군유통회사) 딸기,토마토,수박

북 고창 황토배기유통(시군유통회사) 건고추

남 진도 진도청정푸드밸리

경남 양 농업회사법인 미르피아 풋고추, 깻잎

북 주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 장미

남 해남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 배추

경북 의성 농업회사법인 (주)청아띠 건고추

경남 산청 경남생약농업 동조합 생약

북 남원 (주)BJ멜론 멜론

남 화순 남생약농업 동조합 약용

경남 합천 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시군유통회사) 양 , 딸기, 수박

표 2-6. 원 랜드육성지원 사업 선정 실

조건이기 때문에 2011년 150개 조직에 자 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향후 2년

간은 자 을 활용하는 조직의 수가 150개를 상회할 것으로 단된다.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은 원 랜드와 밭작물 랜드로 구분되며, 원

랜드사업은 2007년부터, 밭작물 랜드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원 랜드 사업은 2011년까지 20개 랜드 경 체가 지원 상으로 선정되

었다. 사업범 가 복수의 시군에 걸쳐 있는 랜드는 3개소이며, 단일 시군

을 사업범 로 하는 랜드가 17개소이다. 사업 기에는 복수의 시군을 사

업범 로 하는 랜드 경 체가 사업 상으로 선정되었으나7 최근에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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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직명 품목

강원 월 승당가공 농조합법인 옥수수  

충북 괴산 군자농 옥수수

북 익산 날씬이고구마유통사업단 고구마

남 해남 화산농 고구마

남 나주 공산농 잡곡

경북 천 천농 잡곡

북 고창 고창황토배기고구마 고구마

북 순창 백세빌순창콩유통사업단 콩

경북 안동 안동농 콩

충남 태안 안면도농 고구마

남 암 미암농 고구마

남 보성 회천농 감자

충북 옥천 청호향수밭작물공동사업단 옥수수, 감자

충북 보은 수한농 잡곡

충남 보령 백제농산 농조합법인 잡 곡

북 익산 푸르메농업회사법인 잡 곡

남 무안 무안농 콩

남 장흥 용두농 잡 곡

경북 상주 해도지 농조합법인 감 자

경남 함양 함양농 잡 곡

표 2-7. 밭작물 랜드육성지원사업 선정 실

일 시군을 사업범 로 하는 랜드 경 체가 사업 상으로 선정되고 있다. 

  밭작물 랜드는 2009년 6개소, 2010년 8개소, 2011년 6개소를 선정하

여 총 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개소 모두 시군 단 를 사업범 로 하는 

랜드이다. 밭작물 랜드의 지원 품목이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 

등으로 농림수산식품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품목만이 선정되 

었다. 

 7 충남 서산‧태안, 북 임실‧진안, 경북 안동‧ 화 등은 2008년도에 선정된 시

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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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랜드 수 랜드 명

국 1 썬 러스

역 1 햇살바람

지역 7 입맞춤, 햇사 , 샤인, 참후 쉬, 에 시아, 올씽

시군 6 비단고을, 명실상주, 氣@ 암, 순천미인, 황토배기, 옥사과

합계 15 -

표 2-8. 과실 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실

  과실 랜드 육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개의 랜드를 육성 

상으로 선정하 다. 사업 년도에는 국 랜드 는 다수의 시군을 사

업범 로 하는 지역 랜드만을 선정하 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제주도

를 범 로 하는 햇살바람 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군 랜드가 육성

상 랜드로 선정되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0년까지 176개소가 설립되었으며, 2001년 이

후 144개소가 설립되어 2010년 말 320개소가 설립되었다. 2000년까지는 

산지유통센터 건립 시 총사업비의 40%를 국고에서 보조하 으나 2002년

부터는 생산자단체 소유 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형에 해 국고보조 

비율을 차등 용하 으며,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한 국고보조 비율은 지

속 으로 감축하 다. 20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2009

년부터는 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설억제, 기존시설 보완 등

을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던 2002～2004년 기간 동안에는 신규 사업량이 

고 개소당 국고지원 규모가 상 으로 높았으나, 연간 신규 개설 사업량

이 증가하면서 개소당 국고지원 규모는 2005년 이후 10억원 내외이다.

  거 산지유통센터는 2006년 북 장수의 S-APC가 첫 가동을 시작하

고, 2007년 4개소, 2008년 8개소, 2010년 재 14개소의 거  산지유통센

터가 운 되고 있다. 거  산지유통센터의 처리물량은 2007년 1.2만톤에서 

2010년 9.6만톤으로 성장하 으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502억원에서 1,909

억원으로 성장하 다. 북 장수, 경북 주, 경북 의성, 충북 충주, 경남 

거창, 충남 산, 경북 문경 등 7개소는 사과를 주 품목으로 하는 거 산지



산지유통정책 황 37

구 분 사업량
개소당 
국고지원

비고

2000까지 176 6.0 국고보조 40%

2001 20 8.0 련 사업 일원화

2002 8 18.3 국고보조: 생산자단체 20%, 지자체 70%

2003 4 21.3 신설억제, 기존시설보완, 지자체 국고보조 60%

2004 2 64.5 국고보조비율 생산자단체 30%, 지자체 50% 

2005 14 11.4 균특회계사업으로 편입

2006 18 9.7 

2007 14 9.1 

2008 18 10.3 

2009 25 9.9 

2010 21 10.3 

계 320 8.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각 연도.

표 2-9.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실

단 : 개소,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가동개소수(개소) 4 8 14 14

처리물량(천톤) 12 30 65 96

매출(억원) 502 1,056 1,359 1,90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FTA기 사업연차평가보고서.

표 2-10.  거 산지유통센터 운  실

유통센터이다. 경기 안성, 남 나주 등 2개소는 배를 주 품목으로 하고 있

으며, 제주에 3개소의 감귤을 주 품목으로 하는 거 산지유통센터가 운

되고 있다. 이 밖에 주 품목이 복숭아인 충북 음성, 감인 남 순천 거 산

지유통센터가 운  이다. 한 제주에 5개소의 거 산지유통센터가 추가

로 건립될 정이다.



산지유통구조와 실태  제3장

1. 산지유통구조

1.1. 청과물 생산구조 변화

  지난 10년간 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의 재배면 은 37.5만ha에서 33만 

ha로 지속 으로 감소하 다. 과실 재배면 은 2006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노지채소 재배면 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하

게 하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채소 재배면 은 2000년 이후 완만

하게 하강하 으나, 2007년 이후에는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청과물 총생산량은 지난 10년간 100만 톤을 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정 연도에 생산량이 상 으로 증가하면, 다음 연도에는 생산량

이 상 으로 하락하는 등 총생산량 측면에서 변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청과물 생산의 변동성은 노지채소의 생산 변동의 향이 크게 작용하

고 있다. 노지채소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생산량이 하락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량의 변동폭은 완만하게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다. 시설채소의 생산량은 최근 250만 톤 수 을 유지하면서 연도에 

따라 소폭 등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실의 경우에는 다소 등락이 

있으나 반 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0 산지유통구조와 실태

]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

그림 3-1. 청과물 재배 면  추이

단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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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액 측면에서 노지채소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과실과 시설채

소 생산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9년 기  시설채소, 과실, 노지채소

의 생산액은 각각  4조원, 3.5조원, 3.2조원 수 이다. 노지채소는 재배면

,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액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타 노지채소에 비해 조미채소의 생산 감소폭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과실은 재배면 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채소는 재배면 이나 생산량에 비해서는 생산

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채소 에서도 엽채

류의 생산액은 보합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채류의 생산액이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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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청과물 생산액 추이

단 : 억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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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통활성화 수 안정 APC 계( 복제외)

2006

계 272 - 193 383

농 244 - 114 289

법인 28 - 79 94

2007

계 427 463 201 732

농 391 457 124 634

법인 36 6 77 98

2008

계 409 474 206 714

농 338 464 128 602

법인 71 10 78 112

2009

계 429 472 250 779

농 351 459 169 598

법인 78 13 81 18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표 3-1.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 황

1.2. 산지유통조직 현황8

  청과물 산지유통조직은 크게 배추, 무, 양념채소류 등의 노지채소를 취

하는 주체와 과실류, 과채류 등을 주로 취 하는 주체로 구분된다. 노지채

소류 산지유통 취 은 농  등 생산자단체가 아닌 개인인 산지유통인들에 

의해 주로 포 거래9형태로 출하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산지출하 취 비

이 70～90%에 육박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의 거래형태인 포 거래는 거

래방식으로 계약이행에 한 인센티 와 페 티, 분쟁조정, 계약조정 등 

계약의 핵심부문이 모두 표 화‧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단순히 개별농가와 

개별상인 간의 거래형태에 불과하다. 산지유통인들은 미등록된 개인으로 

비공식 으로 12,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법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 

 8 2006～2009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토 로 작성하 다.

 9 ‘포 거래’는 ‘밭떼기거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안

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 거래”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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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산지유통인은 부분이 개인이어서 산지유통에서 요한 거래주체이

면서도 정부의 산지유통조직 육성 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산지유통정책의 상으로 정부의 정책자 이 지원되는 조직이 산지유통

조직이다. 산지유통을 분석할 때는 정책 상인 산지유통조직만을 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10. 2010년도 시행한 2009년 실  기  산지

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의 수는 779 개소이며, 이  농  조직이 598개소

이고, 농조합 등 농업법인이 181개소이다. 이 산지유통조직은 2006년도

에 383개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779개로 증가하 다. 이는 2007년도 평

가까지는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상 조직만을 평가하 으나 2008년도 평가

부터 수 안정 사업 상조직을 평가 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수 안정사업만을 지원하는 조직(유통활성화사업, APC사업 상)을 제

외할 경우 산지유통조직은 2006년 383개에서 2009년에는 307개로 감소한

다. 그만큼 규모화하 다고 할 수 있다. 평가 상 조직  산지유통시설인 

APC를 운 하고 있는 조직은 2006년 193개소에서 2009년에 250개소로 

증가하여 시설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기  수 안정사업에 참

여하고 있는 농 의 수는 459개소임에 비하여 농업법인의 수는 13개소에 

불과하여, 수 안정 사업은 농 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3. 산지유통조직 취급규모

  산지유통조직이 취 하는 비 은 감귤, 사과 등의 품목은 총생산량 비 

평가 상 조직이 취 하는 비 이 50%를 과하고 있다. 총생산량 비 

평가 상 조직의 취 비 은 당근, 양 , 배 등의 품목이 50%에 다소 미치

지 못하며 감자, 마늘, 단감 등의 품목은 20～40%, 토마토류는 20% 수 , 

배추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산지유통활성화, 수 안정, 산지유통센터(APC) 등 정부 정책 자 이 투

10 산지유통조직 에서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상만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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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산지유통종합평가 상조직의 품목별 유율

입된 산지유통조직이 취 하는 농산물은 생산량 비 65% 수 이다. 산지

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의 취 량은 2009년 기  654만 톤이며, 같은 해 

청과물 생산량은 1,014만 톤이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2008년 기  국 22개의 공동마 조직  2개가 제주지역에서 운

되고 있으며, 제주지역 2개 공동마 조직의 취 량은 18.5만톤으로 체 

공동마 조직 취 량의 34%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산지유통조직의 유통사업 규모가 상 으로 큰 것

이 산지유통조직의 감귤 취 비 이 높은 요인 의 하나로 단된다. 

한 국에 운 인 14개 거 산지유통센터  3개소가 제주에서 운 되

고 있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거 산지유통센터  5개소가 제주지

역에 치해 있다. 사과의 경우 14개 거 산지유통센터  7개소가 사과를 

주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7개 거 산지유통센터의 처리가능 물량이 

8.6만톤으로 2009년 기  국내 생산량의 17% 수 을 차지한다. 

  토마토류의 산지유통조직 취  비 이 낮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시설채소 특히 과채류의 생산액이 상 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반

하여 이들 품목의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



산지유통구조와 실태 45

구 분  농 법인 계

2007

총물량 5,475,925  392,483 5,868,408  

평균물량 8,678 4,005 8,050 

개소 631 98 729 

2008

총물량 5,877,398  486,133 6,363,531  

평균물량 9,812 4,340 8,950 

개소 599 112 711 

2009

총물량 5,996,037  546,370 6,542,407  

평균물량 9,718 4,515 8,865 

개소 617 121 73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표 3-2. 산지유통종합평가 상조직의 취 량
단 : 톤

는 것으로 단된다.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의 총취 량  농 이 차지하는 비 이 

90%를 과하고 있어, 일정한 규모를 갖춘 산지유통조직에서 농 이 

인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평균 취  규모는 농 의 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수 이다. 농 의 취 물량도 2007년 5,475천톤에서 

2009년 5,996천톤으로 증가하 다. 농업법인 취 량도 2007년 392천톤에

서 2009년에 546천톤으로 증가하 다. 산지유통조직 평균 취 량도 동기

간에 농 은 8,678톤에서 9,718천톤으로 증가하 고, 농업법인도 4,005톤

에서 4,515톤으로 증가하 다. 그만큼 규모화되고 있다.

  매출액 규모를 보면, 유통활성화사업 상 조직의 평균 매출액은 2006년

에 10,493백만원에서 2009년에 13,557백만원으로 증가하 다. APC지원 상 

조직의 평균취 규모는 동기간에 9,555백만원에서 13,028백만원으로 증가하

다. 2009년에 평균취 액을 보면, 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상 조직이 가장 

크고, 수 안정사업 상 조직이 규모가 상 으로 다. 유통활성화사업 

상조직의 경우 농 조직 평균 매출액규모가 14,524백만원이고, 농업법인이 

9,202백만원으로 농 조직이 보다 규모화되어 있다. 수 안정사업  APC지

원 상 조직의 경우에도 농 조직이 농업법인보다 더 규모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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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지유통활성화 유통+수 수 안정 합계

30억원미만  8.6 ( 35)  4.9 ( 11) 48.6 (122) 23.0 (157)

30-50억원 13.4 ( 55)  8.5 ( 19) 19.5 ( 49) 15.2 (104)

50-100억원 31.5 (129) 31.4 ( 70) 22.3 ( 56) 27.1 (185)

100-150억원 18.6 ( 76) 22.9 ( 51)  5.6 ( 14) 13.2 ( 90)

150-200억원 12.0 ( 49) 11.7 ( 26)  3.2 (  8)  8.3 ( 57)

200억원 이상 15.9 ( 65) 20.6 ( 46)  0.8 (  2) 13.2 ( 90)

합계 100 (409) 100 (223) 100 (251) 100 (68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표 3-4. 산지유통조직 매출액 규모별 분포(2009)
 단 : %, (개소)

구 분 유통활성화 수 안정 APC

2006

평균 10,493 　 9,555  

농 11,965  　 13,272 

법인 4,345  　 4,191 

2007

평균 11,215  8,855 10,494 

농 11,374  - 14,048 

법인 9,491  - 4,772 

2008

평균 12,494  9,244 11,104 

농 13,434  9,349 14,536 

법인 8,021  4,374 5,472 

2009

평균 13,557  10,281 13,028 

농 14,524  10,378 16,125 

법인 9,202  6,845 6,87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표 3-3.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 평균 매출액
단 : 백만원

  매출액 규모별 산지유통조직 분포를 보면, 매출액 50∼100억원 사이인 

조직이 27.1%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조직이 23.0%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가 크다. 매출액 규모가 50∼100억원 사이인 조직의 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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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이고,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직의 비 도 15.9%에 이르고 있

다. 수 안정자  지원 상조직의 경우에는 48.6%의 조직이 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세한 수 이다. 

1.4. 산지유통조직 거래방식

1.4.1. 농가와 거래 계

  산지유통조직은 농가로부터 원료농산물을 조달하여 시장에 출하한다. 

농가와 어떤 계를 가지고 농산물을 조달하느냐가 요한 사항이다. 산지

유통조직의 성과가 농가에 어떻게 귀속되고, 시장가격변동의 험을 가 

분담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조직과 농가 간의 거래 계는 크게 매취와 수탁방식으로 구분

된다. 매취란 산지유통조직이 시장가격변동의 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농

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것으로 매손익은 모두 산지유통조직에 귀속

된다. 반면 수탁이란 농가가 농산물 매를 산지유통조직에 매를 탁한 

것으로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매하고 난 후 매 액은 일정 수수료

를 제하고 모두 해당농가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장가격변동의 험은 

모두 농가에게 귀속되는 형태이다. 이제까지 농가에게서 농산물을 조달하

는 방식은 단순한 수탁방식과 매취방식이 부분이었다. 

  산지유통사업의 신을 추구하기 하여 단순수탁, 단순매취방식에 새

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수탁 매방식에서 산지유통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해 도입되는 것이 출하농가가 모두 공동으로 매하고 

공동으로 계산하는 공동계산방식이다. 매취방식에서도 농가와 계를 사

으로 규정하는 것이 계약재배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강

화를 하여 이 두 거래 계 형태를 더 많이 도입하여 농가의 조직화를 강

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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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통활성화 수 안정 APC

2006

평균 2,715 - 1,775  

농 2,390  - 2,041 

법인 5,546  - 1,391 

2007

평균 2,498  1,219 2,215 

농 2,440  - -

법인 3,145  - -

2008

평균 2,564  1,222 2,212 

농 2,490  1,220 2,394 

법인 2,916  1,343 1,915 

2009

평균 3,285  1,733 3,135 

농 3,142  1,724 3,355 

법인 3,929  2,042 2,697 

표 3-5.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 평균 공동계산실

단 : 백만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정부 산지유통사업에서 공동계산, 계약재배를 장려한 결과 취 액이 증

가하고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상 조직의 경우를 보면, 조직당 

평균 공동계산 실 은 2006년에 2,715백만원에서 2009년에는 3,285백만원

으로 증가하고 있다.11 평균 매출액은 농 이 농업법인에 비해 컸으나 공

동계산 실 은 농업법인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취

도 공동계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 의 경우에는 주로 수탁방식으

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농업법인은 출하농가가 소유한 조직이 아니어

서 주로 매취방식으로 농가에서 농산물을 조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계약재배 규모는 확 되는 추세이며, 농업법인에 비해 농

의 평균계약재배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지유통활성화자

을 지원하는 조직의 경우 평균 계약재배 규모는 2006년에 1,710백만원

11 산지유통조직이 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험을 리하는 매취사업을 공동계

산 실 에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의 공동계산 실 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매

취사업의 비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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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통활성화 수 안정

2007

평균 1,710 1,459  

농 - -

법인 - -

2008

평균 3,159  1,746 

농 3,220  1,752 

법인 2,869  1,466 

2009

평균 5,344  3,723 

농 5,487  3,733 

법인 4,701  3,35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표 3-6. 산지유통종합평가 상 조직 평균 계약재배 실

단 : 백만원

에서 2009년에는 5,34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 다. 공동계산방식보다는 

계약재배방식이 더 크게 증가하 다. 농 의 경우에는 2006년에 무하던 

계약재배방식이 2009년에는 5,48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 다. 농 조직

은 매취거래가 은 단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약재배방식으로 도입하

고 있다. 즉, 계약재배 규모보다 공동계산의 규모가 낮아 계약재배를 하고

도 공동계산하지 않는 비 이 상 으로 높다.

1.4.2. 출하경로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로는 크게 도매시장에 출하는 것과 

형유통업체 등 직거래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하처별 비 12은 

매년 도매시장 출하 비 이 60%를 상회하고 있어 도매시장이 주 출하경로

이다. 도매시장 출하비 은 2006년에 62.2%에서 2009년에 60.6%로 약간 

감소하 다. 

12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참여조직을 상으로 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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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출하처별 비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각 연도.

  반면 최근 소비지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형유통업체에 한 직거래 

비 은 2006년 19.8%에서 2009년에는 21.6%로 조  증가하 다. 반

으로 20% 내외 비 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비 은 2∼3% 수 이며, 나머

지 출하처의 비 은 미미하다.

2. 산지유통조직 운 실태 분석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조달  매실태를 보다 자세히 악하기 하

여 산지유통종합평가 상인 산지유통조직에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농 , 원 농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 등 66개 조직에 해 설

문조사를 실시하 다. 지역농 이 37.7%, 품목농 이 10.1%, 조합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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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인이 15.9%, 농업법인이 36.2%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유통정책에 

한 만족도 등도 함께 조사하여 정책개선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2.1. 농산물 조달방식 

  산지유통조직 농산물을 조달하는 방법은 주로 개별농가로부터 조달

(43.8%)하고, 다음으로 작목반을 통해 조달(24.0%)하고 있다. 시장에서 조

달하는 비 은 3.1%로 매우 다. 조달하는 방식도 계약재배에 의해 많이 

조달(35.6%)하고 있고, 다음으로 농가수탁방식에 의해 조달하는 비

(32.7%)이 많고, 농가에서 매취하는 비 은 13.9%에 불과하다. 지역농  

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은 농가수탁 비 이 45.9%와 57.1%로 가장 높

고, 원 농 은 공동계산에 의한 조달이 31.3%로 높고, 농업법인은 계약재

배에 의해 조달하는 비 이 50.0%로 가장 높다.

구 분 계약재배 농가수탁 농가매취 공동계산 시장구매 합 계

지역농 32.4 45.9  8.1 10.8 2.7 100.0  

품목농 37.5 18.8  6.3 31.3 6.3 100.0 

조공법인  7.1 57.1 21.4 14.3 0.0 100.0 

농업법인 50.0 14.7 20.6 14.7 0.0 100.0 

 체 35.6 32.7 13.9 15.8 2.0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7.  농산물 조달유형별 비

  가장 합한 농산물 조달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해서는 계약재배 방식

을 46.1%로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동계산조직에 의한 조

달을 30.3%가 지 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농가수탁방식에 의

한 조달방식이 합하다는 지 은 15.7%에 불과하다. 재 농가로부터 농

산물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계약재배와 공동계산방식을 더 확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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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농가 수탁 시장가격 매취 공동계산조직 시장구매 합계

41(46.1) 14(15.7) 7(7.9) 27(30.3) 0(0.0) 89(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8. 합하여 향후 확 하고자 하는 농산물 조달방식

단  : 명, (%)

그림 3-6.  계약재배, 공동계산 비율에 따른 도매시장 의존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재배  공동계산조직에 의한 조달방식은 사 에 안정 인 가격에 

확보한 물량을 매할 수 있는 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매능력의 제고가 

제되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의 매능력이 더 요구되는 출하처는 도매

시장 출하보다는 형유통업체와의 거래 등이다. 도매시장은 출하량을 모

두 매할 수 있으나 가격 수 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반면 형유통업

체 등은 사 에 거래량, 거래 액 등이 결정되므로 산지유통조직의 매능

력이 거래 조건에 지 않은 향을 미친다. 계약재배  공동계산조직을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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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응답수

계약출하 산지 선도  지원   33(44.0)

공동선별, 포장비 지원   27(36.0)

조직화 교육비 지원(선진지 견학 등)    6( 8.0)

다른 생산자제 자 지원    9(12.0)

합계 75(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9. 출하농가 조직화를 한 정부지원  효과가 높은 지원방식 

단  : 명, (%)

통한 농산물을 많이 조달하는 조직일수록 도매시장 출하 의존도가 낮을 것

이라고 상할 수 있다. 실제 <그림 3-6>에서와 같이 계약재배  공동계

산조직 조달비 이 높을수록 도매시장 출하비 이 상 으로 낮게 나타

나고 있다. 계약재배  공동계산비 이 100% 이상인 경우일수록 도매시

장 출하비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재배  공동계산조직이 잘 이루어지기 해서는 농가 조직화가 잘 

되어야 한다. 농가들이 자발 으로 출하조직에 참여할수록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조달비용이 감되고,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된다. 산지유통정책에

서도 농가 조직화를 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 조직력 강화를 한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출하선도 을 지원하는 것이 43.1%

이다. 다음으로 생산기술지도가 29.3%이고, 농가 단체교육을 활용하는 것

이 25.2%이다. 산지유통조직 유형별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출하선

도 을 지원하는 것이 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반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효과가 높은 농가조직화를 한 정부지원에 한 평가에서도 계약출하

를 한 산지 선도  지원이 44.0%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공동선별, 포장

비 지원이 36.0%로 많이 지 하고 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한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조달하는 방식인 계약재배, 공동계산의 방식과 연계성이 높은 분

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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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선도자  

지원

생산 련 

기술지도
단체교육

소식정보지 

배부
합계

지역농 36.2 36.2 25.5 2.1 100.0  

품목농 43.8 18.8 31.3 6.3 100.0 

조공법인 42.9 28.6 23.8 4.8 100.0 

농업법인 51.3 25.6 23.1 0.0 100.0 

합계 43.1 29.3 25.2 2.4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0. 농가조직 결속을 강화하기 한 방안

2.2. 농산물 판매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매하는 출하경로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이 수도권 등의 도매시장이다. 다음으로 형유통업체  농

종합유통센터이다. 

  출하경로별로 각각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다. 도매시장 출하와 형유

통업체 출하경로에 해 장단 이 무엇인가를 조사하 다. 먼  가장 큰 

출하경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에 해 보면, 장 으로 가장 많

이 지 한 것이 다양한 품 의 농산물을 매할 수 있다는 (36.2%)이다. 

다음으로 큰 장 은 많은 물량을 동시에 출하할 수 있다는 (34.8%), 안

정 으로 매 을 회수할 수 있다는 (17.4%)을 지 하고 있다. 도매

시장 출하는 산지유통조직의 매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 장 이

라 할 수 있다.

  반면 도매시장 출하의 단 으로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는 것은 가격변동

이 커서 안정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63.8%)이고, 다음으로 매

가격이 상 으로 낮다는 (15.9%), 많은 물량을 동시에 출하할 때 애로

가 있다는 (15.9%)을 지 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의 경 안정이 어려운 

출하경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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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단  

도매

시장

출하

다양한 품  농산물 매 

많은 물량을 동시 출하  

안정  매  회수 

(36.2)

(34.8)

(17.4)

가격변동, 안정  수익 부족

매가격이 상 으로 낮음

많은 물량 동시 출하 애로

(63.8)

(15.9)

(15.9)

형유

통업체

출하

매계획에 의한 장기 출하

안정 인 가격보장

많은 물량을 동시 출하

(52.5)

(24.6)

(11.5)

출하 매가격의 상  낮음

가격변동, 안정  수익 애로

규격 외 농산물 매 애로

(49.3)

(18.8)

(14.5)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1. 출하경로별 장단  비교

단  : (%)

  다음으로 형유통업체 출하경로에 해 장 으로 지 한 것은 매계

획에 의해 장기 인 출하가 가능하다는 (52.5%)을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안정 인 가격보장이 된다는 (24.6%), 많은 물량을 동

시에 출하할 수 있다는 (11.5%)이 지 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이 장기

으로 매계획을 수립하여 경 할 수 있는 출하경로이다. 

  반면 단 으로 지 되고 있는 것은 출하 매가격이 상 으로 낮다는 

(49.3%)을 가장 많이 지 하고 있다. 이는 산지유통조직의 거래교섭력이 

낮고, 할인 매요구 등이 많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격변

동, 안정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18.8%)을 지 하고 있고, 규격

외 농산물 매가 어렵다는 (14.5%)을 지 하고 있다.

  출하경로별로 장 과 단 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출하경로에 의존하

기보다는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매시장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정 인 

매계획 수립이 어렵고, 형유통업체에만 의존하게 되면 매가격이 상

으로 낮고, 할인 매 요구 등으로 안정 인 경 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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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매시장 농 종합유통센터 형유통업체 기타 합계

지역농 23.1 38.5 11.5 26.9 100.0  

품목농 63.6 9.1 18.2 9.1 100.0 

조공법인 30.0 30.0 10.0 30.0 100.0 

농업법인 11.5 34.6 15.4 38.5 100.0 

체 21.4 32.9 14.3 31.4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2. 확 하고자 하는 목표 출하경로

단  : % 

 

 산지유통조직이 향후 매를 확 하고자 하는 목표 출하경로로 지 하고 

있는 것은 체 으로 농 의 종합유통센터를 32.9%로 많이 지 하고 있

다. 도매시장 출하와 형유통업체 출하의 장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체 식, 식품가공업체 등 다른 유통

경로로 확 하고자 하는 것(31.4%)이고, 도매시장 출하를 원하는 비 은 

21.4%이고, 형유통업체가 14.3%이다. 형유통업체에 해서는 거래교

섭력이 낮아 어려운 출하경로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농 의 경우에는 농  

종합유통센터 출하를 목표로 설정하는 비 이 38.5%로 가장 높고, 품목농

의 경우에는 단일 품목이어서 도매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 이 63.6%로 

가장 높다. 농업법인은 농  종합유통센터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34.6%

를 지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 과 경쟁 인 산지유통조직이어서 농  

종합유통센터에 출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종합유통센터가 지역농 만이 

아니라 농업법인에 해도 동일한 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하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 보다 유리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해 

재의 조직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한 평가에서는 정규모라는 인식

은 33.3%에 불과하다. 60.6%의 산지유통조직은 조직규모가 다고 평가하

고 있다. 품목농 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지역

농   농업법인이 규모가 하다는 인식이 많다. 산지유통조직이 거래교

섭력을 더 확보하기 해서는 더 규모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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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규모 과잉 정규모 조  부족 매우 부족 합계

지역농 3.8 34.6 50.0 11.5 100.0 

품목농 28.6 28.6 28.6 14.3 100.0  

조공법인 0.0 45.5 54.5 0.0 100.0  

농업법인 3.7 29.6 51.9 14.8 100.0  

 체 5.6 33.8 49.3 11.3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3. 출하처의 요구 충족, 거래교섭력 확보를 한 조직 규모

단  : % 

구분
취 규모

확

포장센터

시설확

처리 

농산물확

식품가공

참여

직 장등 

매장확
합계

지역농 11.5 50.0 19.2 11.5 7.7 100.0 

품목농 12.5 50.0 12.5 12.5 12.5 100.0  

조공법인 27.3 45.5 9.1 9.1 9.1 100.0  

농업법인 14.8 37.0 22.2 14.8 11.1 100.0  

체 15.3 44.4 18.1 12.5 9.7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4. 산지유통사업 활성화에서 을 두는 사업분야

단  : % 

  산지유통사업 활성화를 하여 을 두고자 하는 사업분야로는 선별

장  포장센터 등 시설지원(44.4%)을 지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처리

농산물사업에 한 참여(18.1%), 취 규모 확 (15.3%)를 지 하고 있다. 

체 으로 선별장  포장센터 등 시설확 을 지 하고 있고, 상 으로 

많은 분야로는 지역농 은 처리 농산물 사업확 , 품목농 은 직 장 등 

매장 확 , 농업법인은 취 규모 확 를 지 하고 있다.

2.3. 산지유통정책에 대한 평가

  산지유통 지원사업13 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산지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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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업 낮은 사업

산지유통활성화자 지원사업 30(48.4) 1(1.7)

노지채소계약재배사업  9(14.5) 4(6.9)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6(14.5) 4(6.9)

수매지원자 ( 장용, 산지가공용) 3(4.8) 4(6.9)

농산물 자조 지원사업 0(0.0) 6(10.3)

농산물 랜드육성지원사업 0(0.0) 6(10.3)

과실 랜드육성지원사업  2(3.2) 2(3.4)

농산물물류표 화사업  2(3.2) 8(13.8)

농산물표 규격공동출하사업  1(1.6) 4(6.9)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9(14.5) 1(1.7)

거 산지유통센터 건설 0(0.0) 18(31.0)

합계 62(100.0) 58(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5. 산지유통정책사업의 만족도 비교

단  : 명, (%) 

자 지원사업(48.4%)이고, 다음으로는 노지채소  시설채소 계약재배사

업 그리고 APC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14.5%)이다. 만족도가 낮은 정

책사업으로는 거 APC건립지원사업(31.0%)이고, 다음으로는 농산물물류

표 화사업(13.8%)을 지 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 지원 정책사업  만족도가 높아 정부지원을 확 하여야 

할 사업과 축소할 경우 먼  축소하여도 되는 사업에 한 의향을 조사하

다. 확 하여야 할 사업으로는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한 포장비  물

류비 지원(30.9%)을 가장 먼  지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선별포장센터,  

온 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20.6%), 농산물 구매를 한 운 자 의 

확 지원(19.1%)을 지 하고 있다. 반면 사업규모를 축소할 경우에 먼  

13 물류표 화 사업 등은 지원 상이 범 하여 산지유통정책으로 분류하기 곤

란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수립 시 참고하기 해 산지

유통조직에 포함되는 정책사업에 해 포 으로 조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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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 축소

농가 출하선도 을 지원하는 계약재배자  확 11(16.2)  8(13.1)

농산물 구매를 한 운 자 의 확 13(19.1)  7(11.5)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한 포장비  물류비 지원 21(30.9)  8(13.1)

농가조직화를 한 농가교육과 련된 보조사업  2( 2.9) 11(18.0)

선별포장센터, 온 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지원 14(20.6) 11(18.0)

시장개척을 한  홍보비, 자조  등  7(10.3) 16(26.2)

합계 68(100.0) 61(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6. 산지유통 활성화를 한 정부 지원 

단  : 명, (%)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에 한 의향에서는 가장 먼  시장개척을 

한 홍보비, 자조  등에 한 지원(26.2%), 다음으로는 농가조직화를 한 

농가교육과 련된 지원(18.0%)  선별포장센터, 온 장고 등의 시설지

원(18.0%)을 지 하고 있다.

  산지유통조직이 정부의 정책사업 규모가 부족하여 사업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에 해 조사하 다. 사업량이 어 이

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는 먼  포장  물류비 지원(28.6%)을 지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운 자  확 (21.4%), 시설지원(20.0%)를 지 하

고 있다. 지역농 은 운 자  확 (26.9%)를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지

하고, 품목농 은 포장비  물류비 지원(71.4%)을 지 하고 있고, 조합공

동사업법인은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포장

비  물류비 지원(26.9%)과 시설지원(23.1%)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산지유통지원사업  다른 사업으로 통합하여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 정책사업으로는 농산물표 화사업, 농산물표 규격공동출하

사업 등을 지 하고 있다. 일부 사업에 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통합하여

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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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약재배
자 확

운 자
확

포장비 
물류비지원

교육보조
사업

시설
지원

홍보비 
자조

합계

지역농 11.5 26.9 19.2 7.7 19.2 15.4 100.0 

품목농 14.3 0.0 71.4 0.0 14.3 0.0 100.0  

조공법인 27.3 27.3 27.3 0.0 18.2 0.0 100.0  

농업법인 15.4 19.2 26.9 0.0 23.1 15.4 100.0  

체 15.7 21.4 28.6 2.9 20.0 11.4 10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산지유통조직 설문조사.

표 3-17. 매 확 를 하여 필요한 정책사업

단  : %

3. 생산자 출하실태와 산지유통에 한 인식

3.1. 조사 개요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표본 농가  사과, 배, 토마토, 양 , 

당근 등 5개 품목의 생산자를 상으로 출하실태와 산지유통에 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 다.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품목별 출하실태를 조사하는 주

요 10  품목  생산자가 국에 분포해 있고, 산지유통종합 평가 상 

조직의 유통 유비가 높은 품목을 부류별로 선정하 다. 과실류에서는 사

과와 배, 시설재배의 비 이 높은 과채류에서는 토마토, 노지채소에서는 

양 와 당근을 선정하 다.

  측센터 표본 농가  품목별 200농가를 선정하고, 무작  화조사를 

통해 품목별 100농가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2011년 8월 29일부터 9

월 5일 사이에 화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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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균 연령
평균 재배규모(평)

자가소유 임 계

사과 56.9 5,322 730 6,052 

배 60.0 4,146 1,642 5,789 

토마토 57.7 985 552 1,537 

양 61.0 2,256 1,690 3,946 

당근 62.6 2,272 2,278 4,55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18. 설문참여 농가 황

3.2. 계약재배14와 출하 경로

  품목에 따라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특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재배 농가는 사과 재배 농가에 비해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 수 비 은 

높았으나 개별 농가의 출하량  계약출하의 비 은 배 재배 농가에 비해 

사과 재배농가가 높았다.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의 출하량  계약출하

의 비 은  품목에서 50% 수 을 넘고 있으며 양 가 80% 수 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 토마토, 양  등의 품목은 과거 계약재배 경험이 있으나 재 계약재

배를 하고 있지 않은 농가보다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의 수가 많

았다. 사과, 당근 등의 품목은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보다 과거 

계약재배 경험이 있으나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은 농가의 수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 조사에서 계약재배는 정부 정책사업상의 계약재배가 아니라 농가가 계약재

배라고 인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정부 정책상의 계약재배나 약정출하는 물

론 산지유통인과의 포 거래계약, 간 유통업자와의 출하계약 등도 계약재배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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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가 과거 계약재배

경험 있는 농가(B)
계약재배 경험
 농가(A+B)농가수(A) 계약출하 비

사과 9 63.3 16 25

배 34 57.1 15 49

토마토 15 72.7 13 28

양 32 80.9 31 63

당근 9 69.4 13 22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19. 계약재배 황

단 : 호, %

구 분 재 평균 계약재배 기간 과거 최장 계약재배 기간 평균

사과 8.4 4.4 

배 10.7 9.7 

토마토 7.1 2.8 

양 12.0 6.4 

당근 6.3 4.7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0. 계약재배 기간

단 : 연

  과거 계약재배를 하 으나 재 하고 있지 않은 농가의 계약재배 기간보

다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의 계약재배 기간이 길게 유지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재 거래처와 지

속한 평균 계약기간은 사과 8.4년, 배 10.7년, 토마토 7.1년, 양  12년, 당

근 6.3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 계약재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계약재배를 했던 농가의 최장 계약기간 평균은 사과 4.4년, 배 9.7년, 토마

토 2.8년, 양  6.4년, 당근 4.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조사 상 품

목에서 과거의 계약재배 기간에 비해 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재배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출하량의 부분을 산지유통기구인 일선 농 이나 산지수집상

을 통해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직  출하는 배와 당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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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  
계통출하

농업법인 
출하

도매시장 
직 출하

유통벤더 
납품업자

산지 
수집상

소비자 
직거래

기타

사과 50.7 1.8 8.9 1.6 10.1 26.6 0.4 

배 48.5 7.4 18.5 3.9 7.7 10.8 3.1 

토마토 65.6 9.6 9.5 2.1 2.2 8.9 2.3 

양 39.3 0.0 9.7 0.0 36.8 8.1 6.1 

당근 38.8 5.0 12.2 1.0 41.0 2.1 0.0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1. 농가의 출하 경로별 비

단 : %

우 각각 18.5%, 12.2%로 타 품목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이었으나 

나머지 품목에서 도매시장 직 출하 비 은 10% 미만이었다. 사과, 배, 토

마토는 농  계통출하의 비 이 가장 높았으며, 양 와 당근은 농  계통

출하와 산지수집상 출하 비 이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소비자 

직거래 비 이 26.6%로 타 품목에 비해 높은 수 이었다. 사과는 장이 

용이한 기호식품으로 소비자가 상자 단  구매할 수 있다는 에서 소비자

와의 직거래 비 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개별 농가가 특정 유통경로에 집  출하하는지 아니면 분산 출하하는지

를 검증하기 하여 농가의 유통경로 유율의 허핀달지수(Herfindahl 

-Hirschman Index)를 구하고 품목별 평균을 구하여 품목별로 농가의 분산

출하 정도를 비교하 다. 반 으로 허핀달지수의 값이 커 특정 유통 경

로에 의존하는 비 이 높은 것으로 단되며, 사과<배<토마토<양 <당근 

의 순으로 허핀달 지수가 분포하고 있다. 사과와 배는 상 으로 허핀달 

지수의 평균치가 낮아 타품목에 비해 농가 단 에서 분산 출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근과 양 는 유통 경로의 비 은 농 계통출

하와 산지수집상이 유사한 수 이었으나 허핀달지수가 10,000에 근 하고 

있어 농가차원에서는 농 이나 산지수집상  한 곳에 거의 부분의 출하

량을 집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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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평균 허핀달 지수

사과 7461.2 

배 7676.2 

토마토 8924.6 

양 9320.4 

당근 9330.5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2. 품목별 유통경로 유율 허핀달 지수

3.3. 출하경로별 만족도

  설문에 참여한 모든 농가에 거래 만족도를 질문하 으며, 농가는 자신의 

거래 비 이 높은 일부 출하 경로에 한 답변을 하 다. 계약재배는 농 , 

농업법인, 수집상 등 다양한 출하경로를 포 하고 있으나, 계약재배에 

한 만족도를 별도 문항으로 조사하여 타출하경로와 함께 비교하 다. 만족

도 산출은 체 출하 경로, 만족하는 정도에 한 답변 체에 한 백분

율로 산출하 다15. 한 출하 경로별 만족도를 상호 비교하기 해 매우 

불만족 1, 다소 불만족 2, 보통 3, 다소 만족 4, 매우 만족 5 등의 배 을 

부여한 후 합산하여 만족도를 비교하 다.

  사과, 배, 토마토, 당근 등의 품목은 농 계통출하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의견보다는 불만족스럽다는 의

견이 높았으나, 보통의 만족도를 느끼는 출하자의 비 이 높아 반 으로 

계통출하에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과, 배, 토마토 등의 

품목은 출하 경로별 비 은 농 계통출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배, 토마토 등 기호 식품으로 분류되는 과실과 과채류 품목의 소비

15 를 들어 사과의 유통경로별 만족도에는 181개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출하경

로별 만족도에 한 답변수를 181로 나 어 각 출하경로별 만족도의 합이 100

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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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과 배 토마토 양 당근

계약재배 34.3 49.7 43.5 98.0 37.8 

농 계통 100.6  86.5 121.1 58.1 111.9 

농업법인 6.1  11.4 29.3 - 5.9 

도매시장 22.1  39.4 34.7 17.6 34.8 

유통벤더 6.1  11.9 8.8 - -

수집상 22.1  13.0 7.5 70.3 106.7 

직거래 113.3  64.2 55.1 29.1 13.3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3. 품목별 출하경로별 만족도 비교

단 : %

자 직거래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직거래 출

하비 이 상 으로 높고 직거래에 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배, 토마토 

등은 직거래에 한 만족도는 높으나 직거래 출하 비 이 10% 내외로 상

으로 낮았다.

   양 와 당근은 농 계통출하, 산지수집상 등 산지유통기구에 한 출하 

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는 계약재배에 

한 만족도가 높아 산지유통기구와의 계약재배를 상 으로 선호하는 반

면, 당근은 계약재배에 한 만족도가 낮아 계약재배보다는 물 매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직  출하에 한 만족도는 조사 상  품목에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에 한 거래 만족도와 자가 장고 보유가 일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와 배 재배농가는 자가 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비 이 

각각 80.2%, 7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 생산자는 상

으로 직거래를 선호하는 정도가 높았다. 반면 양 , 당근 등의 재배 농가  

자가 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비 은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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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과 배 토마토 양 당근

보유비 80.2 76.2 19.8 11.9 12.9 

평균면 18.1 22.5 6.1 116.1 25.5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4. 농가의 자가 장고 보유 여부

단 : %, 평

구분
높은 
가격

로 
확보

출하
선도

농 
지원

정책 
자

량 
매

기타

사과 2.5 32.5 32.5 10.0 12.5 10.0 0.0 

배 1.3 37.5 22.5 15.0 10.0 13.8 0.0 

토마토 10.0 52.5 20.0 0.0 7.5 7.5 2.5 

양 3.2 49.5 22.1 8.4 5.3 9.5 2.1 

당근 0.0 50.0 15.6 21.9 6.3 3.1 3.1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5. 계약재배의 이

단 : %

3.4. 계약재배에 대한 인식

  조사 상 품목 모두에서 농가는 안정 인 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재배의 가장 큰 이 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상  품목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농가의 비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마토 농가에서 상 으로 

높은 10%의 비 을 차지했다.

  출하선도 을 받을 수 있다는 을 사과, 배, 토마토, 양  등의 품목 재 

배농가들이 안정  로에 이어 두 번째로 계약재배의 이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계약재배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자 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을 이

으로 인식하는 농가는 사과, 배 농가에서 10% 이상의 비 을 차지하 다. 

  당근 재배 농가는 농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을 안정  로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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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낮은 
가격

복잡한 
차

엄격한 
품질 리

출하처 
선택불가

결제 
지연

매능력 
부족

기타

사과 25.0 8.3 8.3 19.4 8.3 30.6 0.0 

배 19.0 6.0 17.9 23.8 15.5 14.3 3.6 

토마토 26.2 7.1 7.1 21.4 16.7 14.3 7.1 

양 48.6 0.0 23.6 11.1 2.8 6.9 6.9 

당근 37.9 10.3 10.3 27.6 6.9 3.4 3.4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농업인 설문조사.

표 3-26. 계약재배 시 불리한 

단 : %

두 번째로 계약재배의 이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과, 배, 양  재배 농

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량 매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10% 내외 수 을 

차지하 으나, 당근과 토마토 재배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량 매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 으로 낮았다.

  계약재배 시 불리한 은 상 으로 수취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반

으로 높은 수 을 차지하고 있다. 토마토, 양 , 당근 품목의 농가는 계약

재배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낮은 수취가격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사과 배 

농가도 낮은 수취가격을 계약재배 시 불리한 으로 인식하는 비 이 높았

다. 이 같은 인식은 계약재배 시 가격 수 이 낮다는 인식과 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계약 단가를 용하는 것에 한 불만 등

이 종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사과 농가는 계약재배를 주 하는 농 이나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

의 매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 이 상 으로 높았다. 출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인식도 계약재배의 불리한 으로 부분의 품

목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재배과정에 한 리, 선별 과정에서 엄

격한 품질기  용 등을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농가의 비 은 배, 양  등

의 품목에서 상 으로 높았다. 양  재배 농가는 일정 등  이상의 품목

만을 취 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답변을 한 농가가 상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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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정책 평가  제4장

1. 산지유통정책의 목표

  산지유통정책의 변천 과정, 행 산지유통정책 사업 등을 종합 으로 고

려하면 정부 산지유통정책의 목표는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

통 인 라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유통종합자 은 수 안정과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한 산지유통

종합자 은 산지유통조직의 운 에 필요한 자 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농업정책 융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과실 랜드 육성사업은 산지

유통조직의 마  역량 강화를 한 사업으로 산지유통조직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 랜드 육성사업은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산

지유통 인 라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산지유통과 련된 문가들에 한 조사16에 의하면, 산지유통조직 육

16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 담당자‧민간 컨설턴트‧농 앙회 직원‧유통공사 직원‧

바이어 등 11인의 문가, 학교수‧연구기  연구자 등 학계 6인, 일선 농  

경제사업 담당 임직원‧농업법인 임직원 등 장 21인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 다. 각각의 문항에 해  하지 않다면 1, 매우 하다면 9로 답

변하는 9  척도 조사를 실시하 다. 1차 조사에서 산지유통정책의 목표로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을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

을 통해 정책 목표에 한 의견을 수렴하 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농업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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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평

산지유통조직 육성 8.13 

제도 개선 7.73 

산지유통 인 라 개선 7.66 

수 안정 7.47 

농업 융 개선 6.68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문가 설문조사.

표 4-1.  산지유통정책 목표의 요성

정책목표 평

산지유통조직 육성 2.00 

산지유통 인 라 개선 2.73 

수 안정 2.84 

제도 개선 2.95 

농업 융 개선 4.43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문가 설문조사.

표 4-2.  산지유통정책 목표의 우선 순

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수  안정, 제도 개선, 농업 융 개선 등의 평

이 5보다 높아 모두 요한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책 목표의 

요도 측면에서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제도 개

선,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수  안정 순으로 높은 요성을 부여하고 있으

며, 농업 융 개선은 상 으로 낮은 평 을 부여하고 있다.

  설문에 포함된 5개의 정책 목표에 한 종합 인 평가에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각 정책의 우선 순 에 한 설문을 동시

에 진행하 다. 즉, 5가지 정책 목표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1～5

개선, 산지유통 련 제도 개선 등 2개 정책 목표를 추가하여 2차 조사를 실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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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결과

수
안정

산지유통
조직육성

산지유통 
인 라개선

농업 융 
개선

제도 
개선

평균

원인

수 안정 　 6.61 6.61 5.71 6.61 6.38

산지유통조직 
육성

7.79 　 7.55 6.34 7.53 7.30

산지유통 
인 라 개선

7.08 7.34 　 5.76 6.95 6.78

농업 융 
개선

6.08 6.47 6.53 　 6.21 6.32

제도 개선 7.39 7.50 7.32 6.55 　 7.19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2011, 문가 설문조사.

표 4-3.  산지유통정책목표 간의 효과

까지 순서를 부여하는 설문을 진행하 으며, 우선 순 를 평균하여 평 을 

산출하 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이 가장 높은 우선 순 를 가지는 정책 목

표로 집계되었으며, 다수의 문가들이 농업 융 개선의 정책 우선 순 를 

최하 로 평가하 다.

  특정 정책 목표가 다른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에 해 9  척

도 조사를 실시하 다17. 문가들은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제도 개선이 다

른 정책 목표 달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 으로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안정과 농업 융 개선은 평균값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조직 육성은 수 안정과 산지유통 인 라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

가 상 으로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산지유통 인 라 개선은 수

안정과 산지유통조직 육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 으로 크다고 인식하

17 를 들면 수 안정 정책이 산지유통조직 육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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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한 제도 개선은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의 정책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

면, 농업 융 개선은 타정책 목표와의 연계가 높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가들은 요도, 우선순 , 정책 효과 등의 측면에서 산지유통조

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제도 개선 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안정 사업의 경우 우선순 에 비해 효과가 

낮아 산지유통조직 육성사업이나 인 라 개선, 제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농업 융 개선은 요도, 우선

순 ,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가 직 인 정

책사업으로 농업 융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해 재고가 필요한 것

으로 단된다.

2. 산지유통정책 지원자 의 용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각각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지유통 인 라 개선 등 고유의 목 이 분명하고 비교  도입 연

이 오래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원 자 의 용도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은 원물구매자 을 공 하는 것이 목 이다. 명목 상 

외상매입 등 운  자 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상매입 역시 원물 구

매의 일종이므로 산지유통종합자 은 원물구매를 한 정책자 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과 권역별 거  산지유통센터 지원사

업은 재원은 상이하나, 산지유통 인 라에 해당하는 유통시설과 장비 확보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은 역‧지역발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거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의 재원은 FTA 기 이다. 한 이 두 사업의 상 품목, 선정 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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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원
원물구매
자

조직운
자

마
교육

유통 
시설‧장비

생산 
시설‧장비

산지유통활성화 농안기 ○

농산물 랜드 농안기 ○ ○ ○ ○

과실 랜드 FTA기 ○ ○

APC 특회계 ○

거 APC FTA기 ○

표 4-4. 산지유통정책사업별 지원자  용도 비교

주체, 사업비 지원 요율 등은 상이하지만 산지유통시설과 장비 확보에 소

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에서 동일한 목 의 사업으

로 볼 수 있다.

  농산물 랜드와 과실 랜드 육성 사업은 마  지향  산지유통구조 

신을 목표로 비교  최근 도입된 사업으로 마 과 이를 한 교육 지

원 등을 통해 랜드 마 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마

과 교육이 조직 운 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정책자 의 

일부가 조직 운 을 해 활용될 수도 있다. 과실 랜드 사업이 마 에 

을 맞추어 자 이 지원되는 반면, 농산물 랜드 사업은 소 트웨어 

성격의 사업 이외에도 생산기반조성, 종합처리시설 등 하드웨어 성격의 사

업에도 자  활용이 가능하다. 

  농산물 랜드 사업 지원 산의 부분이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

설에 배정되어 있어 타사업과의 복 지원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원  

랜드 사업은 조직운 과 마 에는 최  1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는 반면,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설에는 최  85억원의 사업비를 배

정하고 있다. 즉 사업비 배정 내역에 따르면 원  랜드 사업의 핵심 

역은 마  부문이 아니라 생산기반 정비와 산지유통시설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원  랜드 지원 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총사업비 95억원이 지원되는

데, 이는 산지유통조직의 사업 성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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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지유통정책자  사업별 비

2001～2011년 계                  2011년-----

투자 규모이다. 2009년 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상 조직의 평균 매출

액은 135.6억원 수 이다. 매출이 100억원을 조  넘는 규모의 산지유통조

직이 자체 으로 95억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원  랜드 사업 상으로 선정된 조직은 정부 지원에 힘입

어 경쟁 계에서 타조직에 비해 경쟁 우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정부가 특정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 간 경쟁 구

조에 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정부의 원  랜드 사업 지원을 받은 조직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역설 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개 원  랜드 지원 경 체  건

고추를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경 체가 5개소, 양 를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경 체가 4개소에 이른다. 한 20개의 밭작물 랜드 지원 경 체  취

 품목이 잡곡인 경 체가 7개소, 고구마인 경 체가 5개소에 이른다. 게

다가 이들 정부지원을 받은 랜드 경 체는 부분 시군을 사업범 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각각의 랜드 육성을 지원하면 결과 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랜드끼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래될 수도 있다.

  정책 자 의 사업별 비 을 살펴보면, 2001～2011년 기간 동안 산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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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책자 에서 산지유통활성화 자 이 차지하는 비 은 83.9%이며, 2011

년에는 그 비 이 91.8%로 증가하 다. 정부 산지유통정책 자   산지유

통조직의 원물 구매를 한 융자 지원이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 비 이 증가하 다. 문가 조사에서 농업 융 개선 사업은 요

도나 우선순 , 효과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자 은 원물 구매에 한 융자에 집 되고 있다.

3. 산지유통정책사업 추진체계

3.1. 행정기관

  산지유통정책사업의 추진 주체는 크게 행정조직과 일선 산지유통조직으

로 구분할 수 있다. 한  행정조직은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부서와 지방자

치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산지유통정책은 앙부서가 정책의 입안‧사업

상 선정‧평가 등의 반을 할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기

존의 사업 매뉴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 행정조직은 정부의 공모 

사업 신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업 상자로 선정되면 산 지원‧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 앙회는 신청 업무 

행, 산지유통조직에 한 평가, 자  배정 등의 과정에서 정부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앙 정부의 사업 부서는 재원, 품목 등에 의해 세분화되어 사업에 한 

종합  리 기능이 취약할 수 있다. 를 들어 FTA기 으로 추진되는 거

APC 사업은 원 경 과18가 농안기 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랜드사업

18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수화훼과는 원 경 과 채소특작

과는 원 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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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선조직 시군 시도 유통공사 정부

산지유통종합자 신청 - -
신청 수

선정
자 배정

농산물 랜드육성지원 신청 계획수립 계획조정 -
심사

자 배정

과실 랜드육성지원 계획수립 비심사 계획조정 -
심사

자 배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신청 계획수립 자체검토 평가심의 자 배정

권역별거 산지유통센터 건설 계획수립 신청 심사 신청 수
심사

자 배정

표 4-5. 산지유통정책 추진 체계

의 종합처리시설은 원 산업과가, 특회계로 추진되는 APC 사업은 유통

정책과가 주무 부서이다. 거 APC 사업 신청을 해서는 과수산업발 계

획, 농산물 랜드육성사업 신청을 해서는 통합 랜드육성계획, APC사업 

신청을 해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단

에서 수립하는 농업‧농  발 계획은 과수, 채소 등 지역 농업 반에 

한 종합 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서마다 담당 사업별로 

별도의 계획을 요구하고 평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보다 앙 정부의 산

지유통정책에 한 종합  리 체계가 취약하다.

  산지유통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신청, 사업 리 등 수동 인 역

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산지유통정책 사업의 내용은 앙정부에서 확정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정

책 자 을 지원받는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받은 정책자 은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산지유통조직에 지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검‧ 리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에 따라 품목, 산지유통조직의 역량, 산지유통 발

 계획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지유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시군 차원에서 산지유통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독립 으로 확보하

기 곤란하고, 시군 농정 담당자들의 문성이 상 으로 부족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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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

만 재원 확보나 농정담당자의 문성 측면에서 시군보다 양호한 역자치

단체는 산지유통정책에서 시군의 역할보다 미약하다. 시군에서는 일선조직

과 력하여 계획수립, 신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제출된 계획을 조정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수동 인 기능만 수

행하도록 되어 있다. 

  생산자조직의 역화를 추진하기 해서는 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역 차원의 산지유통정책 체계는 제 로 정비되어 있

지 않다. 우리나라 1호 거 산지유통센터인 장수군의 S-APC의 경우 장수

군에서 사업을 주 하면서 인근 무주, 진안, 남원의 력을 유도하는 데 한

계가 있었다. 만일 라북도가 사업을 주 하여 인 한 시군 간 력 체계

를 구축하 다면 사업 기 시행착오를 많이 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다른 사례로 강원 농  연합사업단을 들 수 있다. 강원도 내에서

도 고도에 따라 고랭지 채소의 생산지가 계 에 따라 이동한다는 에 착

안하여 농 강원지역본부 주도로 강원지역 농 을 연합한 역마  조

직을 구성하 다. 강원농  연합사업단은 표 인 도단  역 마  조

직이지만, 독립 인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정책사업이 

시군을 주요 상 사업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농  연합사업단은 연합

사업단에 소속된 개별 농 이 자기 지역에 확보한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마  조직이 반드시 물류센터를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 사업을 지향하는 도 단  조직의 산지유통정책 

트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 역 자치단체의 역할이 미약한 기존 

정책 체계에 한 재고가 요구된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 식 사업과 같이 도가 산지유통정책을 극 으

로 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는 팔당 상수원 주변

의 시군을 심으로 친환경농업이 발달하 으나, 역 차원에서 이들의 공

동마 을 추진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정부의 역클러스

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팔당 상수원 유역 8개 시군을 포 하는 역 생산자

조직을 결성하 다. 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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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  연합사업단의 역 마 >

  강원 농  연합사업단은 2001년 약을 체결하고 동년 7월 첫 출하

를 시작한 이후 지속 으로 확  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농림

부의 산지유통 문조직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산지유통 문조직 

우수 조직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산지유통 문조직 종합평가

에서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등 연합 마  사업의 성과를 공식

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7년 지역공동 랜드 육성사업자로 선정되고 

농식품 워 랜드 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랜드 마  측면에

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강원농  연합사업단에는 37개 일선조합, 

364개 작목반, 5,200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배추, 고추, 과채류, 

친환경농산물 등 부류별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

그림 4-1. 강원농  연합사업단 사업체계

산자조직이 안정 으로 학교 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친환

경 학교 식 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에서처럼  

단  사업을 조율하는 수동 인 역할에서 벗어나 도가 극 으로 산지유

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조직의 역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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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역클러스터 사업과 친환경 학교 식>

  경기도는 2009년 정부의 특 산 사업인 역 클러스터 사업을 지

원받아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의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팔

당 클린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 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클린

팔당의 설립을 지원하여 팔당유역 8개 시군, 12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

는 지역 농업 생산자조직을 결성하 다. 양평, 남양주 등 개별 시군 단

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조직이 결성되어 있었지만 경기도가 

극 으로 조직 결성을 지원하 기 때문에 시군단 를 넘어서는 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다.

  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한 장기 비 을 제시한 것도 

역 생산자조직 결성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 다. 국고와 도비를 확보

하여 경기도 주시에 친환경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12년 완공 

정이며, 이를 활용해 경기도 내 친환경농산물의 매를 활성화시킨다

는 계획을 제시했던 것이다.

  나아가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식 지원 산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에 지원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지역 학교에 공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다. 이미 지역 내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양평지방공사, 안성마춤조합공동사업법인, 주의 G마크연합사업단 등

을 활용하여 2009년 학교 식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한 2010년에

는 사단법인 클린팔당이 경기도 학교 식에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일  공 하는 체계를 확보하고, 친환경학교 식 차액 지원 을 클린팔

당에 지원하 다. 2011년에는 클린팔당의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해 

기존 생산자조직을 경기친환경공동사업법인으로 환하 다. 2011년 

상반기 경기도 내 718개교, 56.5만 학생들의 학교 식 식재료로 친환경

농산물을 공 하는 등 역단  사업을 안정 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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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지유통조직

  산지유통정책사업 상자로 지정되어 자 을 실질 으로 운 하는 기

은 일선 농 ,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조직이다. 산지유통조직은 수동 으로 

정책자 을 수령하는 기 이 아니라 정책 자 을 활용한 사업의 계획과 집

행, 평가를 담당하는 산지유통정책의 일선 추진기 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산지유통정책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일선 산지유통조직이 

정책 사업 트 로서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200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의하면 779개 조직이 정부 정책 자

을 지원받았거나 재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 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산지유통조직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역

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산지유통정책 트 인 농 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 개선, 사업 범 가 역화된 농 에 한 집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나 산지유통조직의 역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서 정책 사업 상을 확 한 바 있다. 반면, 일본은 농 을 산지구조조정의 

정책 트 로 참여시키면서, 농 의 역량 강화를 해 농 의 합병과 

련된 제도를 신설하는 등을 통해 산지 농 의 역화를 지속 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정부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기반 산지유통

조직이 특정 지역을 할거하는 재의 산지유통구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는 규모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자 이 지원되는 

산지유통조직의 77%가 농 이며, 이들 조직이 취 하는 물량의 92%를 농

이 취 하고 있다. 농 지역의 농 은 읍면단 를 사업범 로 하는 비

이 높으며, 조합 간 인수‧합병이 용이하지 않아 역 산지유통조직 건설이 

곤란하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역 유통조직이 설립된 경우에도 개별 조

합이 독자 인 산지유통사업을 개하고 있어 규모화 성과가 제한 이기

도 하다. 정부 산지유통정책의 일선 트 인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역

량강화를 해서는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지원 정

책 개선과 동시에 산지유통과 련된 제도 정비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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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화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4. 산지유통정책의 성과지표 평가

4.1. 성과지표 측면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성과 지표에 의하면 산지유통정책의 외형  성과

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의 성과 지

표로 설정하고 있는 주요 원 농산물의 유통조직 처리 비 은 ’08년 34%

에서 ’10년 39.5%로 증가하 다. 농산물 랜드 지원사업의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품목별 국 출하량 비 품목별 랜드 출하량은 ’08년 

0.55%에서 ’10년 1.5%로 성장하 다. 권역별산지유통센터 사업과 과실 

랜드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고품질 과실 랜드 유통비 은 ’09

년 7.5%에서 ’10년 8.5%로 성장하 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  성과 지표만으로는 산지유통정책의 성과를 평가

하기 곤란하다. 산지유통조직의 발 을 해서 공동선별‧공동계산 방식의 

산지조직화의 요성을 지속 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유통조직 처리 비

은 단순 처리량의 합계로 정책 성과의 달성 여부를 단하는 지표로 활용

하기에 부족하다. 랜드유통비율의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랜드

경 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과지표가 증가하는 구조로 지표 추이만으로 

산지유통구조개선의 성과를 단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체 농산물의 

1.5%라는 미미한 수 을 유하고 있음에도 년에 비해 성장했으니 성과

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안정된 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문경 인 책임경  등 신

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산지유통조직 육성을 산지유통정책의 과제로 설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목표에 비추어 정부 정책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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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성과지표 ‘08 ‘09 ‘10

산지유통종합자
유통조직처리비 1) 34.0 35.0 39.5

유통조직 취 액 성장률
2)

- 4.5 5.0

농산물 랜드육성지원
랜드유통비율

3)
0.55 1.2 1.5

랜드취 비율4) - 53 56

과실 랜드육성지원 과실 랜드유통비율
5)

- 7.5 8.5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주요 원 농산물 취 비
6)
17.0 20.1 22.3

권역별거 산지유통센터 건설
단 면 생산성7) - 122 126

과실 랜드유통비율 - 7.5 8.5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주 1) (유통조직 처리량 / 주요 원  농산물 생산량)×100%

     2) (당연도 취 액- 년도 취 액)/ 년도 취 액 × 100

     3) ∑ [(품목별 랜드 출하량 /품목별 국 출하량) ×100%] / 품목수

     4) ∑ [( 랜드상품 취 액 / 경 체 취 액) ×100%] / 경 체수

     5) (고품질 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6) (APC 처리량 / 주요 원  농산물 생산량)×100%

     7) (10a당 평균수량 / 기 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

표 4-6. 산지유통정책 성과지표 추이

단 : %

4.2.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

  안정 인 로를 확보한다는 것은 출하 이 에 일정한 물량을, 일정한 

가격에 매할 수 있는 로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

약재배를 확 할 수 있고, 산지유통조직의 경 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에서 안정 인 로확보는 산지유통조직의 역량을 가늠하는 요한 기  

의 하나이다.

  산지유통종합평가 자료에 의하면 산지유통조직의 출하처별 비 은 도매

시장 60% 내외, 형유통 20% 내외, 수출 2% 내외 등으로 나타나 도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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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도매시장 상장거래 유형별 비 , 2009

장을 경유하는 비 이 압도 으로 높다. 도매시장은 ‘수탁거부 지 원칙’

이라는 규제가 용되고 있어 도매시장 유통주체는 생산자가 농산물을 출

하하면 반드시 매해야 한다. 즉, 도매시장은 어떤 출하자가 농산물을 출

하하더라도 매되는 구조를 가진 유통기구라는 특징이 있다. 즉, 도매시

장의 존재는 모든 출하자에게 로를 제공한다는 에서 유의미하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0, 도매시장통계연보.

  하지만 경매 주의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도매시장 출하는 안정  로로 분류하기 어렵다. 도매시장통계연보에 의

하면 2009년도 도매시장 청과물 거래량의 89.6%, 거래 액의 88.3%는 상

장거래이다19. 과실의 상장거래 비 은 물량기  92.2%, 액기  91.4%이

며, 채소의 상장거래 비 은 물량기  88.9%, 액기  86.9%로 과실의 

상장거래 비 이 채소보다 높다. 한 상장거래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

19 공 도매시장의 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를 주 하는 상장거래, 시장도매

인 거래, 도매인의 비상장거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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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량기  93.7%, 액 기  92.1%에 이른다. 수입 과실류나 일부 구색 

과실이 정가‧수의매매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산 농산물의 상장거래는 

부분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경매가 아닌 정가‧수의매매의 비 이 높다면 산지조직과 도매시장의 도

매시장법인이 상호 의하여 출하시기, 출하량, 매 액 등을 사 에 조

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조직의 안정  로가 될 수 있다20. 하지만 경매

는 거래 당일 반입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큰 거래제도이며, 산지유통조직이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매하면 가격의 

등락 때문에 경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 경매 심의 도매시장 출하비

이 6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 가격 변동이 산지조직의 경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지유통조직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매시장 출하의 장 으로 다

양한 품 의 농산물 매(36.2%), 많은 물량 동시 출하(34.8%)를 꼽았다. 

반면 도매시장 출하의 단 으로 가격변동‧안정  수익 부족(63.8%), 낮은 

매가격(15.9%)을 꼽았다. 산지유통조직의 담당자들도 도매시장 출하가 

안정 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을 받기도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지유통조직의 매가 도매시장 경매에 의존하는 비 이 증가

할수록 생산자조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산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품목에 따라 농가가 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비 이 8.9～18.5%에 이르

고 있다. 농가는 자신이 직  출하한 농산물의 경매가격과 산지조직을 통

해 출하한 경매가격을 항상 비교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이다. 농가는 

일부는 직  출하하고, 일부는 산지조직을 통해 출하하면서 가격을 상호 

비교할 수 있어, 산지유통조직의 생산자조직화를 지연시키는 향을 미칠 

수도 있다21.

20 일본 산지농 도 도매시장에 한 출하 비 이 높으나, 일본의 도매시장은 경

매보다는 우리나라의 정가‧수의매매와 유사한 상 매매의 비 이 높다. 일본 

최  도매시장인 도쿄 오타 도매시장의 상 매매 비 은 9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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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측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상조직22의 평균매출액 규모는 완만하게 상승하

고 있으나, 5년간 평균성장률은 7.7%, 최근 3년간 평균성장률은 5.6% 수

이다. 최근 3년간 청과물 생산액은 2.3%, 과실은 5.7% 증가하여 산지유

통조직의 평균매출액 증가율은 청과물생산액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

이었다.

  2005년부터 규모 산지유통조직을 공동마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 4

년간 공동마 조직은 그 수가 9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하 으며 동 기

간 평균매출액성장률은 연간 18.3% 수 이었다. 반면, 산지유통 문조직

은 같은 기간 조직 수는 23개소 증가하 고 평균매출액 성장률은 연간 

4.7% 수 이었다. 규모 조직의 평균매출액은 빠르게 성장한 반면, 규

모 조직의 평균매출액 성장률은 규모 조직에 비해 작았다. 규모 조직

의 매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25개소에 불과하

여 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목할 만한 진 을 이루었다고 평가하

기는 곤란하다.

  생산자에 한 설문조사 결과 농 계통출하의 비 이 사과와 배는 50% 

내외 토마토는 66%의 비 을 차지하고 있어 외형 으로 농 을 통한 출하

조직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09년 기  

농 의 수탁사업 비 공동계산 추진 비율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21 농가들 에는 산지조직의 마  역량이 부족하여 자신이 직  출하하는 것

보다 가격을 낮게 받기 때문에 산지조직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도 있다. 반 로 산지조직은 최우수 농산물을 소량 직  출하하고, 그보다 낮

은 품질의 농산물을 산지조직에 출하한 후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

기도 한다. 개인 농가가 소량 농산물을 도매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 거래 체계하에서는 가격에 한 산지조직과 농가 간의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단된다.
22 2006년까지는 산지유통일반조직에 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지

유통일반조직은 제외하고 산지유통 문조직과 공동마 조직의 매출액을 고

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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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동마 조직 산지유통 문조직 산지유통일반조직

평균매출액 조직수 평균매출액 조직수 평균매출액 조직수

2004 - - 11.015 259 - -

2005 19,200 9 11,726 262 - -

2006 19,587 15 13,211 257 - -

2007 30,434 17 12,877 271 5,625 139

2008 29,265 22 13,410 287 6,177 100

2009 37,596 25 14,096 285 7,215 11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자료.

표 4-7. 산지유통활성화 상 조직 평균매출 추이

단 : 백만원, 개소

그림 4-4.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상조직의 평균매출액 추이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각 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나고 있다23. 산지유통종합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출하계약에 의한 조달은 

약 32.4% 수 이고, 공동계산조직을 통한 조달 비 은 20.6%로 생산자 조

직화를 통해 산지유통조직이 농산물을 확보하는 비 은 낮아 출하조직이 

규모화도 미흡한 실정이다.

23 농 경제사업의 미래비 과 활성화 방안 제4권 일선조합 경제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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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산지유통조직에 한 조사에서 출하처의 요구에 효과 으로 응하

고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한 규모에 해서는 재 규모가 작다고 인식

하는 조직이 60.6%에 이르고 있어 산지유통조직 스스로도 규모화가 미진

한 수 으로 단하고 있다.

5. 산지유통정책의 문제

5.1. 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정책 자금의 대부분을 할애

  산지유통종합자  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매자 을 정부가 직  

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 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심의를 

거쳐 개별 산지유통조직에 정책 자 을 배정하고, 산지유통조직은 농  등 

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정책 자 을 수령한다. 정부는 정책자  배

정 규모를 정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자 에 한 이자율도 결정하고 있다. 

  산지유통종합자 의 사업체계는 민간 융기 이 수행하는 융사업을 

정부가 직 한다는 , 융 문성이 낮은 정부가 직  융을 수행하고 

있어 산지유통조직의 신용 수 에 한 평가가 취약하다는  등에서 문제

를 내포하고 있다. 출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한 출 규모와 리 등 

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융기  고유의 기능이다. 하지만 산지유통종

합자 은 문성이 없는 정부가 정책  기 에 따라 출 규모와 리를 

결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산지유통조직의 신용수 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원을 받기 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담보 능

력이 취약한 농업법인은 정부의 정책자 을 배정받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

어 자 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 으로 담보 능력

이 충분한 농 이 산지유통종합자 의 부분을 수령하게 되는 것은 행 

정책 사업구조에서 불가피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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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농업 융 체계>
*

  미국의 농업 융은 농업부 산하 농장지원공사(Farm Service 

Agency)가 담당하고 있으며, 농민에게 직  자 을 제공하는 직

출과 융기 이 취 한 농업 출의 원리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

출로 구분된다. FSA 농업 융은 보증 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도가 

낮고 보유자산이 담보로 불충분하여 민간 융기 으로부터 자 을 조

달할 수 없는 농민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랑스의 농업 융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민간 융기 이 

자체 신용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비 이 높고, 농업 정책 융이 

있으나 그 비 은 높지 않다. 농업 정책 융은 농업정책 출 기 이 

시장 리를 기 로 출을 하고, 정부가 리 차액을 보 하여 농업인

의 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농업정책 융은 농림어업 융공고(정책자 공사로 변경)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공고 지 을 통한 직  출과 민간 행 

융기 을 통한 탁 출이 있으며 직  출보다는 탁 출의 

비 이 높다. 탁 출은 농림공고와 계약에 의해 출 실행, 출  

회수, 출 부실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농림공고에 이에 한 보상으

로 수수료를 지불한다.

* ‘강종만. 2005. 농업 융의 특성과 규모의 경제 분석. 한국 융연구원’의 내용  

‘외국의 농업 융’ 부분을 요약하 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정책 융은 주로 장기  투자를 상으로 하고 있

다. 농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은 기 투자비는 상 으로 크지만 투자 

자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 으로 길다는 을 감안하여 장기 투자

에 해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산지

유통종합자 과 같이 원물 구매에 소요되는 단기 자 을 정부가 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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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은 농업 선진국의 농업정책 융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

  한 외국의 정책 융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직  출 규모, 출 

리 등을 결정하는 사업 체계는 보편 이지 않다. 정부가 농업인의 융 

편익을 제공하기 해 신용보증, 리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있으나 출 규모나 출 조건은 민간 융기 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유통종합자 이 산지유통정책자 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2011년 기  9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고유의 사업 역보다는 민간 융기 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 인 농

업 융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배정하고 있어 산지유통정책역량을 효율

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5.2. 유사사업 중복, 불분명한 정책 목표

  유사한 사업을 상이한 정부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책 사업의 

종합 기능이 하될 우려가 있다. 유사한 산지유통시설 건립 사업이나 산

지유통센터사업은 유통정책과에서 거 산지유통센터사업은 원 경 과에

서, 원 랜드사업의 종합처리시설은 원 산업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다. 랜드육성을 한 마  지원 사업의 경우도 과실 랜드는 원 경

과에서 원 랜드와 밭작물 랜드는 원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유

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체계에서 수행하면 동일한 지역에 시설의 과잉

투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포 인 정책 목표를 추구하여 정책사업의 정체성이 불분명

한 경우도 있다. 원 랜드 사업은 생산기반정비, 종합처리시설, 마  

등 생산, 유통, 매 등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반 인 기능을 지원하는 단

일 정책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랜드 마 과 같은 마 에 배

정되는 산은 일부분이고 부분의 산은 생산기반 조성과 종합처리시

설 설치에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

  원  농산물의 공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닌데 정부 정책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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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반을 정비하여 특정 지역, 특정 품목의 생산 규모를 확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립 지원 사업이 

존재하고, 해당 사업을 활용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농산물 랜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유사한 종합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복에 의한 시설과 설비 과잉을 

야기할 수 있다.

5.3. 정책목표와 제도의 연계 미흡

  산지유통정책은 주로 산지유통조직에 한 지원 사업에 을 맞추고 

있으며,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한 제도  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문

가들은 산지유통과 련된 제도 개선이 수 안정, 산지유통조직 육성, 산

지유통 인 라 개선 등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산지유통정책 성과를 제고시키기 한 제도  수단이 효율 으로 활용되

고 있지 못하다. 

  일례로 도매시장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농안법과 산지유통정책과의 

계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산지유통조직은 출하량의 60%를 도

매시장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 거래는 가격 변동이 상

으로 심한 경매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해 

도매시장에 지 않은 정책  역량을 투여하고 있으며 국내산 청과물의 

45%가 도매시장을 경유하고 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량 농산물을 안정

으로 매하기에 하지 않아 산지유통조직이 도매시장을 안정  

로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다. 일본의 경우 유통환경 

변화에 응하여 경매와 상 매매24를 모두 거래 원칙으로 인정하는 방향

으로 1999년 도매시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농안법은 경매만을 도

매시장의 거래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장 거래  경매의 비

24 우리나라의 정가‧수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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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90% 수 을 차지하고 있다.

  한 아무리 소량의 농산물이라도 농민이 출하하는 농산물을 반드시 팔

아주어야 하는 농안법의 ‘수탁거부 지’ 원칙 역시 산지조직화와는 부합

하지 않는다. 농가의 소량 개별 출하를 지양하고 산지유통조직의 출하조직 

규모화를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 거래체계

는 농가가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의무 으로 매해야 한다. 농가 입장

에서는 굳이 산지유통조직을 통하지 않더라도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을 

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조직에 출하해야 할 유인이 다. 한 농

가의 단에 따라 도매시장 출하와 산지유통조직 출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조직이 안정 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측면

도 있다.

5.4. 규모화를 위한 정책수단 미흡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가 진 되고는 있으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것이 문제로 지 된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는 산지유통조직의 활성화를 

해서도 필요하지만 산지유통조직이 산지유통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기

이기 때문에 정책 수행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정

책 목표로 규모화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규모화를 진하는 정책이 부족하다. 

  정부 산지유통정책은 부분 산지유통 조직에 한 지원에 을 맞추

고 있으나 지원 심의 정책으로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진하기 어

렵다. 읍면 단 를 사업범 로 하는 다수의 농 이 산지에서 유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 단  농   조  더 규모가 큰 농헙에게 정부 지원 

규모를 확 한다고 해서 규모가 작은 농 이 산지유통 사업을 포기할 것으

로 기 하기 어렵다. 규모가 작은 농 이 산지유통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

원 정책을 활용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 산지유통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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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화가 빠르게 진 되기를 기 하기 어렵다.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진하기 해서는 역 합병을 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병은 산지유통조직의 경 권과 련된 문제이기 때문

에 산지유통조직이 자율 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기 하기 어렵다. 합

병 진을 해서는 제도  수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산지유통조직

의 규모화를 한 제도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5.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정부 산지유통정책 사업에서 시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개 정부가 

만든 정책 사업에 한 신청, 선정된 정책 사업의 리 등의 소극 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 사업의 신청, 자 의 배정 과정에는 지방자치단

체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정책 사업의 수행은 정부가 지침을 

정하고 산지유통조직이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축소된다.

  정부 정책이 효율 으로 수행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조

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해 

계가 상이한 다수의 산지유통조직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게다가 특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잘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정책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

자치단체는 개발된 정책을 리하는 재의 정책 체계 하에서는 지방의 특

성이 반 된 실질 인 산지유통정책을 발굴하기 어렵다.

  특히  산지유통정책 체계하에서는 도 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

욱 미미하다. 부분의 정책에서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계획을 조정하는 

수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 규모, 도 규모, 다수의 

시군을 포 하는 규모 등 역 산지유통사업의 필요성을 언 하고는 있지

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트 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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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다수의 시군을 포 하는 사업을 특정 시군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은 

북 장수의 S-APC가 기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산지유통 사업 범 를 도 규모로 확 하기 해서는 도 단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이 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

부와 효율 으로 력하여 산지유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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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산지유통정책25

1.1. 일본의 농산물 산지유통구조

   2006년 기  채소류의 경우 단 농 의 공동 매비율은 약 50%이며, 

이  81.9%는 다시 연합회(경제련 는 농 본부)를 경유하여 매되

고 있다. 채소류의 출하량  집‧출하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비율은 출하물

량 비 약 61%로, 나머지 39%는 농가 개별 으로 출하하고 있다. 한 

채소류에 한 산지 집ㆍ출하조직의 출하물량  종합농 의 유율은 

1991년 74%에서 2006년 79%로 증가하 다.

   2006년 기  과일류의 경우 단 농 의 공동 매비율이 약 58%이며, 

이  86.3%는 다시 연합회(경제련 는 농 본부)를 경유하여 매되

고 있다. 과일류의 출하량  집‧출하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비율은 출하물

량 비 약 75%로, 나머지 25%는 농가 개별 으로 출하하고 있다.  한 

과일류출하에 여하는 산지조직체 , 총합농 (우리나라의 종합농 )이 

차지하는 유율은 1991년 58%에서, 2006년에는 73%로 증하 다. 

25 태석 박사(농 진흥청)에게 의뢰한 원고 ‘일본의 산지유통정책  농 의 

응’의 내용을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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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출하업자 산지집하시장　 종합농 　 문농 　 임의조합　

조직수 출하량 조직수 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1991 19 17 1 3 51 74 1 1 29 2 

1996 22 2 1 0 48 7 1 0 28 0 

2001 25 16 1 4 49 75 1 2 23 0 

2006 29 14 2 5 53 79 1 1 16 0 

표 5-1 일본의 채소류 산지조직형태  조직형태별 출하 유율 변화

단  : %

년도
집‧출하업자 산지집하시장　 총합농 　 문농 　 임의조합　

조직수 출하량 조직수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단체수 출하량

1991 24 21 1 4 50 58 3 12 23 6 

1996 27 19 1 9 46 62 3 8 24 5 

2001 30 18 1 3 45 71 3 5 22 4 

2006 30 16 1 3 44 73 3 4 22 4 

표 5-2. 일본의 과일류 산지조직형태  조직형태별 출하 유율 변화

단  : %

자료 : 청과물집ㆍ출하기구조사, 농림수산성, 각 연도.

  채소에 한 산지 집‧출하조직의 주요 출하처는 주로 도매시장이다.  최

근 도매시장출하가 다소 고, 가공업자  소매 과의 직거래비율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다. 채소의 직거래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외식, 식 등의 

증가로 가공업체나 소매  등에서의 즉석식품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채소 

비 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과일에 한 산지 집출하조직의 주요 

출하처는 오히려 소매 이나 가공업자와의 직거래가 어들고 도매시장출하

가 늘었다. 과일은 가공  업무용 비 이 상 으로 낮고, 소매 과 거래되

는 과일이 주로 신선과일 형태로 매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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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산지 집‧출하조직의 출하처별 비율변화(과일)

단  : % 

그림 5-1. 산지 집‧출하조직의 출하처별 비율변화(채소)

단  : %

자료 : 청과물 집‧출하기구조사, 농림수산성, 각 연도.

1.2. 정부 정책과 농협의 산지유통 체계

1.2.1. 일본 농 의 형성

   근 인 일본 농 은 1900년 산업조합 결성이 그 시발 이 되었으며, 

이후 2차세계  에 생산물을 일 으로 집약하여 리하기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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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단체인 농업회로 개편하 으며, 1948년 기존의 농업회를 계승하는 형

태로 농 이 발족되었다. 2차세계  이후 일본에서는 GHQ(general 

headquarters: 2차세계  후 연합국군이 설치한 사령부로, 일본 정부에 

해 령정책을 실시)의 지도하에서 서구와 같은 행정조직과 독립된 자주

인 동조직으로써 농 을 만들려고 했으나, 당시의 심각한 식량난 속에

서 식량을 통제 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농업회의 형태를 리모델

링하게 되었다. 후 취해진 디 이션 정책하에서 농 은 발족 후 불과 

2년이 지난 뒤에 심각한 경 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1950년 5

월에 농 법을 개정(농업 동조합재무처리기 령 설정)하여 정부가 농  

경 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 다.

  1951년 센 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령군시 가 끝나게 되었으며, 정부

는 그 해 단 농 의 경 재건을 목 으로 한「재건 진법」을 제정하여, 

농 에 한 정부의 여를 강화하기 시작하 다. 재건 진법을 계기로 농

의 합병이 진행되어 설립당  17,000개소를 넘어서던 농 이 1950년에 

13,314(정 (町村) 10,443)개로 정부의 1정  1농 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 정부는 1953년 8월 재건 진법과는 별도로 농  연합회의 재건을 목

으로 한 「정비 진법」을 제정하 다. 정부는 재정원조를 실시하면서 연

합회의 정비 진을 조건으로 하 으며, 그 조건은 연합회 내부의 개 (연

합회 통폐합, 인원삭감 등)과 자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 계통이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100% 계통이용방식은 매사업에서 무조

건 탁방식을, 구매사업에서는 거래(구체 으로는 정비 진 7원칙 : 

약주문, 무조건 탁, 체 이용, 계획거래, 공동계산, 원가주의, 결

제)방식을 취하 다.

1.2.2. 농 법개정 - 농 의 정책집행 기능 강화

  1954년 농 법 개정은 매연합회와 구매연합회를 통 하는 앙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앙회는 농 의 활동 반을 지도

하면서 외 으로 농 조직 체를 표하는 조직으로 기능이 부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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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시정 수와 총합농 수의 변화

다.  농업 원회에 한 정비도 이루어졌는데 시정 –도도부 – 국의 3

단계조직으로 정비되었으며, 시정  농업 원회는 행정조직으로서의 성격

을 가졌다. 농업인의 직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농업 원은 당시 농 조직

과의 강한 유 를 형성하게 되었다.  

  농 의 경제사업(특히 매사업)은 주로 구 식량 리법체제하에서 정부

의 미곡 수매정책을 행하는 형태로 특화되는 형태를 보여 정부 정책과 

하게 연계되었다. 1961년의 농업기본법제정을 계기로 선택  확 정

책이 실시되면서  이 외에 청과물과 축산물 매사업에도 극 참여하게 

되었으며, 농 은 정부정책사업의 보조기  성격을 강화하게 된다. 행

정구역인 시정 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농 도 시정 의 합병과 비

슷한 패턴을 보이며 합병이 진행되었다. 1990년  반 이후부터 융자유

화, 미곡유통자유화 등으로 농업‧농 에 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정

부와 농  간의 정책 트 십이 약화되었다. 이때부터 농 스스로 자구책

으로 규모 합병과 단계제도 재편이라는 움직임이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다.

자료 : 농림수산성(총합농 통계표 각 연도), 통계청(일본의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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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농업생산법인유형별 추이

1.2.3. 농 의 상 변화

  1990년  들어서면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생산량 감소와 농 인구의 

도시 유출이 해지면서, 정부와 농 의 트 십이 약화되기 시작하

고, 이것이 새로운 식료‧농업‧농 기본법을 통해 구체 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업기본법에서는 정책의 트 로 농 을 명시하고 있었으

나, 식료‧농업‧농 기본법에서는 농 과의 트  계를 규정하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한편 농 의 기능에 만족하지 못하고 농 이탈 상을 가속화

시켜 왔던 법인체 등이 1990년  반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개정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9년부터 2011년 3월 재까지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404개 법인이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등 농업생산주체

의 구조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체나 규모 업농은 매방법이나 

매 상, 매경로 등에 해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농 을 이탈

하여 스스로 마  활동을 개하고 있다. 식료‧농업‧농 기본법이 시행

되면서, 이들 법인체가 직  정부로부터 보조  등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 다.

자료 : 농림수산성 경 국 내부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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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의 제도  상은 약화되었으나 실제 정부 정책 사업에서는 여 히 

농 이 정책 트 로서의 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강

한 농업 만들기 교부 ’의 실시주체와 채택요건을 보면, 실시주체는 다양

화되어 농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교부 의 채택

에 있어서는 농 이 부분의 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1년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 산 약 394억엔  농 이 약 350억엔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약 45억엔의 산을 농업 이외의 주체가 사용하고 있

다는 에 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일반 주식회사 등과 농  간의 보조  각축 은 차 심화될 것

으로 상된다.

1.2.4.  농 의 산지유통체계

  일본 단 농 의 사업은 크게 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후생사업으

로 구분된다. 단 농 에서는 이들 사업을 종합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 을 종합(총합)농 이라고 한다. 매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산

지간 경쟁이 단 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부분 경제련을 매창구로 

단일화하여 단 농 은 생산지도를 담당하고, 경제련이 마 활동을 담당

해왔다. 한 국단 의 농은 국 인 수 조 (특히 )에 한 기능

을 수행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왔다. 경제사업부분에 한정한 계통농

의 조직은 우선 농 의 하부조직으로 품목별 부회(작목반)가 조직되어 있

으며, 마을단 로 별도의 농사조합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

다. 품목별 부회는 품목을 기반으로 기능  동질성을 심으로 한 조직인 

반면, 농사조합법인은 부분 마을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

으며, 농사조합법인은 마을 내에서의 의견조정‧조합원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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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업 동조합연합회 본부

( 농)

국농업 동조합연합회○○ 본부

( 농○○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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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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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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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국농업 동조합연합회>

○ 국  수 조 기능
○ 소비확  한 기능

○ 마 기능 - 매권통제
 - 매 진, 출하처 결정, 고ㆍ선 , 출하계획
○ 지역연합, 품목연합총 ㆍ통제

○ 상품화기능
○ 농가조직화, 농기술지도
○ 마 기능

○ 생산활동
○ 생산계획ㆍ실시
○ 농 과 사업추진상의 조정
○ 공동이용시설 운 ‧ 리참여

○ 생산 련 활동조직
○ 정보 달( 계)기능
○ 재배방법 설정

마을단  농사조합법인구성

그림 5-5. 일본 계통농 의 경제사업 련 조직  체계

  일본의 경우 농  본부를 심으로 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계통농 조직은 품목연합과 지역연합을 동시에 실시하는 형태로 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품목의 선택  확 정책을 통해 특정품목

을 심으로 산지가 형성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품목별 조직이 비교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 기능면에서 지 까지는 농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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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도매시장 응에 을 둔 마 활동이 부분이었다. 농가의 다

양성이 진행되면서, 규모 업농가  법인체를 심으로 농 공 이탈

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선도 인 농 의 경우, 안정 인 물량확보를 

해 무조건 탁 매방식에서 매수 매로 환하거나(JA 이바라키 본

부), 농가의 다양성을 공동계산에 반 하는 복수공동계산방식 등 지 까지

의 농 매사업과는 다른 사업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1961년도의 농 합병조성법의 제정을 계기로 계통농 은 농 의 역합

병을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농  수는 1960년  12,050에서 2009년 740

여개로 감하 다. 계통농 조직에서는 지역농 의 합병이 상당부분 진행

되자, 합병을 통한 지역농  사업의 자기 완결기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로, 1990년부터 단계제도를 개편하기 시작하 다. 경제련을 농에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채택되어 조직 2단계ㆍ사업 2단계로 개편되고 있으며, 신

용사업, 공제사업, 후생사업의 경우도 2단계 체제로 개편 이다. 2009년 9

월 기   47개 경제련  35개가 농으로 흡수합병되었으며, 경제련과 종

합농 이 통합한  단일농 이 4개, 미합병 경제련이 8개이다. 지역농

의 합병을 통한 규모 확 로 지역농 의 단독 매가 늘어나는 등 지역농

의 매사업 측면에서 자기완결 기능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 산지유통정책

1.3.1.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

  2005년부터는 기존의 농업구조개선 책 련 사업을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 (強い農業づくり交付金)’ 제도로 흡수통합하 으며, 교부  산은 

2010년 약 244억엔, 2011년 약 144억엔 규모이다.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

의 정책목 은 ①산지의 경쟁력 강화, ②경 능력의 강화, ③식품유통의 

합리화 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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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조  구조 개편>

  2005년 정부의 구조개 방침을 따라, 농림수산성에서는 제2차 식료

‧농업‧농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보조 개 을 단행하 다. 보조  

개 의 특징은 기존의 산재해 있던 사업을 각각의 정책 커다란 목

별로 통합‧교부 화하 다는 것이다. 교부 제도가 도입되기 이 에

는 모두 개별 사업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교부액을 결정하던 방식이었

다. 교부 제도 도입 후에는 기존의 방식에 추가하여 통합된 7개 교부

 에서 각각의 교부 에 포함된 사업메뉴(지방으로부터의 메뉴제

안도 가능)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받는 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

부는 계획 체에 해 산을 배분한다. 성청별로 유사사업이 복되

는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도도부 은 내 시정 에 한 사업추진

의 자율성, 시정 은 지구별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 를 기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각종사업을 통한 복투자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잉투

자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단하고 

있다. 반면 실질 으로는 각각의 도도부 이 할 농림수산성산하의 

지방농정국과 사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반 이어서 결국 도도부 의 사업계획에 농림수산성의 의향을 반 시

키고 있다는 비 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보조  개 을 단행하면서 심사방법도 사 심사 심

에서 사후심사 심으로 바꾸었다. 과거에는 사업별로 설정된 자세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개별 시설별로 규모  구조 등을 상세하게 

심사해 왔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사 심사는 정책사업에 합당한지

와 사업계획의 달성가능성 등에 해서만 검토하고, 사업실시 이후에 

성과목표를 달성하 는지를 평가하고, 당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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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부 사업의 사업추진  산 집행방식의 변화

  산지경쟁력 강화를 한 사업메뉴는 경쟁력강화를 한 산지의 생산기

계‧시설정비와 지환경 책정비로 구분된다. 특히 산지경쟁력 강화사업

은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 ’에서 산지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 으로, 사

업의 채택요건으로 사업 참가자가 5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국장이 정

한 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총사업비가 5천만엔 이상이어야 한다. 개

별농가의 참여는 원칙 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체

의 부분은 농 이 된다. 교부 의 교부율은 정액(사업비의 2분의 1 이내)

으로 하고 있지만, 생산국장 등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 는 

정액 이내로 하고 있다.

  경 능력을 강화하기 한 사업은 신규취농자의 육성‧확보를 한 연수

교육지원사업과 연수교육시설정비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교부 은 연수

‧교육과 같은 소 트사업에 해서는 사업비의 3분의 2 이내에서, 연수시

설과 같은 하드사업은 사업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액 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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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유통합리화를 한 사업내용은 앙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한 시설정비를 상으로 하고 있다. 교부 은 원칙 으로 사업비의 10분

의 4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산국장 등이 별도로 교부율을 정한 경우

에는 외로 하고 있다.

1.3.2. 미래를 개척하는 6차산업창출 종합 책

   미래를 개척하는 6차산업창출 종합 책사업은 농림수산업과 농산어

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창출  신산업의 창출 등을 목 으로 하

고 있으며 2011년 산규모는 약 138억엔이다. 6차산업 련 사업은 크게 

① 로확 ‧가치향상, ②지산지소추진, ③유통효율화‧고도화, ④국제화 

응  수출 진, ⑤자원‧환경 책, ⑥품질 리‧법령 수, ⑦환경기술 명

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6차산업창출 종합 책사업의 지원 상은 푸드체인을 구성하는 사업자와 

식품산업 이 외의 민간기업( , IT, 상사, 법률 등 각종 문가)이 된다. 

주요 사업은 마 컨설 의 인재육성에 필요한 경비, 개발기술  비즈니

스모델의 실증사업에 필요한 경비, 로젝트의 구상‧기획‧계획에 필요한 

경비, 장에서 본격 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보조율은 정액 내지는 3분의 1～3분의 2 이내이다. 

1.3.3. 산지활성화종합 책사업

  산지활성화종합 책사업은 농업의 지속  발 을 한 소득증 , 자

률 향상을 한 략작물의 생산확 나 조수피해 책을 추진하여 산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한 사업으로 2011년도 산은 약 107억엔 규모이다. 

산지활성화종합 책사업은 크게 ①산지의 수익성 향상노력에 한 지원

(소 트사업과 하드사업), ②자 률 향상을 한 생산확  노력에 한 지

원(소 트사업과 하드사업), ③ 역 인 조수피해 책을 마련하기 한 

노력에 한 지원(소 트사업과 하드사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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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구조개선사업의 변천과정>

□ 제1차 농업구조개선사업(1962～1971년)-기본법농정 시작

 ○ 토지기반과 근 화시설을 통합‧계획 으로 정비하는 최  종합메뉴

사업

 ○ 기술 신과 생산의 선택  확 (감귤, 양돈, 양계 등)

 ○ 자립경 의 육성과 업의 조장

 ※ 총사업비 : 2,757억엔(3,026지구 상, 지구당보조 0.9억엔, 융자 0.3억엔)

□ 제2차 농업구조개선사업(1970～1981년)-총합농정 시작

 ○ 규모확 로 생산성 높은 자립경 육성을 목 으로 한 종합  사업

 ○ 축산,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시설형 문경 을 육성

 ○ 생산조직의 육성, 기계화체계의 확립

 ※ 총사업비 : 7,050억엔(1,968지구 상, 지구당보조 3-4억엔, 융자 1-1.3억엔)

□ 신 농업구조개선사업 기 책(1978～1989년)-지역농정 시작

 ○ 작부재배 정 등을 기 로 하여 지역농업의 재편‧조직화를 추진

 ○ 소 트사업(작부‧재배 정)과 하드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 핵  기간  농가에 한 농지이용집 (농지유동화)의 진

 ※ 총사업비 : 7,846억엔(1,896지구 상, 지구당보조 3-20억엔, 융자 1-8억엔)

□ 신 농업구조개선사업후기 책(1983～1994년)

 ○ 핵  기간종사자에 한 농지이용집 , 선진기술  정보 활용을 

통한 농업‧농 의 활성화 모색, 토지 이용형 농업의 구조개선

 ○ 지역농업집단 등과 히 연계되어 토지정비가 진행된 지역 상

  산지활성화종합 책의 경우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소 트사업은 당

해 사업을 추진하기 한 조사, 연구, 기획, 회의, 마  활동 등 책을 

마련하기 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하드사업은 주로 시설정비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의 지원 상은 의회나 민간단체 등이 되

며, 보조율은 사업에 따라 정액 는 10분의 1～3분의 2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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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사업비 : 3,466억엔(987지구 상, 지구당보조 1-15억엔, 융자 1-6억엔)

□ 농업농 활성화농업구조개선사업(1990～1998년)

 ○ 지역 입지조건 고려한 생산성 높은 토지 이용형 농업 확립과 신

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수요창조형 농업추진

 ○ 다양하고 활력 있는 농 사회건설로 농업‧농  활성화 모색

 ※ 총사업비 : 4,075억엔(814지구 상, 지구당보조 1.5-12억엔, 융자 2-6억엔)

□ 지역농업기반확립농업구조개선사업(1994～2000년)

 ○ 가트 우루과이라운드 상 책으로 효율 ‧안정 인 농업경 체의 

육성을 추진한다는 UR 책 사업

 ○ 효율 ‧안정  경 기반확립과 역연계를 통한 안정  경 체 발

조건정비

 ○ 농 에 부존하는 자원  농 공간 등을 종합 으로 이용하여 새로

운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에서, 지 까지

의 생산  유통 련 시설지원 심에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

에 한 보조사업을 시작(마을회 , 교류회 , 농 시설 등)

 ※ 총사업비 : 8,400억엔(2,114지구 상, 지구당보조 1-12억엔, 융자 0.5-5억엔)

□ 경 구조 책사업(2000～2004년)-신기본법농정시작

 ○ 식료‧농업‧농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신규취농 진, 인정농업

자육성, 법인경 의 발  등 기간  종사자의 확보‧육성에 지역일

체 인 사업추진

 ○ 2004년에 이르러 복합 애그리비즈네스의 도입, 지역단 의 신규취

농의 지원, 임 를 통한 경 체육성, 여성  고령화농업인에 한 

지원 책을 마련

□ 강한 농업만들기 교부 (경 구조 책)(2005년～)-보조 개  단행

 ○ 소비 다양화‧고 화에 응할 수 있는 인정농업자 등의 확보와 기

간  농업종사자에 한 농지집 진 등, 생산‧경 에서 유통‧소

비까지의 종합 인 책을 추진하는 43개 사업(생산‧수입‧경 ‧도

매시장시설 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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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의 산지유통정책

2.1. 프랑스의 청과물 유통구조의 특성

  랑스의 과일‧채소 유통구조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

입), 산지 수집‧출하, 도매, 소매 등 4개 단계로 구성된다. 총공 량  약 

25%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수입되고, 14%는 역외로부터 수입된다.26

랑스 국내 생산품의 산지출하는(수입을 포함한 출하단계) 동조합이 약 

20%, 산지유통법인이 23%, 생산자 직 출하가 약 6%의 비 을 차지한

다.27 도매단계에서는 공 도매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도매사업자가 약 

25%, 시장 밖에서 문시설을 보유하고 활동하는 도매사업가 약 22%의 

비 을 차지하고, 형유통업체 구매본부가 약 40%의 비 을 차지한다.28  

소매단계에서 형유통업체 계열의 포가 차지하는 비 은 약 68%이며, 

통시장 약 18%, 농식품 포가 약 8%를 차지한다. 

  생산 농가 수는 지속 으로 감소해서 2000~2009년 기간 동안 과일은 약 

22% 이상, 채소는 약 35% 정도 어들었으며, 경작면 은 체 으로 5% 

정도 어 들어서 농가당 경작면 은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산지출하

단계에서는 생산자-출하자, 생산자 조직(cooperative, syndicat 등), 일반유

통법인, 일부 도매사업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출하단계에서는 집하, 선별

(세척)  포장, 장, 운송 등의 작업이 이 지며, 특히 생산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생산농가들과의 연계성이 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생

산자 자발 으로 결성한 동조합이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

유통법인들도 생산자들과 긴 한 유 를 가지고 기술 인 지원을 하고 있

26 역외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품목은 바나나, 인애  등과 같은 열 성 과

일이다.  
27 약 10%는 소매업체와 소비자에 한 직  등이다.
28 형유통업체 구매본부가 도매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면 약 4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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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랑스 과일‧채소의 주요 6  품목(사과, 복숭아  천도복숭아, 토마토, 

딸기, 당근, 감자)의 주산지를 살펴보면, 과실류는 주로 동남부지방, 서부 

르와르 지방, 부지방(낮은 고원지 )에서 생산되고, 채소와 감자는 동남

부지방, 서부 타뉴 지방, 북부 지방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과일‧채소 

주산지들의 특징은 규모 곡물  밭작물 주산지, 낙농 주산지 등과 구별

되는 지역들이며, 소규모 생산지역들이 흩어져 있기보다는 주산지를 심

으로 규모 생산단지가 치하고 있어서 생산자 조직화에 유리한 장 을 

가지고 있다.   

2.2.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정책

2.2.1. 공동시장정책과 생산자조직 강화29

  유럽연합의 ‘생산자 조직’은 생산자가 주도 으로 설립한 사업법인으로 

모든 품목 는 문 품목을 취 할 수 있으며, 공식 으로는 신선채소, 신

선과일, 가공용 과일채소, 감귤류, 건과류, 버섯을 취 하는 조직으로 규정

된다. 생산자 조직 육성을 해 1990년 의 개 정책은 (i)품질과 물량에서 

수요시장의 요구에 응하기 한 생산 로그램 운  활성화, (ii)산지공

의 규모화를 통한 교섭력 강화  회원농가 생산품의 시장출하 진, (iii)

생산비용의 감  시장가격의 안정 등 기존 정책의 주요내용을 보완한 

것과 신규로 도입한 (iv)수자원의 질, 토양, 경 , 종다양성 등을 보호하기 

한 친환경  생산기술 활용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9 유럽연합은 1992년에 당시 유럽공동체 집행 원장이었던 맥셔리(Ray Mac 

Sharry)의 제안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개입정책을 폭 축소하는 

공동농업정책(CAP)의 획기 인 개 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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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자 조직에 가입한 회원농가가 의무 으로 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화하기 하여 (i)회원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량출하의무, (ii)품질, 물

량조정, 환경보호 등과 련된 조직의 규정 의무 수, (iii) 련 정보 제공 

 수수료(회비) 등 재정  기여의 의무 수 등을 강화했다.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역할을 활성화하기 한 목 으로 자 지원을 

도입했다. 생산자 조직화, 사무행정, 홍보마 , 연구개발 등을 한 비용

의 일부를 직  지원(지원규모의 상한제 도입  5년 동안 매년 지원액수

를 여나가도록 편성)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지원자 의 일부는 유럽연합

의 지도보장기 (EAGGF)로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 조직으로 

승인을 얻기 한 조건은 (i)일정 수 이상의 생산자 회원  일정규모 이상 

취 물량, (ii)사업활동의 실천성, 기간, 효과성 보장, (iii)친환경 부분에 필

요한 기술인력 보유, (iv) 장, 선별, 매, 경   회계 문기술인력 보유 

등이다. 생산자들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산지출하조직의 규모화 경쟁력 강

화를 추진하기 하여 생산자 조직들이 연합한 상 조직인 생산자 조직의 

연합조직(Producer Organization Association)에 해서도 자 지원이 가능

하도록 했다. 

  일정한 경제  범주 내의 지역에서 표성(해당 품목  지역 등 일정한 

경제  범주 내의 체 생산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조직)을 가지는 

생산자 조직이 제정한 규칙을 해당 경제  범주 내에 있으면서 생산자 조

직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에게도 확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 다. 생산자 조직의 내부규칙으로 정한 생산자 조직의 운 경비 분

담(연구개발비, 시장조사비, 매홍보비, 지역 체의 생산자에게 공동의 이

익을 발생하는 사업 등), 품질규정, 가격안정을 한 산지출하 물량의 자율

 제한조치에 의무 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의 내부규칙

을 동일 경제권 내부의 모든 생산자들에게 확 하여 용하는 목 은 생산

자 조직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지 규모화 경쟁력의 강화와 시장의 수

안정에 실효성 있는 기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함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는 일정한 경제권( 역단  는 국단 )에서 특

정 품목(품목군)의 생산자-가공자-유통사업자가 연 해서 표성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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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사업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 사업 역 간 연합회를 생산자 조직

의 차원에서 승인한다. 사업 역 간 력조직이 제정한 규약을 해당 경제

역(품목  지역) 내에서 조직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도 용하

여 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에 가입한 사업자(  사업자 

조직)들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사업자 조직)들도 회비 납부 등  

련 재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사업 역 간 력조직들은 

해당품목의 유통경로 체의 경제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특정 품목의 수

안정, 유통품질규정의 개정, 수출 진, 소비 진홍보, 친환경농업 활성

화, 지리 표시 농산물 소비 진 등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생산자 조직 승인을 얻은 조직은 공동시장정책의 목

표를 수하면서 생산자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한 3~5년 기

간 동안의 기 운 로그램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이러한 운 로그램

이 정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유럽연합(유럽 경제공동체)의 자 (지도

보장기 )과 생산자 조직의 자 을 50%씩 매칭으로 조성한 운 자 을 지

원받는다. 운 자 은 생산자 조직의 일반 경상비용에 한 지원은 지된

다(단, 비승인을 획득하여 생산자 조직으로 승인받기 한 조건의 충족

을 추진하는 생산자 조직은 외 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한 시장경쟁

을 해하는 사업, 개별 랜드 홍보사업, 부가가치 향상과 련 없는 사업

에 한 지원도 배제된다.

  생산자 조직의 자체자 의 부담 비 을 50%로 높게 정한 것은 조직의 

운 비용을 조직원들의 자체 인 노력에 의해 조달하기 한 자발 인 의

지를 유도하고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한 목 이다. 운 자 의 지

원 액은 생산자 조직 매출액의 4%(1999년 4.5%)이내에서 가능하며, 신

선과일채소 매출액의 2%(1999년 2.5%) 이내에서 지원 자  확보가 가능

하다. 회원국 정부는 정부가 직  는 정부의 임무를 행하는 기 을 통

해서 생산자 조직의 운 로그램과 운 자 의 시행결과를 정기 으로 

감독해야 하며, 평가항목에 따른 장실사를 통해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평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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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07년 공동농업정책 신과 생산자조직 정책

  생산과 유통부문 체의 경쟁력 강화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한 생

산부분의 응 역량 제고, 과잉생산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 기의 

방  생산농가 소득의 불안정 해소, 유럽연합 역내에서 소비자들의 과

일‧채소의 소비 진, 친환경  농기술 활용의 확  등의 목 을 실 하

기 해 생산자조직 정책을 보완하 다.

  생산자들의 생산자 조직 가입을 진하기 하여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

는 생산자는 품목별로 복수의 생산자 조직을 통해 출하 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자 조직은 사업 활동의 일부를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 다. 가공산업 부문에 한 생산연계보조 을 삭제하고, 과일‧채소

부문에서의 생산연계보조 의 완 폐지  단일직불제의 도입 확  방향

을 제시했다. 2007년에 수립된 과일‧채소 부문의 공동시장정책은 정부의 

직 인 시장개입을 완 하게 폐지하는 신 생산자 조직의 역할과 시장

기능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더욱 강조했

으며 운 로그램과 운 자 의 사용범 와 역할을 확 했다. 

  우선 생산자 조직의 승인과 련해서 회원국 정부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회원국 정부가 생산자 조직의 승인을 한 최소규모(회원 수  매출액 규

모)를 규정하도록 하고, 단 승인과정에서 생산자 조직 는 생산자 조직

회가 공정경쟁규정에 배되는 담합행 의 제한을 강화했다. 한 생산자

들의 생산자 조직 참여를 진하기 하여 생산품목에 따라 여러 생산자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단체들 간의 경쟁 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생산자 조직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생산자 조직의 운 로그램  운 자 과 련해서 친환경 농을 강

조하기 해서 어도 2개 이상의 환경 련 로그램이 포함되도록 규정

하고, 운 자 의 10% 이상을 환경부문에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시장 기

리를 한 자율 인 산지폐기, 소비 진 홍보, 교육훈련, 수확보험, 상호

부조기  조성 등을 추진하고, 특히 상호부조 기 의 조성을 통해서 정부

의 직  시장개입을 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운 자 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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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생산자 조직 매출액의 4.1%를 지원상한 규모로 정하되 일부 외 규

정을 도입했다. (i)4.1%를 과하는 부분이 기 리  방을 한 경우 

4.6%까지 가능, (ii)산지폐기 물량을 공공기  는 사회복지기 에 무료로 

공  시 총매출액의 5%이내에서 100%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 다. 운 기

은 유럽연합과 생산자 조직이 50%씩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

우 유럽연합이 60%를 부담하도록 해서 생산자 조직의 부담을 완화했다.

  회원국 정부가 정한 동일 경제  역에서 생산자 조직( 는 조직 회)

이 해당지역 내 생산자 수의 50%  생산량의 60% 이상을 확보하면 표

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1996년 규정은 3분의 2 이상).

2.3. 프랑스 원예농산물 협동조합30의 특성 

  랑스 원 농산물 동조합의 총 취 액 규모31는 약 40억유로32이며 

평균 취 액 규모는 1천4백만유로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은 정규직이 약 

7천명, 비정규직이 계 에 따라 200~30,000명 수 이다. 동조합이 취

하는 과일은 체 생산액의 약 25~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 과일‧채

소의 경우 취  규모는 체 생산액의 약 60% 수 이다. 동조합이 취

하는 채소의 비 은 품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타뉴 지방은 약 

95%, 로방스 지방은 약 15%), 평균은 제 생산액의 약 20% 수 이며, 

장감자는 20%, 씨감자는 50% 수 을 취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1997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한 생산자 조직(PO) 육성 정책

에 랑스의 동조합들은 비교  체계 으로 응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

으나 일부에서는 부정 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랑스 정부는 운 자

30 랑스 등 유럽의 동조합은 문 품목 심의 동조합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조합  신용사업을 겸하는 동조합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31 랑스 등 유럽 동조합의 상품취 방식은 우리식 표 으로 량공동선별  

공동수탁(도매시장 경매출하가 아닌 매수탁)이다.
32 이  취 액이 2천만유로 이상인 동조합은 약 2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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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생산자조직 련 정책의 변천 과정>

□ 공동시장과 개입정책 시기(1970～80년 )

○ 수 안정, 농가소득증진, 과실‧채소산업 육성 등의 목표 달성을 

해 생산자조직 정책을 추진

○ 생산자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생산농가는 생산품 체를 조직을 

통해서 매

○ 생산자조직 활성화를 한 구체 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는 않았으

나 생산자조직을 정책 트 로 선정‧육성하 다는 에서 향후 원

농산물 련 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

□ 공동시장정책과 생산자조직 강화(1990년 )

○ 품질‧물량 측면에서 시장요구에 응하기 한 생산 로그램 강화, 

산지 규모화를 통한 교섭력 강화, 생산비용 감과 시장가격 안정, 

친환경 생산기술 활성화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회원농가의 량 의무 출하, 품질‧물량조 ‧환경보호 등 조직 의무 

수, 정보제공과 재정  기여 의무 수 등 회원농가의 의무 규정 

강화

○ 일정한 경제권 내에서 생산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표성을 확

보한 조직이 제정한 규칙을 해당 권역의 모든 생산농가에 확  용

□ 생산자조직의 역할 재강조(2000년 )

○ 과일‧채소 부문의 지원도 단일직불 체계로 통합

○ 생산 품목에 따라 생산자가 여러 생산자조직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

연성을 부여하고 생산자 조직 간 경쟁 제한 규정 폐지

○ 표성을 갖는 생산자조직 지정 요건을 생산자 수의 50%, 생산량의 

60% 이상으로 완화

○ 생산자조직의 환경 련 기여를 강화하도록 보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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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제조건인 생산자 조직 승인을 한 요건으로, 가입 회원농가 수

에 따라 개별 회원농가 출하액의 최 수 을 설정하여 생산자 조직의 규모

화  가입 회원농가들 간의 생산규모의 동질화를 추진했다. 실제로 가입 

회원농가 수가 5~14명인 동조합의 경우 개별 회원농가의 최  출하액은 

2만유로 이상, 40명 이상인 경우는 1만유로 이상 등으로 규정해서 조합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회원농가들 간의 경 규모의 격차가 최소화되

어 동질 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이유는 같은 동조합 안에서 회원농가들 간의 경

규모의 격차가 크게 날 경우 시설투자, 매 략, 경 리 등에 한 이

해 계의 불일치로 조직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취  물량을 기 으로 생산자 조직은 해당 지역범  내의 생산

량의 15%이상을 취 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해서 생산자 조직이 일정 경제

권 내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자 조직에 가입한 회원농가의 수사항  가장 요한 요소인 생산

한 농산물의 량을 조직을 통해 출하하도록 하는 규정은 비교  탄력 으

로 용되었다. 생산량의 약 25%까지는 생산농가가 소비자 등에게 직  

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에 해서는 다른 출하조직을 통해 매할 수 

있고, 해당 생산자 조직이 취 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다른 생산자 조직이

나 일반유통법인을 통해 매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생산농가의 

가입기간은 일반 으로 1년이나, 유럽연합의 운 로그램과 운 자 지

원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3~5년)에는 자유롭게 가입 는 탈퇴할 수 없도

록 규정했다.

  랑스는 1997년 이후 주요 과일‧채소 주산지를 심으로 국 8개 

역단 (행정구역과 구별된) 규모의 생산자 조직들의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생산자 조직들 간의 경제   기술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역 연합조직의 요한 역할은 참여 생산자 조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정한 내부규칙을 해당 지역 내의 모든 생산자들에게 확  

용하는 것이다. 연합조직이 운 하는 내부규칙은 품질기 의 수, 시장

기에 응한 출하물량 조정, 수 안정을 한 생산정보의 수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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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   친환경 기술의 용확 , 수 안정을 한 산지폐기 등이 

요한 내용들이다. 즉 연합조직은 매와 마 을 통합한 조직이 아니고, 

역단 에서 산지유통과 련된 품질 리, 수 안정, 기술 지원 등을 담

당하는 의체이지만, 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 인 지 와 구

속력을 가지는 조직이다.

  랑스의 원 농산물 동조합은 생산자 조직의 80%를 차지하고, 유럽

연합으로부터 지원되는 운 로그램 자 의 4분의 3 이상을 지원받고 있

다(2009년). 그러나 지역과 품목에 따라서는 이익조합(syndicat), 사단법인

(association), 일반유통법인(SA)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 조직들과 경쟁

계에 있다.

  일부 동조합들은 유럽연합의 생산자 조직에 한 운 로그램과 운

자 의 지원방식에 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동조합은 

투명한 재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비 동조합 생

산자 조직은 운 자 을 지원받을 목 으로 설립했다는 지 이 있기 때문

이다. 한 유럽연합의 생산자 조직 육성정책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경

쟁력을 갖추기 하여 동조합들 간의 연  는 통합을 권고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두 개 는 세 개의 동조합이 연합조직(Union des 

Cooperatives)을 운 하던 도  운 자 을 지원받기 한 목 으로 탈퇴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게다가 운 로그램을 시행하기 한 운 자

을 지원받기 해서는 지자체 행정, 국립원 사무국(Office National), 세

, 세무서 등 다양한 공공기 의 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불편

함과 과도한 시간과 인력자원의 투입 때문에 일부 동조합들은 운 자

의 사용을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정책운 상의 문제 도 드

러나고 있다. 

2.4. 협동조합의 판매사업 

  동조합의 가장 요한 고객은 형유통업체로 이들의 소비시장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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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유통채  체에 미치는 향력은 산지유통조직들에 비해 매우 강한 

것이 실이다. 형유통업체는 규모화된 물량, 식품안 과 품질규정을 

수한 상품을 선호하는 측면에서 동조합과의 거래 계는 상호간에 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동조합은 도매단계의 사업자까지 포함할 때 일반유통법인들에 비해 취

액 규모면에서 상 으로 열 에 있다. 산지출하  도매단계의 상  20

개 업체 에 동조합은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유통법인들이다. 특

히 POMONA(매출 약 25억유로), CRENO(매출 약 7억유로), HEXAGERO

(매출 약 9억유로) 등 3개 일반유통법인은 취 액 규모 최상 에 속한다.  

과일‧채소를 취 하는 동조합  가장 취 액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AFRIAL Leg, SICA KERISNEL( 렝스 드 타뉴), FRANCE PRUNE 

등이다.

  생산농가 수의 감소와 농가당 경작면 이 늘어나면서 규모 생산농가

들을 심으로 생산과 산지유통을 겸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

신수단의 발 과 운송수단의 발 을 계기로 규모 농가들이 직  산지출

하를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망

된다. 왜냐하면 형유통업체들은 산지 거래조직의 숫자를 확 하지 않고 

규모화된 산지조직과 거래 계를 유지하면서 이력추 , 품질 리, 식품안

리 등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생산농가들은 규모 물류시

스템에 응하기 어려운 문제 이 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을 담당하는 일반유통법인은 동조합의 요한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이기도 하다. 랑스의 원 농산물 분야의 산지출하단계에서 

활동하는 일반유통법인의 숫자는 략 250여개 업체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30%는 수입과 도매를 겸하고 있다. 일반유통법인들의 매출규모는 

취 품목, 활동지역, 사업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상당수가 가족

심의 경 체들이고, 고용은 부분 20명 미만 수 이다. 

  랑스 남부지방의 일반유통법인들은 생산농가들과 긴 한 유 계를 

가지고 취 품목의 생산기술, 품종, 상품성 등을 지도하는 등 일종의 계약

재배 방식을 활성화하고, 상품화  물류직업을 담당하고 있어 동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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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계에 있다. 반면에 따뉴 지방의 일반유통법인들은 동조합이 

운 하는 산지출하경매시장에 상품을 구입해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재선

별 는 소포장하여 출하하고 있어 동조합의 요한 고객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동조합과 일반유통법인들은 산지유통부문에서 역사 으로 경쟁과 

력을 통한 균형 계를 이 왔으며 시장의 건 한 발 과 유통구조의 효율

화를 하여 이러한 경쟁과 력 계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형유통업체가 소비지 시장지배력을 확 함에 따라 동조합과 일반유통법

인은 산지출하조직의 규모화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3. 외국 산지유통정책의 시사

3.1. 자율적인 사업 추진

  정부가 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생산자조직의 신청을 받아 정책 사업을 추

진하는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 방식은 보편 이지 않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5년 보조  개 을 통해 기존 정부 주도의 정책 사업을 ‘도도부 -시정

-산지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 다. 사업 리 방법 역

시 과거 사  심사 방식에서 사후 평가와 평가 후 사업개선을 요구하는 사

후 리 방식으로 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유통 사업에 정부가 직 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유통사업은 생산자조직이 자율 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정부는 간 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를 들면 제도  장치를 

통해 생산자조직화를 진하거나, 역화된 표성 있는 생산자조직의 운  

로그램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는 등의 간 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120 외국의 산지유통 구조와 정책

3.2. 정책자금의 용도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는 정책자 의 용도가 

단히 제한 이다. 생산자조직의 운 로그램에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자율 인 산지폐기, 소비 진 홍보, 교육훈련, 수확보험, 상호부조기  

조성 등의 용도에 해서는 생산자조직이 자율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

다. 반면, 어도 2개 이상의 환경 련 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운

자 의 10% 이상을 환경부문에 배정하도록 하는 등 정책 목표와 부합하도

록 지원 자 의 용도에 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한 지원 자 은 

일반 경상비용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을 해하는 사

업, 개별 랜드 홍보사업, 부가가치 향상과 련이 없는 사업에는 정책자

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 의 산

지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생산자 조직에게 지원되는 자 은 연수교육

을 한 시설과 로그램에 한 지원이 주된 용도이다. 

  이처럼 생산자조직에 한 지원은 교육 등의 로그램 운 을 한 지원

이 보편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장기 투자인 시설에 한 지원도 일

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럽 연합의 경우에는 생산자단체가 민간 융기

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하고 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간 인 지원 방식

을 취하고 있다.

3.3. 산지유통조직 규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일본이나 유럽연합 모두 산지유통 사업을 실질 으로 수행하는 산지유

통조직의 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의 규모화를 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 을 산지의 정책 트 로 인식하고, 농 의 정책 

수행 역량 강화를 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 다. 먼  농 합병

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 으로 농  합병

을 유도하여 1960년  12,000여개이던 일선 농 의 수가 2009년 74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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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 육성에 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한 

외는 인정되지만 원칙 으로 개별 농업인의 출하를 지하고 생산자조

직을 통해서 출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 일정한 범 의 지역에서 생

산자 수의 50% 이상, 생산량의 60% 이상 포 하는 생산자 연합조직이 결

성되면 해당 조직에 표성을 인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표성을 인

정받은 생산자 연합조직이 제정한 규칙은 해당 조직이 포 하는 지역의 모

든 생산자에게 용되도록 하는 규정도 운 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의 농

가 과반수가 참여하는 조직이 결성되면, 해당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

라 할지라도 표성을 확보한 조직의 규정을 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규모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생산자조직에 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를 통해 생산자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질 인 성과

를 거두고 있다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제6장

1. 산지유통정책의 필요성

  1990년  유럽연합이 생산자조직 육성 정책을 강화한 이유는 소비지유

통업체  식품가공업체의 형화에 응하여 산지조직의 규모화와 경쟁

력 제고를 한 것이었다. 1960년 부터 일본이 농 의 합병을 유도하여 

농 의 규모화를 도모한 이유는 농업‧농  정책의 트 인 농 의 사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를 정책 목표로 다양한 산지유통정책을 개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내용 

측면에서 다소 상이한 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산지유통 정책에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지만, 

산지유통정책의 목표 의 하나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라는 에는 일

치하고 있다. 

  농산물의 1차 수요자인 유통업체나 식품가공업체는 해당 업체 간의 경

쟁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 기업을 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하지

만 농업의 경우 농가 간의 경쟁을 통해 개별 농가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

은 상 으로 어렵다. 기후 여건에 의해 한 해 동안의 농산물 생산에는 

제한이 따르는 반면 토지, 시설 등에 한 기 투자비가 상 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간 합병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농가 간 합병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해서는 외부에서 투자가 진되어야 하지만 농업

자본시장은 통 으로 자본제한(capital rationing)이 래되는 분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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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어 왔다33. 그래서 농업부문은 농가 간의 합병보다는 생산자조직을 통

한 규모화, 수직계열화 등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개별 농업인을 조직화하기 해서는 교육, 기술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제되어야 한다. 한 개별 조직은 경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 기존 생산자조직의 합병을 유도하기 해서도 복잡한 의견 조정 과정

이 수반된다. 이처럼 생산자 조직화,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에는 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  수단이나 자  지원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책 인식하에서 다수의 국가에서 산지

유통에 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이다.

  다만 각국 농업의 여건과 발  단계에 따라 산지유통정책의 주요 수단은 

상이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농업인의 조직 출하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단 

하에 생산자 조직의 강화를 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 조직의 

운  로그램에 한 지원에 집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가의 독

립  단하에 출하처를 선택하고 있어 출하단계의 생산자 조직화도 충분

히 진 되지 못하 으며,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도 미진하다. 이처럼 우리

나라 농업 생산과 농산물 유통 구조 특성에 합한 산지유통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33 김용택 외(2009)는 농업부문에서 자본이 원활하게 공 되지 않는 제한 상이 

일반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해서 정부 등 공공 부분에서 자

이 원활하게 공 되도록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다른 산업과 달리 독자

인 농업 융기 을 설립하거나 농업 융체계를 운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 다고 논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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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방향

2.1. 중장기 구조개선 정책 확대

  단기성 융지원 사업의 비 을 축소하고, 장기  에서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비  확 가 필요하다. 단기성 융지

원은 정부가 직  지원하는 정책 융이 아니더라도 민간 융기 을 통해

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오히려 민간 융기 이 출 신청자에 한 신

용평가에 문성이 있기 때문에 출 규모, 출 조건 등을 합리 으로 설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정책 융 체계와 같이 정부가 산지유통조직의 

출 에 해 신용 보증을 하거나, 일정 수 의 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간 인 지원으로도 산지유통조직의 단기 자  조달 측

면에서 충분한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시설, 인 라, 제도 등 산지유통구조를 장기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사업의 비 을 확 해야 한다. 재 정부 정책 차원의 시설 투자는  

산지유통센터 설립사업과 농작물 랜드 사업의 종합처리시설 등이다. 이들 

사업도 일반 으로 3년 이내에 국고를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단기 보

조사업이다. 단기 보조사업 심으로 정형화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정책이 포 하고 있지 

못하다.

  를 들어 수출 확 를 해서는 규모 유리온실과 유통시설이 효율

으로 배치된 산지 인 라가 필요하다. 한 농산물 물류 효율화를 해서

는 정보시스템, 물류장비 등에 한 종합 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여건에 

따라 다양한 투자 수요가 있지만 재 정책 사업하에서는 정부가 사 에 

정한 정형화된 사업 이외에는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산지유통정책이나 개별 산지유통조직의 장기 

발  략에 의해 요구되는 다양한 장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

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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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사업의 효율적 개편

  유사 복 사업의 조정, 정책 수요자의 수요에 따른 정책 사업 체계 조

정 등 비효율 인 정책 사업을 효율 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산지

유통 시설 측면에서 산지유통센터설립, 거 산지유통센터 설립, 랜드육

성의 종합처리시설 등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담당부서가 독립 으로 수

행하고 있다. 한 해당 사업 상자 선정을 해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실

산업발 계획, 랜드육성계획 등 서로 다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시군에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

여 종합 인 조정을 정책 지원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

하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생산량 확 를 진하는 등 산지유통 반의 효율성

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지역에

서 생산이 확 되면 국내 시장의 총공 이 확 되어 공 과잉-가격하락 등

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특정 품목에 한 생산을 권장하거나, 

특정 품목의 생산기반에 자 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상 으로 낮은 비용

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품목의 공 이 확 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따라서 농산물 랜드사업의 생산기반 조성지원과 같이 정부가 특정 

품목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2.3. 정책사업의 자율성, 연계성 강화

  지역마다 산지유통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정책에 한 수요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를 들어 거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더 

이상 거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과실 재배가 하

지 않은 지역에서는 과실 련된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한, 이미 

거 산지유통센터를 운 하고 있는 산지유통조직은 해당 시설을 효율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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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하기 한 공동선별 확 , 물류 효율화 등에 많은 심이 있을 것

이다. 반면, 산지유통센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이 오래되어 시설 보완

이 시 하거나, 시설의 확장이 필요한 지역이나 산지유통조직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 당면 과제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형화된 정책을 수립하여 해당 정책에만 정책 역량을 집 한다면 

사업의 성과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이나 조직의 발  수 , 

요구에 맞게 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한 지원을 하는 정책 사업

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정책 사업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자율성 강화를 해서는 정책 수행 기  간의 연계가 효율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행 정책 체계는 사업의 신청, 자  지원 등 일부 역에서는 

정부-지자체-유 기 -산지유통조직 등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업

의 입안과 추진은 정부와 산지유통조직에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지지체나 유  기 이 사업의 입안과 추진에서 한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앙 정부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 특화 안에 한 응력을 

높일 수 있고, 개별 산지유통조직 차원에서 마련하기 어려운 종합 인 사

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 문성을 갖춘 다양한 유 기 과의 력

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2.4.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

  제도 개선은 단기 인 성과가 창출되기는 어렵지만, 장기 이고 지속

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에서 정책 사업과 제도 개선이 효과 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육성정책과 생산자 연합조직에 

한 제도 ‧정책  지원, 일본의 농정 트 로서 농 의 상 강화와 이

를 뒷받침하기 한 농 합병을 한 제도 개선 등 외국에서는 정책 효과 

제고를 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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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한 제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정

부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역화, 규모 출하조직 육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한 제도는 미흡하다. 한, 산지유통조직의 안정

인 로 확보의 필요성은 언 하고 있지만, 산지유통조직의 의존도가 가

장 높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에 한 개선은 극 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

다. 따라서 산지유통정책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지원 정책을 개

선하는 것과 함께 정책 사업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조성

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산지유통정책 개선방안

3.1. 정책 자금 운영 체계 개선

3.1.1. 산지유통종합자  사업을 간 지원 방식으로 환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매자 을 지원하면서 지원 규모, 지원 리 등을 

정부가 결정하는 행 방식을 개선하여 정부가 출에 한 보증, 리 지

원 등 간 으로 지원하는 체계 환이 필요하다. 산지유통조직의 재무구

조, 사업 역량 등을 민간 융기 이 객 으로 분석하여 출 규모, 출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출에 한 보증, 리 일부 지원 등

의 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다. 정부는 정책 자 의 부

분이 투입되는 산지유통종합자 의 산 규모를 축소하여 타 재원으로 활

용할 수 있고, 행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산지유통조직은 자신의 사업 

역량에 비추어 한 수 의 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간 인 지

원을 통해 융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구체 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 (농신보)과 같은 정책 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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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높이고 이를 산지유통조직의 원물 구매자 에 

한 지  보증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농신보의 출연  비 보증한도는 

20배이므로, 정부는 농신보에 30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6,000억원 규모의 

원물 구매자 에 한 지  보증을 할 수 있다. 정부 재원인 농안기 을 

활용하여 농식품투자 문조합에 한 출연을 한 사례가 있으므로 농안기

을 농신보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출연 이 산지유통종합자

과 같은 특정한 목 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구분하여 리하

는 등 농신보 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직  지원 방식의 산지유통종합자  사업을 농신보를 통한 간  

지원 방식으로 환되면, 역량 있는 농업법인에 한 지원을 확 하는 효

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선 농 은 담보 제공 능력이 충

분하여 정부가 배정하는 정책자 은 별다른 제약 없이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법인은 정부의 정책자 을 배정받아도 융기 에 제공할 담

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배정받은 정책자 을 액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 다. 농신보를 통한 보증으로 정책자  지원방식이 환되면, 민간 

융기 이 농업법인에 한 신용평가를 통해 출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농신보에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환되므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우량 농업

법인에게 자  지원이 확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3.1.2. 산지유통 장기투자 정책사업 개발

  단기 자  주의 정책사업을 개선하여 장기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

기 자 을 제공하는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산지유통종합자  사업을 

간  지원 방식으로 환하면 직 지원 시 투입되던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이를 장기 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유연한 정책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농업 문투자조합, 농식품 모태펀드 등 기존 정부 투자 사업이 있으나 

부분 3～5년 이내에 투자  회수를 목 으로 하고 있어 장기 투자에 

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를 들어 수출 문 유리온실 단지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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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지 조성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며,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도 

2～3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산지 인 라에 한 투자는 투자

 회수에 상 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 으로 운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 

  랑스의 정책 융 체계와 같이 산지유통조직이 필요한 자 을 민간 

융기 의 출로 확보하고, 정부가 해당 출에 한 신용보증과 일정 

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농안기 의 재원을 활용하여 (가칭)산

지유통구조개선자 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산지유통구조개선에 소요되는 

장기 자 을 지원할 수 있다. 한 농업투자조합 방식을 개선하여 장기

으로 운 되는 투자펀드를 조성할 수도 있다. 기존 농업투자조합의 투자  

회수 기간이 짧아 회수기간이 긴 인 라 투자에 사용하기 곤란했던 을 

개선하여 투자 회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한 투자펀드를 농안기 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이를 산지유통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가

능하다. 

3.2. 정책사업 체계 개선과 통폐합

3.2.1. 생산기반에 한 정부의 직 지원 단

  특정 지역, 특정 품목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정부가 직  심의하고, 지

원 상을 결정하여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은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

부의 직  지원은 해당 품목의 과잉 생산, 지역 간 경쟁에 한 정부 개입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농산물 랜드 사업과 같이 1년에 10개 미

만의 지역을 상으로 특정 품목에 한 집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원에 

의해 지역 간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고 지원 사업의 공정성에 

한 비 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랜드 사업의 생산기반조성 지

원 사업은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특정 지역의 특산물로 해당 지역의 농업발  략 차원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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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업이라면, 해당 지역의 자율  결정에 의해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기획‧

추진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자체가 수립한 정책을 정부가 간 으로 지원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율 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에도 국고가 투입된다면 국가 차원의 수  조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2.2. 포 보조 방식의 정책사업 개발

  지역이나 산지유통조직의 특성에 맞는 자율 인 사업을 지원하기 한 

수단으로 포 보조 방식의 산지유통정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포 보조 

방식은 일정하게 배정된 재원을 지자체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조정을 거쳐 집행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역의 자율

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 방식이다. 지역마다 한 품목이 상이하고, 

유통조직의 발  과제가 상이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모든 메뉴를 확정하

는 방식으로는 효율 인 정책 수행이 곤란하다. 특히 변하는 시장 환경

에 신속한 응이 필요한 유통 사업의 특성상 지역 차원의 유연한 응 체

계가 요구된다.

  산지유통조직에 한 조사에서 시설지원 못지않게 포장‧물류비, 운 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운 이 활성화된 산지유통조직은 

부분 산지유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즉 산지유통 발 을 해서는 하드

웨어보다는 생산자에 한 교육, 공동선별 등 생산자조직화를 한 지원

(포장‧물류비), 로 개척을 한 마  등에 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 정책 체계에서는 산지유통조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에 

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기존 정책 사업의 추진, 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행 산지유통정책 사

업 반을 포 보조 방식으로 환하는 것은 실 인 제약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재 특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포 보조  특성을 도입하는 방안은 실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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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행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시설 건립과 장비 구입에 한 

지원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산지유통센터의 원활한 운 을 해서는 

공동선별, 물류표 화, 생산자에 한 교육, 랜드 홍보, 표  규격 농산

물 생산을 한 육묘장 등 공동생산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산지유통센터 지원 자 의 용도를 확장하여 시설이나 설비 외에 소 트웨

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자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 인 정책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는 도단 의 정책 조정 역량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행 산지유통정책 체계하에서 도는 개별 시군에

서 신청한 사업을 조정하는 소극 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

만 이미 도단 의 마  기반이 수립된 지역이나 품목이 존재하고, 경기

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같이 도의 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반이 조성

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시군을 넘어서는 역 마  

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시군보다는 도 단 의 사업 역량이 필요한 경우

도 있다. 특히 시군 단 의 사업을 앙정부가 세세하게 악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시군의 산지유통정책이 과잉투자‧ 복투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도 도 단  산지유통정책기구의 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포 보조와 같이 시군이 자율 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서는 도차원에서 1차 인 조정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실질 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2.3. 수요자 심의 정책사업체계 통합

  행 정책사업체계는 재원과 담당 부서에 의해 세분화되어 있어, 이를 

수요자 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를 들어 유사한 시설지원 사

업이지만 유통정책과는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원 경 과는 거 산지유

통센터건립사업, 원 산업과는 랜드지원사업의 종합처리시설 사업을 독

립 으로 추진하고, 각각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랜드지원사업 

역시 과실 랜드는 원 경 과에서, 원   밭작물 랜드는 원 산업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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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행하고 있다. 

  시설지원 련 사업은 단일한 시설지원사업으로, 랜드지원사업은 단일

한 랜드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 이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는 서로 다른 사업에 각각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통합 으로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 이다. 앙 정부차원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서로 

다른 체계로 추진되어 동일한 지역에 유사한 지원이 복되는 등의 부작용

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다만, 유사한 목 의 산지유통정책이지만, 특회계, FTA기 , 농안기  

등 재원이 상이하여 단기간에 사업을 완 히 통합하기 어렵다는 지 이  

있다. 유사사업의 통합을 지향하되 과도기 으로 사업은 분리하고 사업의 

리체계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재원에 따라 각각은 분리

하여 추진되더라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와 추진체계를 통합하

여 사업 통합과 동일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재원과 련 없이 시설

과 련된 사업은 단일한 시설담당부서에서, 랜드와 련된 사업은 단일

한 랜드 담당부서에서 통합 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도  체

계하에서도 지방 행정 차원의 효율성은 일정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앙 행정 차원의 과잉  복의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3. 제도 개선

3.3.1. 생산자조직 육성을 한 제도 도입

  유럽연합의 생산자조직 련 제도는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생산자조직 

심의 산지유통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지 않은 시사 을 다. 핵심 내

용을 요약하면 생산자 개별 출하를 원칙 으로 지하고 조직을 통한 출하

를 유도하고 있으며, 표성 있는 규모 조직이 존재하면 해당 조직이 참

여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도 법 으로 표조직의 조합원과 동일한 수 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한 표성을 확보한 조직에는 유럽연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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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다.

  생산자 개별 출하를 지하는 원칙은 유럽연합에서도 여러 가지 외를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농의 비

이 높고 산지유통조직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농업

인 개인 출하를 제도 으로 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다

만, 농안법이 용되는 공 도매시장에서 개별 출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운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경제권, 특정 품목에서 일정한 비 을 확보한 조직에게 해당 지역

의 표 생산자 지 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 표 생산자조

직에 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으면, 산지유통사업 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자 조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 를 들어 특정 지역

의 규모 생산자가 수 안정을 해 자체 비용을 활용하여 산지 폐기를 

실시한 경우, 가격상승의 혜택은 모든 생산자에게 귀속되지만 산지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생산자조직에 참여한 생산자만 부담하게 된다. 반

로 표 생산자조직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가 진되면, 그 혜택

은 체 생산자에게 돌아가지만 비용은 참여 조합원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표성을 확보한 생산자조직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권역의 농가에게 

표조직 조합원과 동일한 수 의 의무를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 즉 표조직이 존재하는 지역의 농업인은 모두 조직 운

경비의 분담, 품질규정 수, 수 조  등의 의무를 수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산지조직의 역화가 가능하다. 표조직이 포 하

는 경제권의 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안이 될 수 있다. 시군 단

는 지나치게 역이 좁아 표조직을 통한 수 조  등의 실효성이 낮

다. 국을 표조직의 경제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 조  등의 실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생산자들이 이해 계가 상이할 수 있다. 를 들어 여름철 

고랭지배추는 강원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겨울철 월동배추는 남지

역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강원지역 생산자와 남지역 생산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합리 이지 못하다. 이 같은 을 고려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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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경제권은 도 단 를 독립 인 범 로 인정하되, 품목에 따라 국

을 경제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다. 물론 도단  표조직

으로 구성된 국 단  의체도 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의 조직 출하 진과 생산자 조직 활성화를 한 제도  

기반 확보를 해  ‘(가칭) 생산자조직육성에 한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3.3.2. 도매시장 거래체계 개선

  산지유통조직의 경  안정을 해서는 산지유통조직 출하의 가장 커다

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 출하의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도매

시장 출하의 문제로 지 되고 있는 것은 경매 원칙에 의해 가격의 변동이 

커 산지유통조직이 안정 인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

본과 유사하게 경매와 정가‧수의매매를 모두 거래 원칙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미 행법하에서도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수농산물 인증농산물, 팔렛트 

출하 농산물 등은 정가‧수의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34. 형 산지유

통조직은 팔렛트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를 원한다면 행 

체계에서도 가능하다.

  정가‧수의매매가 확 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도매시장 거래를 주 하

는 도매시장법인이 거래 방식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하기 해서는 산지 수집활동을 한 조직을 갖추고 출

하자와 도매인 간 조정을 통해 거래에 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

만 도매시장법인은 정가‧수의매매를 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경매 거래에 주력하고 있다. 출하자 입장에서는 정가‧수의매매가 유리하다

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

은 이유에서 법이 개정되어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고 하여도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가‧수의매매가 확 되

34 정가‧수의매매 련 농림부령이 개정된 시 은 200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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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산지유통조직의 도매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해서는 도매시장 

출하 방식을 출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앙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농  공 장에 한 사업구조 개선이 필

요하다. 도매시장법인에게 정부가 정가‧수의매매 확 를 해 조직신설과 

인력 확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 공 장은 생산자조직으로서 산

지유통조직의 경  안정을 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  경제사업 구조 개편과 련하여 도매시장 내 농  공 장이 정

가‧수의매매 확 를 해 사업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여 정가‧수의매매가 

실질 으로 확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앞선 언 한 바와 같이 출하자 개별 출하 억제를 진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최소 출하량 기

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소 출하량에 미달하는 규모의 농산물은 수탁을 거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5. 하지만 이 역시 개설자가 실효성있는 최소 출

하량 기 을 선택하고 있지 않아 산지 출하 구조에 별다른 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 도매시장 개설자 간 의를 통해 최소 출하량 기 을 수립하

고 이를 도입하는 것도 출하자의 소량 출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특 역시에 개설된 앙도매시장의 경우 개인 출하자의 

출하를 원천 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산지 차원에서 생산자의 조직 출하를 유도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측면에서는 규모 출하를 유도하여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5 2007년도 농안법 개정시 포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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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1989*
-생산자단체 심 시장교섭
력 향상
-품목별 동출하조직 육성

- 동출하반 조직(11,900), 육성자  500
억원
-집하장, 수송차량,개량 장고, 선과장

1990
-생산자단체 심 시장교섭
력 향상
-품목별 동출하조직 육성

- 동출하반 조직, 육성자  350억원
-집하장, 수송차량,개량 장고, 선과장

1991

-생산자단체 심 
시장교섭력 향상
-품목별 동출하조직 육성
-품목별 마을단 , 
재배지역단  집단화
-공동생산, 공동출하로 
소득증

- 동 하반과 작목반을 작목반으로 통합
하여 공동생산, 공동출하조직으로 육성
- 동출하반 육성자 , 출하조  자  등
을 공동출하 진자 으로 통합
-집하, 세척, 선별, 포장, 가공, 장등을 
일  처리하는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10
년간 343개소 설치
-집하장, 선과장, 온 장고 등 개별시설 
확충, 수송설비 지원
- 간상인 밭떼기거래 진  축소
- 세단 농  623개소 통합
-단 농  유통 담 상무제 96년까지 
체 농 으로 확산
-농 의 유통 참여를 해 손실보 기
(100억원)을 폭 확

1992

-생산자단체 심 
시장교섭력 향상
-품목별 동출하조직 육성
-품목별 마을단 , 
재배지역단  집단화
-공동생산, 공동출하로 
소득증

- 동출하반 육성자 , 출하조  자  등
을 공동출하 진자 으로 통합 우수작목
반을 심으로 940억원 지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시범사업 13개소(보
조 65억원, 융자 26억원, 자부담 39억원)
-집하장, 선과장, 온 장고 등 개별시설 
확충, 수송설비 지원
-농 의 공동출하기능 확 , 간상인 밭
떼기 거래 감축 방안 강구
- 세단 농  통폐합, 유통 담 상무제 
96년까지 체 농 으로 확산
-손실보 기  확 (200억원→600, 96)

* 80년 의 산지유통정책은 동출하반 조직, 장고‧차량 등의 시설 보 에 을 맞
추어 해마다 유사한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어 1989년의 정책사업 내용부터 정리하 다.

자료: 농정에 한 연차 보고서. 각 연도.

부표 1. 90년  반까지의 산지유통정책

부록 - 산지유통정책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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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1993

-UR 등 수입자유화 비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매, 장, 가공, 수출 등
을 주도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유통시설자 , 출
하조 자 , 자조  조성 등을 종합 지원
-93-94 동조합을 활용 사과, 배, 화, 
생강, 양돈, 양계, 한우, 표고버섯 등의 품
목에 해 시범사업
-생산자 참여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농
수산물가공산업육성 품질 리에 한법률 
제정)
-1개도 8개군 명품가공센터(군당 100-250
억원 집  투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확 (추가 13개소), 
보조 65억, 융자 26억, 자부담 39억

1994

-WTO 개방화에 응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육성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매, 장, 가공, 수출 등
을 주도

-조직이 결성된 사과, 배, 생강, 유자, 참다
래, 화훼 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에 생산유
통지원사업자  2,065억원 지원, 수매  
출하조 자  275억원 지원
-채소 반가공기계, 수출용 포장기, 라벨기 
지원
-품목별 주산지 주로 생산시설과 유통시
설을 통합 지원. 채소 60개소, 과수 30개
소, 화훼 10개소를 선정 2,582억원 투입

1995

- 동조합개 으로 WTO 
체제에 응한 품목별 
국제경쟁력 강화를 한 
품목별‧업종별 문조합
과 연합회 육성
-품목별 조직화, 생산, 출
하, 가공, 매 등을 통
해 유통 부가가치를 농
업인에게 환원

-품목별 생산자조직 결성이 용이하도록 
농조합법인에 한 규제 완화(지역제한 
폐지 등)
-수집상 주도의 산지유통을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환하기 해 97년가지 
4천개소 간이집하장(간이선별,임시 장,포
장) 건설
-04년까지 주산지에 농산물포장센터(세척, 
선별, 규격포장, 상품성제고, 랜드화) 
160개소 건설

1996

-산지 선별‧포장을 통한 
상품성 제고, 농업인의 
출하편의 지원
-생산자 자율  출하조정

-간이집하장 1,046개소, 포장센터 28개소, 
산지가공공장 202개소 확충
-운 주체 역량 평가, 인허가 지원, 기계‧
장비 구입 안내, 원료수 , 매 등에 
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상담‧지도
-작목반, 농조합, 농  등을 수 조  핵
심체로 육성하기 한 책 수립

부표 2. 93～96 기간의 산지유통정책



부표 3. 97～02 기간의 산지유통정책

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1997

-시설투자 심에서 시설의 
효율 인 운 , 체계  물류 
등으로  환
-생산자조직 심 산지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규격화‧
랜드화 진

-농산물 유통개  2단계 책
-산지유통 개선이 시 한 30개 농 에 
한 시범사업으로 선진 산지유통모델 
정착
-간이집하장 200개소, 포장센터 29개소, 
산지가공공장 134개소 신설
-100평 규모 이상의 간이집하장 200개
소를 소규모 포장센터로 환
-농업회사법인, 수집상 등에 포장센터 
설치 지원
-유통공사 유통교육원에 포장센터 리
자반을 신설하여 교육 강화

1998
-농 이 산지유통을 책임지
고 추진하는 체계 구축

-97년 말 1,286개 농 을 01년까지 500
개소로 조정하여 경제사업의 효율성 
제고
-산지유통시범농 에 포장센터 설치, 기
계장비 구매자 과 운 자  지원으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직거래 등 선진
화된 신지유통모델 정착
-주산지 시범농 심으로 계약재배를 확
하여 공동출하비율을 35%→70%로 확

-농업 측 내실화, 사 ‧자율  수
조  기능 강화

1999

- 동조합개 과 연계하여 
규모화‧ 문화된 일선조합
이 품목단일화, 농지도, 
공동출하, 랜드화 유통  
출하조 의 심역할을 수
행

-주산지 동조합에 계약재배 지원자
을 2,810억원(‘98)→3,000억원으로 확
-농 의 수송망 체계 정비
-2000년부터 각종 지원자 을 통합하여 
자율 ‧창의  경 을 도모할 수 있는 
동조합유통활성화자  지원

2000

-유통단계 축소, 물류비 감
을 해 규격 농산물을 산
지부터 선별‧포장‧ 장‧출
하
-일선 농  심의 산지유통
구조 개선
-소비지 유통업체의 시장지
배력에 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161개소로 확충
-산지유통센터 운 자 을 32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확충
-규모화‧ 문화된 111개 우수 지역조합
에 2,500억원을 지원하여 공동출하‧공
동계산‧ 랜드화‧팔렛트화 등에 자율
으로 활용
- 동조합유통활성화자  리 인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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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97～02 기간의 산지유통정책

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3%)
-산지농 을 심으로 작목반, 농법인 
등 유통주체를 지역별‧품목별로 계열화

2001

- 동조합이 능동 으로 공
동출하‧공동계산‧ 랜드화‧
팔렛트화 등으로 상품성 제
고, 물류비 감
-산지유통시설 이용 활성화
-소비지 유통업체의 시장지
배력에 응하여 농산물 유
통조직의 역화‧거 화

- 동조합유통활성화자 을 87개 조합
에 2,500억원 지원하여 동조합이 자
율 으로 산지유통 신을 한 계획 
수립
-평가와 연계, 자  차등 지원하여 농
의 유통사업 활성화 도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196개소로 확 , 
운 자 을 468억원으로 확 지원
-산지농 을 심으로 작목반, 농법인 
등 유통주체를 연합 매‧공동 랜드 
출하 등을 통해 지역별‧품목별로 계열
화

2002

- 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확
에 응하여 산지농 을 
심으로 계열화‧조직화, 산
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 추진
-수 안정을 한 국단  
생산자조직 결성
-경쟁력있는 상품개발, 공동
랜드 등 산지유통조직의 
마  기능 강화
-산지유통기반시설 확충과 운
 활성화

- 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우수
조합을 심으로 3년 3%의 운 자  
지원
-참다래, 리카, 고랭지채소, 겨울배추, 
시설포도, 사과 등 6개 품목의 국단
 생산자조직 결성

-산지유통 문조직을 심으로 연합 매 
실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204개소로 확 , 
시설장비 추가지원, 운 자  확  지
원

자료 : 농정에 한 연차보고서. 각연도.

부표 4. 03～10 기간의 산지유통정책

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2003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응한 산지의 거래교섭
력 제고
-APC 시설 지원은 화
를 한 시설 보완에 주
력, 타당성 조사를 거쳐 

-종합자  운 기간이 만료된 조직을 포
함하여 재선정 작업을 시행 99개 조직 
신규 선정  1,901억원 지원
-02년 실 을 평가하여 상  20% 조직에 
300억원 무이자 자  지원, 하 조직 자
 일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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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지역 산지유통의 허  기
능을 유도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21개소 신설 4개
소
-시군별 3개 이내의 산지유통 문조직을 
선정하여 공동선별비, 마 지원자 , 
각종 정책자 의 지원을 집

2004

-신유통 환경 응을 해 
산지부터 마  규모화, 
푸드체인 문화 추진
-농산물표 규격 공동출하 
활성화

- 문 경 인에 의한 책임 경 ‧회원제생
산‧출하 리 등의 신요소를 구비한 
문화‧규모화된 공동마  조직 선정
-공동마 조직에게 무이자자 , APC시
설보완자  우선 지원, 회원 농가에 농업
종합자  우
-수확후 리기술 개발  보
-공동선별비 지원규모를 34억원에서 70억
원으로 확 하고 지원단가도 kg 당 최  
80원에서 200원으로 확 ‧차등지원

2005

-신유통 환경 응을 해 
산지부터 마  규모화, 
푸드체인 문화 추진
-농산물표 규격 공동출하 
활성화

-시군단  이상 농가 조직화, 공동 랜드 
사용,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 규모의 
공동마 조직 육성(9개소 선정)
-공동마 조직에게 3년 3% 원료구입자
,무이자인센티 , 홍보  랜드개발
비 2천만원, 공동선별비 상향조정, APC
시설보완자  우선 지원
-공동마 조직에 의한 품종통일, 재배
리,생산이력 리,농산물수출,수 조  추진
-산지유통 문조직 267개 지정
-조합공동사업법인 운  활성화
-공동선별비 지원규모를 80억원으로 확
-APC 232개소 지원

2006

-안정된 로, 규모화된 출
하조직, 문경 인 책임
경  등 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산지유통조직 
육성
-DDA 등 시장개방에 
응한 우리농산물의 경쟁
력 제고, 소비자 신뢰 받
는 랜드 농산물 유통

-공동마 조직 6개소 시범사업자 선정, 
유통정책자  650억원, 무이자인센티 자
 380억원, 마 ·홍보비용 4억원 지원

-산지유통 문조직과 APC 평가 통합, 평
가 결과에 따라 리 차등, 무이자 인센
티  제공
-산지유통활성화 사업(1단계), 시설채소·
과실수 사업(2단계), 노지채소 수 안정
사업(3단계) 등 유사 정책 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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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정책 목 정책 사업

활성화
통합 방안 마련
-농산물 우수 랜드 육성 책 마련, 생산·
상품화·유통 등 각 단계별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역할 분담

2007

-안정된 로,규모화된 출
하조직, 문경 인 책임
경  등 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산지유통조
직 육성
-DDA 등 시장개방에 
응한 우리농산물의 경쟁
력 제고, 소비자 신뢰 받
는 랜드 농산물 유통 
활성화

-공동마 조직 4개소 추가 지정, 유통정
책자  703억원, 무이자인센티  120억
원, 마 ·홍보비용 1억원
-기존 유사 정책자 은 산지유통종합자
으로 통합, 시설채소·과실수 안정화 사
업자  통합
-품종통일, 품질 리, 마  등을 담하
는 고추, 마늘, 양 , 화훼, 특작 등 50여
개 주산지에 랜드경 체 육성

2008

-안정된 로,규모화된 출
하조직, 문경 인 책임
경  등 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산지유통조
직 육성

-공동마 조직 13개 조직 선정, 2,040억
원 지원
-공동마 조직으로 선정된 농  연합사
업단의 조합공동사업법인 환 의무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역화· 문화를 유
도하여 랜드경 체를 육성,농가조직화· 
D/B구축·생산이력 리·마  일  리
-시설채소·과실수 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
화 상 조직을 통합 선정

2009

-안정된 로, 규모화된 출
하조직, 문경 인 책임
경  등 신요소를 고루 
갖춘 기업형 산지유통조
직 육성
-산지유통자 을 종합지원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사
업 간 연계성 강화

-공동마 조직 9개 선정, 1,620억원 지
원
-산지유통종합자 에 노지채소 수 안정
사업 자  통합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를 선정하여 개소
당 연간 6.6억원의 운 자  지원

2010

-산지유통조직 간 수직계
열화 진, 산지 조직화·
규모화 속도 증진
-시군유통회사 운  내실
화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장
기정체 조직에 한 지원 단, 상  마
 조직의 계열조직으로 편입 유도

-시군유통회사와 기존 산지조직 간 경쟁
계 해소, 운  내실화를 해 신규 사
업자 선정 잠정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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